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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의 의·식·주의 문제는 병영생활의 질적 수준 제고를 넘어서 신세대 장병들의 

사기증진과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지향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전투물자센터에서는 품질경영업무를 

수행하는 내·외부 관련자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전력지원체계분야 품질경영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력지원체계분야 품질경영업무 수행 절차를 상세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피복 품질경영업무 편람을 시작으로, 2020년 식품분야 품질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여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식품분야에 대한 품질경영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법령과 규정에 

정해진 내용들이 각 양산단계별로 일목요연하게 상세히 정리되어 내·외부의 품질경영업무 

관련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의 가이드북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전투물자센터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품질경영업무 편람을 작성하여 그 동안 

개별, 팀별로 산재해있던 여러 관련 업무들의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고, 누락된 사항은 신규로 

정립하여 업무 수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품질향상 및 신뢰성 확보 등의 업무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을 발간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곳곳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식품 품질보증활동은 

기품원의 품질보증규정을 준수하지만 식품위생법, 축산물품질관리법 등 다양한 법의 

테두리에서 업무가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품에 해당되는 모든 법과 규정을 

찾고 이해하는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투물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표준화와 식품분야의 특화업무인 합동위생점검과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의 활동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품질경영업무 편람 발간 작업에 있어서는 2019년 피복 품질경영업무 편람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활용도가 높도록 적절한 크기로 책자화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기관 업체 등 품질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문용어와 줄임말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초판 작업 실무를 주도한 전투물자센터 품질경영업무 편람 작성 실무팀과 좋은 의견을 

주신 관련부서 및 관계자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이 

국방기술품질원 전투물자센터가 품질경영업무를 명확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관련 업체 등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업무를 이해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장 서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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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제1절 개요

본 절에서는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의 작성배경과 목적 그리고 장과 절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1. 작성배경 및 목적

본 업무편람은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탁)에 근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중 식품분야에 대하여 

작성되었다. 작성목적은 식품 품질경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총권으로 

작성 및 배포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신입직원 또는 식품분야에서 처음 업무를 접하는 직원, 그리고 군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식품 품질보증활동은 기품원의 품질보증규정을 준수하지만 

식품위생법, 축산물품질관리법 등 다양한 법의 테두리에서 업무가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가 수행된다. 식품에 해당되는 모든 법과 규정을 찾고 이해하는 과정을 손쉽게 쉬이 할 수 있도록 본 

편람에 기술하였다. 편람에 기술한 자료는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규정, 식품 품목별 국방규격 및 

구매요구서, 식품위생법과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의 식품관련 법규 그리고 전투물자센터에서 수행하는 

합동위생점검과 어머니모니터링단의 활동, 업무의 표준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2. 장절 구성

제 1장 「총론」은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의 작성배경 및 목적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2장 「식품 양산단계 품질관리」는 양산품 계약 후 납품까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이행하는 업무절차 

및 식품에 대한 품질검사기준을 기술하였다.

제 3장 「식품 대군지원업무」는 수요군에서 제기되는 품질정보 및 사용자불만에 대해 기품원의 

대군지원업무규정 및 식품위생법을 종합하여 업무절차를 기술하였다.

제 4장 「식품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은 방산업체 등에 국방규격인 KDS 0050-9000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업무절차를 기술하였다.

제 5장 「식품 관련 법규이해」는 식품위생법 등 국내 식품제조 및 유통에 관련된 법규를 수록하였다.

제 6장 「국방규격/구매요구서 작성 지침」군수품에 대한 국방규격과 구매요구서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규격에 대한 작성지침 등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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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합동위생점검 및 모니터링단」은 민·관·군과 기품원이 협조하여 군납 식품업체 및 부대에서의 

운용실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기술하였다.

제 8장 「품류별 품질보증활동 표준화」는 여러 품질경영 담당직원의 일관된 업무절차 이행을 위해 표준화 

된 업무들을 기술하였다.

제 9장 「대외 기술지원」에서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부 등 대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요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기술하였다.

제 10장 「기타」는 하도급 및 선납후검, 공동수급계약 등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식품 품질경영 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양식 및 업무 표준화 자료, 식품류 

검사기준을 수록하였다.

3. 다른 문서와의 연계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은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2020. 7. 9. 개정)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업무 

편람에 인용된 여러 자료는 업무 편람을 작성하는 당시의 최신판을 적용한 것이니, 열람하는 시기가 지난 

후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의 내용에서 다른 법규 및 지시문서와 상충되거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법규 및 

지시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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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군 급식방침

군 급식방침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군인급식규정에 따라 군 급식의 질적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국방부 물자관리과에서 작성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년도 

급식방침 수립 시 중점사항, 급식비, 국방정책기조, 제도개선, 주요 급식기준(주·부식, 후식 등) 등이 있다.

군 급식방침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 연간 급식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대상 및 

수량이 정해지므로 연간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2020년 군 급식방침을 예시로 최근 군 급식 방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1. 군 급식 및 피복 만족도 조사

국방부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군급식 및 피복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여 과거 군 

자체조사로 하던 것을 민간 전문 조사기관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여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역 장병뿐 아니라 입대 예정자, 예비군 등으로 확대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군 

급식 및 피복에 대한 시각을 폭넓게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조사결과는 ‘온-나라 

정책연구’ 누리집(http://www.prism.go.kr)에서 2015년 자료부터 매년 등록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1.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의 군 급식 및 피복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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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군 급식 및 피복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데이터를 토대로 각 장병들의 선호·비선호 품목을 

구분하여 개별 메뉴의 급식량을 조절하고, 장병들이 원하는 메뉴를 파악으로 신규 급식메뉴를 선정하는 

등 군 급식 및 피복만족도 조사는 군 급식방침 수립 시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다.

2. 2020년도 급식비

2020년 군 급식예산은 총 1조 6,404억 원으로 전년도인 2019년 대비 0.2%인 33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병력수 감소에 의한 급식비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1인당 기본 급식비는 증가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급식예산 총액 및 1인 1일 급식비

구  분 급식예산 1인 1일 기준 전년 대비 증감률 비  고

2018년 약 1.6조원 7,855원 5 %↑
전체 급식예산은 큰 차이 없으나 

병력 수 감소로 1인 급식비 증가 
2019년 약 1.6조원 8,012원 2 %↑

2020년 약 1.6조원 8,493원 6 %↑

3. 선호, 비 선호 품목 조정 및 신규 급식품목

국방부는 매년 실시하는 장병 대상 품목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선호 품목은 기준량과 급식 

횟수를 늘리고, 비 선호 품목은 감량하여 군 급식에 대한 선호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음식문화 및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시식회, 시험급식을 실시하여 장병의 반응이 좋은 

신규품목을 군 급식에 도입하고 있다.

먼저 2019년 군 급식 선호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병사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수육류에 대한 급식 

기준량 및 횟수를 증가시켰다. 기준량 증가 품목으로는 돼지고기(월 1회 정규급식용 생삼겹살, 1인 300 

g), 육우갈비가 있으며, 급식 횟수 증가 품목으로는 훈련 후 장병들이 먹고 싶은 품목 1위로 조사된 전복·

삼계탕과 군 급식 요리대회 수상작을 활용한 오리고기가 있다.

급식량이 줄어드는 품목으로는 장병 비 선호 품목이나 자주 급식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고등어, 명태, 

오징어채 등 30여 품목이 있다.  더불어 2020년 신규로 급식되는 품목으로는 찹쌀탕수육, 컵과일, 꼬막, 

바다장어, 깐밤, 소양념갈비찜, 볶음밥(잡채/통새우) 등 약 30품목이며, 시중 인기메뉴인 꼬막비빔밥과 

인기과일인 샤인머스켓(씨 없는 청포도)도 부대자율의 선택급식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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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0년 급식량 증가 품목

구  분 품  목 2019년 2020년 비  고

수육류 

(4)

돼지고기 68g/매일 78g/연350회 삼겹살 데이

삼계탕 500g/연 5회 500g/연 6회 횟수 증가

오리고기 150g/연16회 150g/연18회 횟수 증가

육우갈비 170g/연 2회 175g/연2회 기준량 증가

어개류 

(6)

낙지 100g/연 8회 100g/연10회 횟수 증가

키조개 40g/연 6회 50g/연6회 기준량 증가

주꾸미 90g/연 7회 100g/연7회 기준량 증가

전복 30g/연 5회 30g/연6회 횟수 증가

꽃게 90g/연 4회 100g/연4회 기준량 증가

튀김용 오징어 80g/연 2회 80g/연4회 횟수 증가

분식류 

(3)

자장면 240g/연 5회 260g/연5회 기준량 증가

튀김만두 130g/연12회 140g/연12회 기준량 증가

스파게티 소스(면) 220g(130g)/연6회 240g(140g)/연6회 기준량 증가

기타 

(3)

소불고기 양념 35g/매일 40g/매일 기준량 증가

돼지불고기 양념 35g/매일 40g/매일 기준량 증가

굴소스 1g/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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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0년 신규 급식품목

구  분 메  뉴 급식방법

가공식품 

(우수상용품)

찹쌀탕수육, 냉동볶음밥(잡채·통새우), 

소불고기덮밥소스, 소양념갈비찜, 치킨텐더, 
기본급식

라면밥류 6종 증식

농산물 깐밤, 샤인머스켓, 블루베리, 천연벌꿀, 우유(부식용), 컵과일
선택급식

(부대자율)

수산물

녹차꽁치, 녹차방어, 녹차삼치
기본급식

(기존품목 대체)

꼬막, 우렁이, 가리비, 참돔, 송어, 북어머리, 

녹차고등어, 대왕오징어, 바다장어, 양미리, 

까나리액젓, 천연해물팩

선택급식(부대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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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급식 개선

국방부는 2019년 9월부터 육군 1개 대대에 배식량, 섭취량, 잔반량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잔반 

자동측정 시스템을 설치하여 쌀, 김치류 6개 품목, 오징어채 등 급식메뉴 편성 빈도가 높은 9개 품목의 

실제데이터를 측정하여 장병들의 섭취량 및 잔반으로 버려지는 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쌀(밥)

의 경우 장병 1끼 평균 배식량은 99 g, 섭취량은 90 g, 잔반량은 9 g으로 측정됨에 따라, 쌀의 기준량을 

1끼 110 g에서 100 g으로 조정하는 등 측정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기준량을 조정하였다.

5. 장병 선택권 및 급식 자율성 확대, 조리병 처우 개선 등

장병들이 다양한 시중제품 중 선호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군수품 선택계약 서비스’

를 도입하여 2018년에는 라면류, 2019년에는 주스류에 적용하였고, 2020년에는 시리얼과 쌀국수에 

확대 적용한다. 각 부대에서는 복수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시리얼, 쌀국수를 급식한 뒤 선호도가 높은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선택하여 급식할 수 있다. 더불어 급식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군에 보급되지 

않는 식재료를 부대에서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자율운영 부식비’는 2019년 1인 1일 100원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200원으로 증액되어 군에 기본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떡볶이에 첨가할 수 

있는 치즈, 멸치볶음에 추가할 수 있는 아몬드 슬라이스 등을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급식의 질 및 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조리병들이 조리교육을 받은 이후 부대에 배치되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리병들의 

조리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척, 탈피, 절단된 반(半)가공 농산물의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4. 반가공 농산물 도입계획

시기 적용 농산물(가공형태)

~ 2019년 마늘·양파·양배추·대파(탈피), 사과·생강·당근(세척) 등 * 썰은 형태는 없음 

2020년 감자·당근·양파(탈피, 깍뚝썰기, 채썰기) 단호박(깍뚝썰기), 대파(파채, 원통썰기) 등

2021년 표고버섯·피망(편썰기), 무·배추(나박썰기), 연근(탈피, 편썰기) 등

2022년 우엉(탈피, 채썰기), 풋·홍·청양고추(어슷썰기), 깐마늘(편썰기) 등 

1) �군수품 선택계약 서비스: �수요군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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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대 외 급식(연4회), 브런치(연2회) 등 장병 만족도가 높은 급식혁신사업2)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경우 인센티브로 급식 혁신사업을 추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영양학적으로 균형된 급식 지속 노력

군에서는 영양사 실명제를 기반으로 영양정보를 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육류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쌈채소를 함께 제공하는 등 급식의 맛과 장병의 건강을 함께 챙겨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군에 제공되는 원품뿐 아니라 밀가루 등을 이용하는 가공식품의 원료도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편식 등 식습관 개선을 위한 장병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급식혁신 사업 : �2017년 시범부대를 선정하여 장병들에게 브런치 제공,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부여, 

복수메뉴 제공, 자율메뉴 편성 등으로 시행하여 2019년 전 부대로 확대하여 시행.

2019년 기준 브런치 연 2회, 병사식당 외 급식(외식, 푸드트럭 등) 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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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방부 2020년 급식방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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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식품 양산단계 품질관리

제1절 품질보증형태

계약품목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단계에서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품질보증활동의 단계로 

구매자의 고유권한이며, 형태에 따라 업체 품질계획서 작성 및 품질보증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수준 및 

범위가 결정된다. 품질보증형태의 종류로는 Ⅰ형(단순품질보증형), Ⅱ형(선택품질보증형), Ⅲ형(표준품질 

보증형), Ⅳ형(체계 품질보증형), 소요군 검사가 있다.

표  5. 식품 품질보증형태별 대상품목

구분 품 목 식품

I형

(단순품질보증형)

공인된 우수품질인증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대내외적으로 공인되었거나, 기능이나 구조가 단순하고 품질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품목

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강제인증 품목

나. 한국산업표준(KS)등 법정임의인증 품목

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품목

라.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목 

마. 구조나 기능이 단순한 품목

바. 사용용도가 민수품과 유사한 품질이 안정된 품목

고춧가루, 주스류, 

냉동만두, 식용유, 

조미김 등

Ⅱ형

(선택품질보증형)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되어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
대상 없음

Ⅲ형

(표준품질보증형)

상용품목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전투식량류, 장류, 

자장, 카레 등

Ⅳ형

(체계품질보증형)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복잡 품목
대상 없음

소요군 검사품목

부대조달 품목, 중앙조달 품목 중 소요군 검사수행품목으로 합의하여 

확정한 품목, 조달청 위탁 구매품목 및 외주정비사업 등 소요군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 검사를 수행하는 품목

우유, 생선묵, 

김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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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품원

(형태 검토/통보)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형태 확정)

F년 조달예정품목 통보(F-1년)

F년 조달예정품목 품보형태(안) 통보

신규품목 형태검토(수시)

그림  2. 품질보증형태 결정 업무 흐름도

품질경영 담당직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의 범위 내에서 표 2와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

표  6. 품질보증형태별 정부품질보증 활동

구분 식품

I형

(단순품질보증형)

•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 발급 

• �다만, 방위사업청에서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구시나 본부 또는 센터에서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장 정부품질보증 수행 할 수 있음

Ⅱ형

(선택품질보증형)

• �별도의 정부품질보증은 생략하고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 (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 발급

Ⅲ형

(표준품질보증형)

Ⅳ형

(체계품질보증형)

•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정부 품질보증계획 수립

• �수립된 정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정부 품질보증활동 실시

• �정부품질보증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업체에 시정조치 요구 전투식량류, 장류, 

자장, 카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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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품질경영 업무 준비

1. 계약서의 이해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목적으로 2인 이상 당사자 간에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의사표시의 합의, 

즉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때, 성립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에 양 당사자가 구속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합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成文化)

한 문서이다.

물품구매 계약서 = 계약서 표지 + 계약명세서 + 일반조건 + 특수조건(일반 및 특수조항)

- 공동수급체 계약은 공동수급 협정서가 추가됨.

- 단가제는 물품납품통지서가 추가됨.

2. 계약문서 검토

군수품 계약이행에 대한 요구조건은 계약서와 그에 수반된 국방규격 및 구매요구서이다. 식품 계약업체 

계약업체는 식품/축산물가공 영업자로서 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동일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이 품질경영 업무 준비단계는 품질보증기관이 체결된 계약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로써 계약문서의 

특수조건, 규격/구매요구서의 실현가능성 등의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 때 발견된 문제점은 

담당직원과 상담하여 조치하고 필요시 수정계약 등 계약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업체 또한 체결된 

계약요구조건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약이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7. 품질보증활동 준비 단계에서의 세부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계약문서

검토

• 정부품질보증지시서의 내용

• 계약 품질보증형태의 타당성

• 최초생산품시험 실시 여부

• 국산화 계획 포함여부     

• 재고번호의 일치성

• 계약전 생산 및 선납지시 여부

• 관급사항

• 타 기관(국외 포함) 품질보증 위탁 및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 시험생략 조항 포함 여부   • 수락시험 소요탄약, 파괴용 시료

• 형상통제 관련사항

• �운용시험평가결과 기준 미달 및 보완확인 대상 

(단, 기술교범 등 종합군수지원분야는 소요군에서 확인)

• 기타 계약서와 관련하여 업체에 조치할 내용 등

• 계약 관련 본부 검토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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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내 용

검토내용

해설

•정부품질보증지시서의 내용

- 계약번호, 통지번호, 품명, 업체명, 금액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담당부서 타당성 검토

•재고번호의 일치성

- 목록화 등재 재고번호와 계약 재고번호의 일치여부 검토

(계약 재고번호: 계약문서인 ‘계약명세서 및 물품납품통지서’ 등에 기입)

•계약 품질보증형태의 타당성

- 계약된 품목의 품질보증형태가 계약이행에 있어 타당한지를 검토

•계약 전 생산 및 선납지시 여부

- 계약기관으로부터 계약 전 생산 및 선납 지시 여부 검토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6조(계약서 및 계약전 생산물량의 통보)에 따라 계약전 생산은 

방산물자만 해당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1조(선납후검)에 따라 ‘계약체결 후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해외파병 지원, 재난지원 등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소요군, 사업관리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걸쳐 선납후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된 후속조치 수행

•최초생산품 시험 실시 여부

-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경우, 기타 최초생산품에 대한 별도의 제품 확인감사가 

필요하다고 품질보증기관의 품질경영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실시 결정

•국산화 계획 포함 여부

-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국산화 계획과 관련된 요구조건 확인

•관급사항 -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관급과 관련된 요구조건 확인

•타 기관(국외 포함) 품질보증 위탁 및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 타 기관(국외 포함) 품질보증 위탁여부 확인

•시험생략 조항 포함 여부 - 품질요구조건 중 시험생략 조항 확인

•형상통제 관련사항

- 규격서 또는 구매요구서 등과 관련하여 형상통제 관련사항 확인

•운용시험평가결과 기준 미달 및 보완확인 대상

- 초도생산 시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달 및 보완요구사항 내용이 있는지 확인

•기타 계약서와 관련하여 업체에 조치할 내용 등

- 계약서 명기사항 중 업체가 조치해야할 내용에 대한 구분 및 이행여부 검토

•계약 관련 본부 검토 지시사항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지시 요청된 공문의 내용을 검토

- 특히 구매이행 계약품목은 계약서에 물품확약공급서 등을 제출하도록 검토

위의 검토내용과 더불어 공인기관 검사 필요 여부 및 계약내용의 전산입력 타당성 추가적으로 계약문서 

검토 시 검토되어야 한다. 

공인기관 검사 필요 여부를 검토 시에는 시험분석기관 선정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해당 시험분석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식품 등의 시험·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품원과 MOU체결에 따라 군수품 시험분석체계 이용가능 기관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계약내용의 전산입력 타당성은 국방전자조달체계 시스템 상에 입력된 계약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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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검사 및 납품조서는 국방전자조달체계를 통해 소요군, 계약업체, 계약기관으로 발급되므로 계약서, 

물품납품통지서 등의 조회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더불어 계약특수조건 제1조에 따라 제조 또는 구매여부를 확인하여 구매이행 계약품목은 계약서에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을 참조하여 계약업체가 제출하도록 한다.

계약관련 검토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계약검토 주요 대상 

구분 주요 대상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명세서, 물품납품통지서, 공동수급협정서

구매요구서

국방규격

계약품목에 적용되는 최신 유효판 구매요구서(입찰공고문/계약특수조건), KDS 0000-4001-1 

식품류 검사기준 등

관계법령

계약특수조건 및 구매요구서에 연관된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식품 등의 표시기준,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다수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의 표시기준 등 다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농산물검사기준, 농산물 표준규격,

수산물/수산물가공품 검사기준 등 다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다수

또한, 계약문서 검토 시 담당직원 간 검토내용 및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물자센터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계약특수조건 CHECK SHEET 및 구매요구서 CHECK 

SHEET를 함께 작성하여 주요부분에 대해 누락된 검토 항목이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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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품질보증 준비 협의

담당직원은 계약문서를 검토한 후 해당 계약업체가 신규품목(초도 양산품 포함) 계약업체 또는 신규 

계약업체일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착수회의”를 실시하며, 기존 실적업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생산착수회의 시 계약이행관련 이해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투물자-S-5 「식품분야 생산착수회의」

표준의 서식에 따라 계약정보 및 협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생산착수회의록”을 준비하여 주요 

협의내용을 기록·유지한다. 또한, 생산착수회의 시 업체의 대표 또는 품질보증 책임자로부터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별지 제3-2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표  9. 정부품질보증 준비 협의에서의 세부 검토사항

구분 검 토 내 용

정부품질보증 

준비 협의

신규품목(초도 양산품 포함) 계약업체 또는 신규계약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착수회의”

실시(기존 실적업체는 필요시 실시)

•기품원 품질보증 절차 소개 (신규업체의 경우)

•계약업체의 개략적 품질계획

•납기 등 계약요구 조건의 이해여부 

•기술자료 묶음의 확보여부(내장형 소프트웨어 포함) 및 기술자료 타당성 등

•최초생산품 시험 대상 및 시험 수행 가능여부

•운용시험평가시의 기준 미달 및 보완대상

•특수 생산/검사장비 운용사항(교정검사 포함)

•정부품질보증 의뢰 및 로트구성 계획

•업체 품질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 및 제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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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투물자센터 「식품분야 생산착수회의」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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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업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검토 및 승인 통보

계약업체는 업체 품질보증활동 계획서(이하, 업체 품보계획서)를 계약 후 생산 전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 

특수조건 제20조(감독 및 검사)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품보형태 Ⅰ형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품질보증기관은 업체 품보계획서에 대해 검토 후 제출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 수정 업체품보 

계획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승인, 보완요구 등)를 통보한다.

표  10. 업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검토 및 승인 통보

제출 목적 업체의 생산계획/품질보증체계의 판단 및 정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에 활용

제출 시기
계약 후 생산 전에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여 계약일로부터 특정 

근무일 이내에 제출받는다.

접수/검토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14조에 따라 업체 품질보증활동계획서 포함내용 및 타당성 검토

승인 통보

업체 품질보증활동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 부터 10근무일 이내, 수정된 업체 품질보증활동 

계획서는 제출받은 날로 부터 5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승인, 보완요구 등) 통보

※ 검토가 지연 될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사전에 그 사유와 검토완료예정일을 계약업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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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표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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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품질보증형태별 품질계획서 포함내용

구분 품  목

단순품보형

(Ⅰ형)

•품질보증활동 → 자체수행

•검사조서 발행 의뢰시 입증서류 제출

(제품보증서, 최종제품 검사/시험 성적서)

※ �다만, 계약업체는 방위사업청에서 품보활동강화 요구시 또는 해당 센터에서 품보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장 품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Ⅰ형은 업체품질보증계획서 미 제출

선택품보형

(Ⅱ형),

표준품보형

(Ⅲ형),

체계품보형

(Ⅳ형)

•생산계획

- 원자재/구입부품 확보 방안 및 일정

(계약서에 명시된 국산화품목의무 사용계획)

- 하도급 계획

- 생산 및 품질보증 일정  계획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 주요 제조시설, 시험 및 검사장비현황

 - 품질관리 인력현황

•품질경영체제 문서( KDS 0050-9000 )

 - 해당 품보형태별 품질경영체제 문서(계약품목 생산, 검사 및 시험기준서 포함)

•업체 일반현황(신규업체)

 - 생산품, 년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임원현황, E-Mail주소 등

※ 식품의 경우 제조특성 및 관련법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받도록 한다.

※ �담당직원은 업체나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업체 품보계획서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할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 보완토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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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승인 통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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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부 품질보증활동계획 수립

정부 품질보증활동은 ‘위험식별 및 평가’를 선행 후 , ‘정부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위험식별 

및 평가는 계약품목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활동 수행에 있어 위험관련 품질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으로 계약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과거 계약이행 

정보, 고객 불만 및 피드백 정보로 구별하여 식별되며 평가는 식별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 또는 군수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결과)에 따라 위험의 등급을 분류하는 활동으로 ‘저, 중, 

고’로 분류한다.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작성 시에는 전투물자센터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분야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작성 시 접근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정부 품보활동계획은 위험 식별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등급에 따라 수행되며,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를 위험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계획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얻는다.

표  12. 위험식별 및 평가

목적
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품질보증활동 범위, 내용, 심도 및 방법 등을 차등화

※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표 제3-2호 활용

평가결과 위험 등급에 따른 관리방법(통제, 회피) 및 처리방안 결정

평가방법 위험발생 가능성(P) 및 위험의 영향(I) 평가에 따른 위험등급 결정

표  13. 품질보증활동 계획 수립시 포함될 사항

구분 포 함 될  내  용

품질계획서 표지 •계약내용 및 품질보증계획 승인 

위험식별 및 

관리방안

•계약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특성

•품질경영체제운영

•과거 계약이행 정보

•고객불만 및 피드백정보

•기 타

품질보증활동 대상

•품질경영체제 평가 : 품질경영체제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또는 시기 등

•프로세스 검토 : 검증대상 프로세스선정, 검증시기 및 방법 등

•제품확인 감사 : 감사대상 품목선정, 감사방법 및 내용, 샘플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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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식품분야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작성 시 접근방안

그림  7. 위험식별 및 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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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부 품질보증활동 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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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품질경영업무 수행

품질경영업무 수행(이하 품보활동)은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로 구분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1.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품질경영시스템 평가는 계약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검토 및 이행상태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품질보증형태별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이행 조견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신규업체와의 계약 또는 납기촉박 계약으로 계약 납기 내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이 불가한 경우에는 조기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활동 중 계약업체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접수하며, 구축 

시까지는 제품 확인감사 품보활동을 강화토록 한다. 민간의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는 민간 인증심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으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추가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한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경우는 인증심사 시 평가한 내용을 참고하여 취약한 요소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표  14. 위험식별 및 평가

목적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 실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과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활동

방법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경우는 인증심사 시 평가한 내용을 참고하여 취약한 요소에 

대하여 평가업무 수행

•�품질경영시스템 미 수립업체 또는 납기촉박 계약으로 납기 내 품질경영시스템 수립(평가)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계획을 접수하며, 수립시까지는 

제품확인감사 활동 강화

2. 프로세스 검토

프로세스 검토는 품질보증활동계획에 따라 선정된 제조 및 생산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업체의 프로세스 

검토 결과를 확인하거나 직접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확인하는 활동이다.

해당 활동의 목적은 업체가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그 프로세스대로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즉,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이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것이라는 확인 수단으로 계약업체가 제조한 제품에 대한 

경제적이고 원천적인 확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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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프로세스 검토

목적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입력을 사용하여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에 대한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확인

방법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

그림  9. 프로세스 검토 개념

3. 제품확인감사

제품 확인감사는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이며, ‘구입품(원자재, 

구입부품, 하도급품), 가공품(중간조립, 최종조립), 완성품 및 최종수락 제시품(포장 및 표기)’에 대해 

실시된다.

계약업체는 자체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제품감사 요구일 3근무일 전에 품질보증기관으로 

제품확인감사를 의뢰한다. 품질경영 담당직원은 계약업체와 별도로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품질경영 담당직원은 계약업체가 검사를 행하는 장소 

및 시기에 입회하여 병행 수행할 수 있다. 단, 품질보증형태Ⅰ형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품질보증서, 최종 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별도의 제품확인감사는 생략한다.

구입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제품 확인감사는 구입부품 및 원자재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취약)품목으로 완제품 상태로는 품질특성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 확인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약업체의 수입검사 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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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제품확인감사

목적 •계약업체 생산품의 계약 요구조건 일치 여부 확인

대상 •구입품(원자재, 구입부품, 하도급품 등), 공정, 완성품 및 최종수락(포장 및 표기)

의뢰 시기 •제품확인감사 요구일 3근무일 전

방법

•업체의 감사의뢰서와 검사성적서 검토 후 수행 

- 품질경영 담당직원의 정부 품질보증활동 계획서에 의거 수행 

•업체의 자체검사와는 별도로 실시

- 감사내용 및 결과는 품질보증활동 일지에 기록 유지

•장기 소요시험은 업체 시험시 입회감사로 대체 가능

•하도급품 품질보증 : 계약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품질보증활동 실시 가능 

•구입부품/원자재 확인감사 : 업체의 수입검사 후 실시 원칙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으로 완제품 상태로는 품질특성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감사 대상 선정

그림  10. 정부품보일지 예시 1 (프로세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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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부품보일지 예시 1 (프로세스 검토)

4. 구매계약 품목

구매계약 업체는 계약특수조건 제20조(감독 및 검사) ⑪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구매하여 납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제조자가 공급을 확약하는 ‘공급확약서'(방위사업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구매납품계획(품목, 제작자, 

발주시기 등)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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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계약번호 :                             )

공급확약서

□ �당사는 다음 품목의 제조업체로서 (계약업체명)에 해당규격에  일치하는 제품을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품 명 수 량
재고번호

(규격/도면번호)
비고

ㅇㅇ조립체 38개 6150-003930000

□ 계약업체명(사업자번호)   :                                        (                           )

20   년       월       일

제조사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

대표이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방위사업청장   귀 하    

 ※ 작성요령 : ‘계약번호’난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업체“간의 계약번호를 기재한다.

그림  12. 공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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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도급 품질보증활동

하도급품은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나 

계약물량(완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되는 행위이다. 하도급의 품질보증은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품이 최종제품의 안전성, 호환성,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품질경영 담당직원이 직접 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업체에서 품질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품질확인을 할 수 있다.

완제품 하도급의 경우는 계약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식품분야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완제품의 

하도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라면류의 스프류 등 일부 제품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요구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6. 공동수급체 품질보증활동

공동수급체의 품질보증 책임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지게 된다.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의 공동이행방식에 따라 품보활동을 수행하며, 공동계약일 경우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각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하게 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직접 업체품보계획서, 제품확인 

감사의뢰서와 품질보증 관련서류를 품질보증기관의 해당 센터(품질경영 담당직원)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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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공동수급 물품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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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동수급 구성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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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시정조치

시정조치는 품질보증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품질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품질정보서비스에 입력하여 전송·기록·관리하게 된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기한은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치 가능일을 기재한다.

각 시정조치 방법에 따른 사항 및 처리방법은 그림 15와 같다.

시정조치 제1방법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추후 정부품보일지 작성 시 품보활동세부내역에서 시정조치유무, 시정조치방법, 사유, 내용, 

결과를 간단히 기록한다. 

시정조치 제2~4방법 요구 시에는 부록의 전투물자-S-2~4 표준을 참고하여 제목, 관련근거, 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시정요구 내용(계약 위배, 규격불일치 또는 규정위반 내용)에 조치결과, 발생원인,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한다. 

계약업체는 품질경영 담당직원으로 부터 요구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시정조치 

결과는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품질경영 담당직원이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방법 : 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구두요구 후 정부품보일지 기록”

•제 2방법 : 현장에서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사항

- 미흡한 업체 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

- 계약업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

- 정부 제품확인감사에  대한 계약업체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의 결함시정

- 제 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문(기품원 품보부서 팀장) 요구 및 시정조치결과 확인”

•제 3방법 : 중요품질 문제에 대하여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

- 중요한 품질결함 사항

- 제출하여야 할 업체 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반복되는 동일한 품질결함의 시정

- 제 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문(기품원 센터장) 요구 후 시정조치 결과 확인”

•제 4방법 :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시정조치

“ 계약업체로 모든 품보활동 일시 중단 통보 후 계약기관 통보”

그림  15. 시정조치 방법에 따른 사항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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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정조치 2~4방법 작성방법(품질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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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정조치요구 공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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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아래 표에 해당되는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 경고장(그림 17)을 발부하고, 계약기관(부서)에 경고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에 기품원이 경고장 발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한다.

표  17. 식품 계약조건 위반사항

구분 세부내용

원재료 배합기준 

위반
규격(구매요구서 포함) 또는 품목제조보고서와 상이한 원재료 배합이 확인될 경우

이물혼입 규격(구매요구서 포함)에서 제시한 이물 기준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식품변질, 오염, 

유독·해물질 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식중독균, 타르색소, 보존료, 산화방지제, 곰팡이독소, 패류독소, 중금속, 방사능,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부정물질 등의 규격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44 ㅣ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별지 제20호 서식】

(계약번호 :                             )

공급확약서

□ �당사는 다음 품목의 제조업체로서 (계약업체명)에 해당규격에  일치하는 제품을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품 명 수 량
재고번호

(규격/도면번호)
비고

ㅇㅇ조립체 38개 6150-003930000

□ 계약업체명(사업자번호)   :                                        (                           )

20   년       월       일

제조사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

대표이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방위사업청장   귀 하    

 ※ 작성요령 : ‘계약번호’난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업체“간의 계약번호를 기재한다.

그림  18. 경고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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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규격불일치 및 합/불합격품 처리

1. 규격불일치

규격불일치는 계약이행 과정 중 제품이 규격 및 계약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계약업체는 

자체 생산 및 검사단계에서 발생된 규격불일치품 및 품질경영 담당직원의 제품확인감사 시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을 규격일치품과 식별·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담당직원의 제품확인감사 결과, 규격불일치품으로 판정된 로트에 대해서는 제24조(시정조치)

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규격불일치 원인, 재발방지 대책, 품질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 후 처리방안을 품질보증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으나,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수락여부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규격불일치품에 대한 수정보완이 곤란한 경우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계약업체는 확인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해 자체에서 검토, 심의 후 불합격 조치 또는 수락을 위한 면제 

제안을 할 수 있음.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시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29조(합/불합격품 처리)에 따름.

•규격불일치품에 대하여 업체에서 면제 제안시 동 규정 제26조(형상통제)에 따름

•면제 심의시 감액수납이 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별도로 정한 ‘감액처리절차’에 따름.

2. 합/불합격품 처리

불합격품이란 국방기술품질원의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에 따라 규격불일치(또는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 후 재작업, 수리 또는 면제 처리가 되지 않아 군수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의미한다. 계약업체는 

불합격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분리하고 식별표기를 하여 관리해야 한다. 품질경영 

담당직원은 계약업체로부터 불합격품의 처리방안을 문서로 접수하고 타당할 경우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단, 불합격된 품목이 민수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군용표시 제거, 형태 또는 색상의 변경 등으로 

군수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합격품을 납품 후 재고가 남을 때 품질이 변질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품질경영 담당직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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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합/불합격품 관리

계약업체

•계약업체는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분리하고 식별표기를 하여 관리

- �납품 후 재고량은 품질이 변질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품질경영 담당직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품질경영

담당직원

•업체로부터 불합격품의 처리방안을 문서로 접수하고 타당할 경우에 처리결과 확인

- �단, 불합격된 품목이 민수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군용표시 제거, 형태와 색상의 변경 

등으로 군수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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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정부품질보증활동 결과 보고 및 검사조서 발급

품질경영 담당직원은 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되면 품질정보서비스를 통해 정부품질보증결과를 보고 

후 검사조서를 발급(국방전자조달)해야 한다. 이 때 계약업체는 계약품목이 소요군 검사품목인 경우, 

검사조서발급의뢰서를 품질보증기관으로 요청하고, 품질경영 담당직원이 이를 접수하면 품질정보서비스에 

정부품질보증활동결과 보고 시 업체요청 납품물량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림  19. 검사조서 발급의뢰서

품질경영 담당직원은 검사조서발급의뢰서를 접수 후 정부품질보증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검사조서발급의뢰서를 자동 전환할 수 있으며, 이 때 업체에서 요청한 납지별 합격수량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정부품보결과보고서 작성 시 검사조서자동발급에 대한 선택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품보결과 

보고서 결재를 득할 시 소요군에게 검사조서가 자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품보결과보고서 기타사항 작성 시에는 부록의 전투물자-S-1을 참고하여 해당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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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정부품보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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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식품류 검사기준(KDS 0000-4001)

1. 품류별 적용대상

현재 기품원에서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전투식량Ⅰ형, Ⅱ형, 즉각취식형, 특수작전식량을 

제외한 모든 식품류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구매요구서를 규격으로 적용하고 있다.   모든 식품 구매요구서 

제4.2항 검사방법에는 KD S 0000-4001 식품류 검사기준(부록 참조)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품류별 

적용대상 식품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9. 품류별 적용대상 식품

분류

기호
품   류 적 용 대 상 비고

FI-1
통조림류/

레토르트 식품

고추참치통조림, 골뱅이통조림, 꼬리곰탕, 불고기양념(우육/돈육), 비빔소스  

(육고기/해물), 사골곰탕, 쇠고기통조림, 자장소스, 잼류(포도/딸기), 카레

살균 

또는 

멸균

FI-2 조미식품(Ⅰ) 고추장, 된장, 쌈장, 청국장

FI-3 조미식품(Ⅱ) 혼합간장, 한식간장, 식초

FI-4 조미식품(Ⅲ) 고춧가루, 들깨가루1), 볶음참깨, 표고버섯가루, 후춧가루

FI-5 식용유지류 고추맛기름1), 옥수수기름, 참기름, 콩기름

FI-6
분말/과립형/ 

가공품

감자전분, 건조스프(쇠고기/크림)1), 건조카레1), 복합조미료(쇠고기/해물), 

소맥분1), 식용소금(천일염/재제염), 튀김가루, 튀김가루2형1)

FI-7
식육/ 

수산물가공품

게맛살1), 돈가스1), 미트볼, 불고기패티 1), 불고기패티2형1), 비엔나소시지, 

새우패티1), 생선가스1), 생선묵1), 소시지, 소시지2형, 치킨너겟, 치킨패티1), 

치킨패티2형1), 햄, 햄슬라이스

FI-8 드레싱/소스류
냉면용조미식품, 마요네즈, 머스타드소스, 스파게티소스, 양념치킨소스, 

요리소스1), 타르타르소스, 토마토케찹, 패티소스1)

FI-9 면류 가락국수, 냉면, 당면, 라면(용기/봉지)1), 스파게티, 자장면, 즉석쌀국수, 쫄면

FI-10 건과류 건빵, 군견건사료, 떡류, 시리얼, 핫도그빵1), 햄버거식빵1), 햄버거식빵2형1)

FI-11 음료류
오렌지쥬스, 포도쥬스, 사과쥬스, 망고쥬스, 복숭아음료, 파인애플음료, 

양파음료1)

FI-12 당류 물엿, 설탕1)

FI-13 유가공류 우유1), 치즈

FI-14 기타
감자튀김, 김자반, 김치류, 냉동만두, 두부1), 단무지1), 순두부1), 오이피클1), 

조미김(8절/세절), 콩나물1), 황태찜, 황태채무침

※ 1): 소요군 검사품목 또는 장기간 미조달 등으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검사하지 않는 품목

 ※ FI-1의 잼류는 구매요구서(PRD 8930-7001)에 따라 FI-14를 적용 

 ※ FI-8의 스파게티소스는 구매요구서(PRD 8950-7005)에 따라 FI-1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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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류 검사기준 일반사항

식품류의 재료, 형태, 제조방법, 성능, 이화학 품질기준, 시험방법 및 포장 방법 등은 해당 제품 규격서 

및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하며, 육안검사 및 이화학 검사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표  20. 식품 검사기준

구분 내    용

육안

검사 기준

•제품의 육안검사 항목 및 합격 품질기준은 품류별 품질검사 기준에 따름

•�샘플링 방법은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및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을 적용

이화학 검사

기준

•�로트당 1회 시험이 가능하도록 제품크기에 따라 시료를 선정하여 품목별 관련 규격에 

따라 수행 

•�시료수는 각 품목별 규격 요구사항에 따르며, 시료 수는 로트당 1회 시험이 가능하도록 

시료를 샘플링한다. 시험방법은 해당 관련 규격에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방법은 한국산업표준 시험방법 및 식품공전 일반시험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 시험방법에 따름

•시험 항목 중 미달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격불일치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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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전투식량류

대부분 식품은 식품류 검사기준(KDS 0000-4001)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며, 각 품목별 세부적인 

요구조건은 구매요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전투식량 Ⅰ형, Ⅱ형.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특수작전식량은 군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국방규격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다. 

1. 전투식량 Ⅰ형

전투식량 Ⅰ형은 1978년 개발 전투식량(Retort pouch형 8920-1003잠(연))이란 명칭으로 처음 개발되어 

시험급식을 하였으며 1984년에 전투식량 1형(식량, 전투용, Ⅰ형 : 국방규격 8970-1006)으로 표준명칭이 

부여되었다. 식단 종류는 개발당시부터 현재까지 1식단, 2식단, 3식단의 세 가지 식단으로 되어 있으나 

식단별 구성품은 상당히 달라졌다. 개발 시에는 주식과 부식이 3~4가지였으나 현재는 3식단 모두 주식 

2가지, 부식 3가지로 총 5가지 구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1식 중량도 670 g에서 750 g으로 80 g이 

늘어났다. 전투식량 1형에 대한 개발 시 및 현재의 구성은 아래 표 26, 27에 기술하였다. 현재 보급되는 

전투식량 1형의 포장은 1식분 종이상자 포장이며 내용물은 폴리에틸렌으로 재포장되어 있다. 급식 시에는 

종이포장을 제거 후 파우치를 끓는 물에 데운 후 급식하며 1식분 열량은 약 1,100kcal이다.

(한국군 전투식량의 변천사, 기술보고서, 2009, 변지은, 14p)

그림  21. 전투식량Ⅰ형(1,2,3식단)



52 ㅣ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표  21. 전투식량Ⅰ형의 구성

식 단 구 성 품 목
내용량

(g,이상)

포 장

단위수

총 내용량

(g,이상)

1식단

주식
쇠고기볶음밥

조 미 밥

250

250
1

1

1

1

1

750

부식

김 치

양념꽁치

볶음고추장

100

100

50

2식단

주식
김치볶음밥

흰 밥

250

250
1

1

1

1

1

750

부식

고기완자

양념두부

멸치조림

100

100

50

3식단

주식
햄볶음밥

팥밥

250

250
1

1

1

1

1

750

부식

김치

양념소시지

콩조림

100

100

50



ㅣ 53Ⅱ. 식품 양산단계 품질관리

전투식량Ⅰ형의 원재료 전처리 공정, 제조공정, 완제품 등 모든 내용이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규격에서 

요구하는 각 사항에 따라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이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제품생산 

시에도 계약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내용도 모니터링하여 계약이행 전반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기술시험으로 실시하며, 제품의 장기보관에 중요한 포장재 

시험도 별도로 실시한다.

표  22. 전투식량Ⅰ형 일반시험 검사 기준

분류 결점 내용 검사수준

중결점

- 낱개 포장재가 찢어짐, 열봉합 부위 변형 및 착색

- 낱개 포장의 팽창

- 곰팡이류 및 충란의 발생

- 이미, 이취 발생

- 토사 및 이물 혼입

- 구성품의 중량 미달

- 단위포장 제품의 중량 미달

- 구성품목의 누락

식량, 전투용, Ⅰ형 

국방규격 참조

경결점

- 열봉합 폭의 규격 불량

- 열봉합 위치 불량

- 낱개포장, 단위포장 표기사항의 오기, 누락 및 불명확

- “V"자 홈이 없거나 위치 불량

- 단위포장 상자의 파손 및 핫멜트 접착 불량

- 낱개 포장재의 모서리 미처리

- 외부포장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식량, 전투용, Ⅰ형 

국방규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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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전투식량Ⅰ형 일반성분 조성 및 열량, 세균 시험 항목

분류 품 명 시험 항목

주식

조 미 밥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김치볶음밥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쇠고기볶음밥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흰 밥 수분, 조단백질

팥 밥 수분, 조단백질

햄볶음밥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부식

볶음고추장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고기완자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양념소시지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양념두부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김 치 수분, 조회분

양념꽁치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양념정어리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양념고등어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멸치조림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콩조림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식단 전체 열량, 세균, 핀홀검사

※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열량, 세균 시험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핀홀검사는 식량, 전투용, Ⅰ형 국방규격에 따름

표  24. 전투식량Ⅰ형 일반성분 조성 및 열량, 세균 시험 항목

분류 시험항목 시 험 방 법

전투식량Ⅰ형 

낱개포장
열봉합강도, 투습도, 산소투과도, 압축강도, 위생성

식량, 전투용, Ⅰ형 

국방규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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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투식량Ⅱ형

전투식량Ⅱ형도 전투식량Ⅰ형과 마찬가지로 1978년 동결건조 쇠고기 비빔밥(전투식량 재수화형 

8920-1005잠(연))이란 명칭으로 최초 개발되어 1984년에 전투식량 2형(식량, 전투용, Ⅱ형 : 국방규격 

8970-1007)으로 표준명칭이 부여되었다. 1978년 개발당시에는 쇠고기 비빔밥 한가지로 보급되었으나 

현재에는 전투식량 1형과 마찬가지로 1식단, 2식단, 3식단으로 3가지 형태로 보급되고 있다. 개발 당시와 

현재의 중량은 245 g과 278 g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식단을 3가지로 구분하고 구성품도 다양하게 

변경되어 전투식량 2형은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포장방법에 있어서도 폴리에틸렌과 나일론, 알루미늄 등 

5가지 재질이 함유된 포장으로 산소투과가 거의 없도록 하여 3년간 장기보관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급식 

시에도 개포 후 끓는 물을 부어 10분 이내 급식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1식분 열량은 1,100 kcal 이상이다. 

전투식량 2형의 제조에 이용된 동결건조 가공기술은 식품원료를 –40 ℃에서 8시간 급속 냉동시켜 그 

상태로 진공 속에서 승화에 의한 수분제거 및 건조시킴으로써 식품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향기와 

색깔, 형태, 영양가를 간직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내의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시키고 알루미늄을 

포함한 5가지 재질의 복합포장재를 통해 산소가 투과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내용물의 산패를 방지하여 유통기한 3년의 장기보관이 가능하게 만든 식품이다.

그림  22. 전투식량Ⅱ형(1,2,3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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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전투식량Ⅱ형의 구성

식 단 구 성 품 목
포장중량

(g, 이상)
포 장 단위수

1식중량

(g, 이상)

1식단

김치

비빔밥

주 재 료

김치스프

참 기 름

옥수수기름

183

18

7

7

1

1

1

1 278

된 장 국

초 콜 릿

13

50

1

1

2식단

야 채

비빔밥

주 재 료

야채스프

참 기 름

옥수수기름

183

18

7

7

1

1

1

1 278

두 부 국

초 콜 릿

13

50

1

1

3식단

잡채밥

주 재 료

잡채스프

참 기 름

옥수수기름

183

18

7

7

1

1

1

1 278

계 란 국

초 콜 릿

13

50

1

1

전투식량Ⅱ형도 전투식량Ⅰ형과 같이 원재료 전처리 공정, 제조공정, 완제품 등 모든 내용이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규격에서 요구하는 각 사항에 따라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이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제품생산 시에도 계약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내용도 모니터링하여 계약이행 전반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기술시험으로 실시하며, 제품의 장기보관에 중요한 포장재 

시험도 별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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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전투식량Ⅱ형 일반시험 검사 기준

분류 결점 내용 검사수준

중결점

- 1식 포장재가 찢어지거나 열봉합 불량

- 곰팡이류 및 충란의 발생

- 산소흡수제가 들어있지 않음

- 이미, 이취 발생

- 토사 및 이물 혼입

- 구성품(주재료, 스프, 참기름, 옥수수기름, 국, 초콜릿)의 중량 미달

- 1식제품의 중량 미달

- 구성품의 누락

식량, 전투용, Ⅱ형 

국방규격 참조

경결점

- 스프 입자의 불균일 또는 덩어리짐

- 기름포장 외부에 기름이 묻어있음

- 열봉합 폭의 규격 불량

- 열봉합 위치 불량

- 표지사항의 오기, 누락 및 불명확

- "V"자 홈이 없거나 위치 불량

- 국 및 1식포장재의 모서리 미처리

식량, 전투용, Ⅱ형 

국방규격 참조

표  27. 전투식량Ⅱ형 기술시험 항목

분류 품 명 시험 항목

주식

김치

비빔밥

주재료 수분, 조단백질, 조회분

김치스프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된장국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2

식단

야채

비빔밥

주재료 수분, 조단백질, 조회분

야채스프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두부국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3

식단

잡채밥
주재료 수분, 조단백질, 조회분

잡채스프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계란국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초콜릿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식단 전체(완제품) 열량, 세균, 핀홀검사, 잔존산소량

※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열량, 세균 시험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핀홀검사, 잔존산소량은 식량, 전투용, Ⅰ형 국방규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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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전투식량Ⅱ형 낱개포장 기술시험 항목

분류 시험항목 시 험 방 법

전투식량Ⅱ형 

낱개포장
열봉함강도, 투습도, 산소투과도, 산소흡수제 성능

식량, 전투용, Ⅱ형 

국방규격 참조

3. 특수작전식량

특수작전식량(이하 특전식량)은 전투식량의 개념에서 한 단계 더 고려하여 전투식량을 취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특수작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식량만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1977년 최초 개발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특전식량으로 계속 발전해왔다. 특전식량은 

장기간 고립되거나 지상보급이 제한되는 지역에 투입되는 경우에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피와 최대한의 열량 및 즉시 취식여부 등이 군사요구도로 제시되었다. 특전식량도 초기에는 한 가지 

식단으로 구성되었으나 3가지 식단으로 개발되어 고립된 상황이더라도 한 가지 식단만으로 질리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었다. 

 특전식량은 1식 1,000 kcal의 열량으로 땅콩강정, 초코열량식, 어포 등이 첨가되어 있으며 진공포장으로 

되어 있어 침수를 방지할 수 있고, 1일분 780 g으로 무게가 가벼워 휴대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급식 

시 물이 없더라도 급식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수작전에 적합한 식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3. 특전식량(1,2,3식단) 및 특전식량 1식단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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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특수작전식량의 구성

식 단 구 성 품 목

중량(g 이상) 크기(㎜)
포장 

수

1식

중량제조 포장 가로 세로
높이(

이하)

1식단

기본

품목

개선미반압착식

과자분말압착식

아몬드강정

초 코 바

22.5

22.5

30

30

45

45

30

30

48

48

48

48

42

42

42

42

12

12

22

13

1

1

1

2 240 g

이상

부속

품목

조미쥐치포

땅콩크림

이온음료

20

20

20

20

20

20

-

-

-

-

-

-

-

-

-

1

1

1

2식단

기본

품목

고열량압착식

팥분말압착식

땅콩강정

초 코 바

22.5

22.5

30

30

45

45

30 

30

48

48

48

48

42

42

42

42

12

12

22

13

1

1

1

2 270 g

이상

부속

품목

햄

땅콩크림

이온음료

50

20

20

50

20

20

-

-

-

-

-

-

-

-

-

1

1

1

3식단

기본

품목

개선미반압착식

빵분말압착식

참깨강정

초 코 바

22.5

22.5

30

30

45

45

30 

30

48

48

48

48

42

42

42

42

12

12

22

13

1

1

1

2 270 g

이상

부속

품목

소 시 지

땅콩크림

이온음료

50

20

20

50

20

20

-

-

-

-

-

-

-

-

-

1

1

1

특수작전식량의 원재료 전처리 공정, 제조공정, 완제품 등 모든 내용이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규격에서 

요구하는 각 사항에 따라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이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제품생산 

시에도 계약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내용도 모니터링하여 계약이행 전반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기술시험으로 실시하며, 제품의 장기보관에 중요한 포장재 

시험도 별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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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특수작전식량 일반시험 검사 기준

분류 결점 내용 검사수준

중결점

- 1식포장재가 찢어지거나 열봉합 불량

- 곰팡이류 및 충란의 발생

- 산소흡수제가 들어있지 않음

- 이미, 이취 발생

- 토사 및 이물 혼입

- 구성품의 중량 미달

- 1식제품의 중량 미달

- 구성품의 누락

식량, 전투용, Ⅱ형 

국방규격 참조

경결점

- 열봉합 너비의 규격 불량

- 열봉합 위치 불량

- 표시사항의 오기, 누락 및 불명확

- “V"자 흠이 없거나 위치 불량

- 외포장 상자 파손 및 결속상태 불량

- 불투명 포장재 모서리 미처리

- 투명포장재의 열봉합 부위 바깥쪽이 톱니모양 아님

- 3식포장이 되어있지 않음

식량, 전투용, Ⅱ형 

국방규격 참조

표  31. 특수작전식량 기술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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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품 명 시험 항목

기본품목

개선미반압착식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팥분말압착식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고열량압착식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빵분말압착식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과자분말압착식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기본품목

아몬드강정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땅콩강정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참깨강정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초 코 바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부속품목

땅콩크림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조미쥐치포 수분, 조단백질, 조회분

이온음료 수분, 조회분

소시지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햄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식단 전체(완제품) 열량, 핀홀검사, 잔존산소량

※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열량 시험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핀홀검사, 잔존산소량은 식량, 특수용 국방규격에 따름

표  32. 특수작전식량 낱개포장 기술시험 항목

분류 시험항목 시 험 방 법

특수작전식량 

낱개포장
열봉함강도, 투습도, 산소투과도, 산소흡수제 성능

식량, 특수용

국방규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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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

20세기까지 한국군 전투식량의 태동을 통해 전투식량 1, 2형, 특전식량 등이 탄생되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군 요구성능에 따라 개발된 것이 제1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즉각취식형 전투식량의 

연구개발이다. 과거 전투식량은 급식 시 더운물이 필요하므로, 전시 및 작전 훈련 시 열수발생시설이 없는 

경우 급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취식이 가능한 새로운 

전투식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2003년에 걸쳐 취식편리성에 중점을 둔 즉각취식형 

전투식량을 개발되고 2003년 7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되었다. 

즉각취식형 전투식량은 1식 1,100 kcal 이상의 열량으로 기존의 전투식량Ⅰ형의 형태에 별도의 온수 

없이 발열체를 사용하여 밥을 복원시켜 바로 온식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야전에서 급식 시 

온수가 필요했던 이전 전투식량의 단점을 보완한 식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4. 즉각취식형 전투식량(1, 2식단)

그림  25.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식단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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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구성

식 단 구 성 품 목 내용량 (g) 포 장 단위수 총 내용량 (g)

1식단

식단

쇠고기볶음밥

미트로프

양념소시지 Ⅰ

볶음김치

파운드케이크

초코볼

230

 70

 70

100

100

 10

1

1

1

1

1

1

580 이상

발열백

발열체

발열용액

발열끈

27~37

150~170 

-

2

1

1

74 이하

170 이하

-

부속품
스푼

종이도시락

7~10

10
1

10 이하

10 이상

계 - - 1 약 850

2식단

식단

햄볶음밥

쇠고기콩가미

양념소시지 Ⅱ

볶음김치

아몬드케이크

초코볼

230

 70

 70

100

100

 10

1

1

1

1

1

1

580 이상

발열백

발열체

발열용액

발열끈

27~37

150~170  

-

2

1

1

74 이하

170 이하

-

부속품
스푼

종이도시락

7~10

10

1

1

10 이하

10 이상

계 - - - 약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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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발열체 그림  27. 발열용액 그림  28. 발열끈

그림  29. 발열백 그림  30. 발열백 조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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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취식형 전투식량의 원재료 전처리 공정, 제조공정, 완제품 등 모든 내용이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규격에서 요구하는 각 사항에 따라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이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제품생산 시에도 계약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내용도 모니터링하여 계약이행 전반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일반검사와 기술시험으로 실시하며, 제품의 장기보관에 중요한 포장재 

시험도 별도로 실시한다.

표  34.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일반시험 검사 기준

분류 결점 내용 검사수준

중결점

- 낱개 포장재가 찢어짐, 열봉합 부위 변형 및 착색

- 낱개 포장의 팽창

- 곰팡이류 및 충란의 발생

- 이미, 이취 발생

- 구성품목의 누락 및 이종품

- 토사 및 이물 혼입

- 발열체 이상유무

- 진공포장 불량(파운드, 아몬드케이크 해당)

- 구성품의 중량 미달

- 단위포장 제품의 중량 미달

식량, 즉각 취식형, 

전투용 

국방규격 참조

경결점

- 열봉합 폭의 규격 불량 

- 열봉합 위치 불량

- 낱개포장, 단위포장 표기사항의 오기, 누락 및 불명확

- “V"자 홈이 없거나 위치 불량

- 단위포장의 파손 

- 낱개 포장재의 모서리 미처리

- 외부포장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식량, 즉각 취식형, 

전투용 

국방규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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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기술시험 항목

구분 품 명 시험 항목

일반성분

쇠고기볶음밥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햄볶음밥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미트로프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쇠고기콩가미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양념소시지Ⅰ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양념소시지Ⅱ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볶음김치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파운드케이크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아몬드케이크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초코볼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식단 전체(완제품) 열량, 핀홀검사, 잔존산소량

발열백 관련 발열용액 동결시험, 밥복원 시험, 발열백, 발열용액 포장지, 발열끈

※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열량 시험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낙하시험, 발열백 관련 기술시험 방법은 국방규격에 따름

표  36.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낱개포장 기술시험 항목

분류 시험항목 시 험 방 법

특수작전식량 

낱개포장
열봉함강도, 투습도, 산소투과도, 압축강도, 위생성

식량, 즉각취식형, 전투용 

국방규격 참조



식품류
대군지원업무

Ⅲ

제1절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분류

제2절 군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처리 절차

제3절 하자처리

제4절 사용자불만 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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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식품류 대군지원업무

대군지원업무는 납품된 제품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치/

운용단계에서 소요군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 품목 중 군으로부터 

접수된 사용자불만사항의 처리 및 군수품 품질정보실태의 능동적 파악/사후봉사에 대한 수요군 

지원활동이다.

대군지원업무는 크게 ‘대군 기술지원업무’와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기술지원’으로 분류되며, 

대군 기술지원업무는 사용자불만사항, 품질정보 등 총 7개 업무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불만처리

배치/운영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 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 중 제기되는 사용자불만을 처리하는 업무

품질정보 수집/처리

온라인(품질정보신고체계) 또는 오프라인(부대방문 등)을 통하여 품질개선 요구사항 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품목의 기술검토를 위한 품질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식품은 주로 이물, 변질 등으로 인해 소요군으로부터 불만(Claim)이 제기되는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품원 홈페이지 내 ‘품질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불만 또는 품질정보를 접수하거나, 육·해 

·공군 군수사에서 기품원으로 공문을 전송 시 대군기술지원팀에서 접수하여 품질정보서비스에 내용을 

입력한 후 각 품질보증 부서에 처리지시서를 통보한다.

(확대)

그림  31. 기품원 홈페이지 품질정보서비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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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분류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분류는 다음과 같이 총 7유형으로 분류된다. 품질보증기관은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처리시 발생원인에 따른 사용자불만 분류를 선정한다.

1. 하자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업체(협력업체 포함) 잘못에 의한 제품의 결함사항

2. 규격 및 기술 자료 미흡

제품의 품질은 계약요구조건과는 일치하지만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가 미흡하여 운용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만사항

3. 개선요구

제품의 품질은 계약요구조건과는 일치하지만 품질 향상이나 성능개량 등이 요구되는 불만사항

4. 계약착오

계약내용, 현품제시 등에 관한 계약부서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만사항

5. 사용자 운용미흡

사용자의 사용법 미숙, 취급부주의, 정비 및 저장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된 불만사항

6. 통보착오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는 제품에 대해 사용자의 판단착오로 통보된 불만사항

7. 책임소재불분명

결함원인 분석 후 책임소재가 제조업체 또는 사용자의 잘못인지 판단이 곤란한 사항

8. 통보착오

결함원인 분석 후 책임소재가 제조업체 또는 사용자의 잘못인지 판단이 곤란한 사항

9. 기타

1호 내지 8호에 해당되지않고, 판단이 곤란한 불만사항

제2절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처리 절차

소요군으로부터 접수되는 불만은 사용자불만 또는 품질정보 종류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 흐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불만 처리절차는 품질정보 처리절차보다 

수반되는 관련 조치사항이 더 많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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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기품원 생산업체

불만
제기

처리계획통보 처리계획제출 처리계획제출

처리계획제출

참여

①하자조치요구

②조치계획서제출

결과 통보

사용자불만 처리결과제출

③사용자불만 처리결과 제출

품보팀
처리
요구

업체
처리
요구 검토 및

계획수립

재분류 건의

형상관리기관 

청사업본부

소  요  군 

부대방문 기술조사

기술검토·원인분석

소  요  군

관련 기관

접수(검토,분류)

대군기술지원팀

품질보증기간분류(센터)

이내 경과

기술검토 및 불만분류

기타 불만 하자

규격/기술자료 결함

개선 요구사항

계약착오사항

운용결함사항

확인/검토

(품보팀)

조치

계획수립
(센터→대군기술지원팀→청 사업본부)

하  자  처  리

(이 행 감 독) 

하자 조치 

그림  32. 사용자불만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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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기품원 생산업체

필요시

결과제출

①하자조치요구

③처리결과통보

②조치
계획서제출

결과 통보

정기보고/통보

업체 처리요구품질정보제기

(소요군)

재분류 품질정보

재산 복구

부대방문 기술조사, 원인분석

접수/검토요구

대군기술지원팀

하  자  처  리

(이 행 감 독) 

하자 조치 

기술검토

품보팀

국방부

방사청

소요군
조치/검토결과

제출

처리결과

통보

통계자료 유지

/처리 현황

규격개선, 

공정개선 등 

후속조치

품질정보 분류

하자 외 하자

그림  33. 품질정보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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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및 처리지시

사용자불만은 대군기술지원팀 또는 센터 품보팀(이하 “품보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군기술지원팀은 

소요군으로부터 사용자불만신고서를 공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품보팀은 소요군으로 부터 직접 

수집한 사용자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대군기술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 대군기술지원팀은 

품질정보서비스로 품보팀에 사용자불만 처리요구를 통보한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품목의 경우 

품질정보로 분류하여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처리요구/계획 수립 및 제출

품보팀은 대군기술지원팀으로부터 사용자불만 처리요구서를 접수 후 사용자불만 처리요구를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통보 후 5근무일 이내로 업체로부터 ‘사용자불만처리계획서’를 제출받는다. 품보팀은 업체의 

사용자불만처리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품질경영 담당직원 및 업체담당자, 예상원인, 

처리계획 일정 등’이 포함된 사용자불만처리계획보고서를 품질정보서비스를 통해 대군기술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단, 품질정보 처리에서는 처리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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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사용자불만 처리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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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조사

각 업무별로 수행시 원인분석 및 기술검토를 위한 제품확인 및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부대방문을 

실시하게 되며 부대방문 없이 기술검토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은 대부분 이물 

관련 신고가 많아 발생부대는 각 군 급식운영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신고를 하게 

된다. 신고 접수된 불만 건에 대해 발생부대의 관할 행정지자체(시·군·구청)는 택배로 이물 발생 제품을 

택배로 인계받거나 소비·유통단계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조사기관에서 부대방문 시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자체와 협조 후 부대방문을 실시하여 업무를 병행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기술검토

품보팀은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검토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계약자료 검토

(1) 소요군의 구매 요구조건

(2) 계약서 세부내용

2. 규격 및 기술 자료 검토

(1) 규격서상의 품질요구조건의 규제미비 또는 누락여부

(2) 관련규격 및 기술 자료 적합성 여부

3. 품질보증사항 검토

(1) 규격 및 기술 자료와 제품의 일치여부

(2) 규격서상의 품질요구조건 이행여부

(3) 공정 및 가공기술

(4) 포장의 적절성

(5) 업체 품질관리실태

(6) 전자부품 신뢰성 검토

(7) 기타 품질보증활동 자료

4. 개선요구사항 검토

계약품질요구 조건을 만족함에도 품질향상 또는 형상변경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검토

5. 사용자 운용미흡사항 검토

(1) 취급 및 저장관리 상태

(2) 단계별 정비절차 준수여부

(3) 기술교범의 확보 및 적용 여부

(4) 사용자측의 운용·정비교육 실시여부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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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 사용자불만 기술검토 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며, 발생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수행된 행정지자체 또는 식약처(식품위생법 상 조사기관)의 검토결과도 참조할 수 있다. 이 때 

조사기관의 결과는 전달되지 않아 신고 주체인 소요군 또는 조사대상인 제조업체를 통해 조사결과를 확인 

및 접수한다.

그림  35. 식품 사용자불만 보고절차

5. 사용자불만 발생원인 분류 및 조치

품보팀은 기술조사 및 원인분석 결과에 대해 기술팀의 검토를 거쳐 사용자불만을 분류하고, 하자 외 

불만사항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후, 사용자불만처리결과보고서에 소요군의 

확인서 및 후속조치 내용(또는 계획)이 포함된 기술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팀의 확인을 거쳐 

대군기술지원팀에 제출하고, 사용자불만 분류를 계약업체에 통보한다.(하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제3절 

참조)

단, 사용자불만 발생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관련기관과 의견 상충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용자불만 분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술검토서(품보팀 자체분류 의견 포함)를 작성하여 대군기술지원팀에 

사용자불만 분류 심의를 요청하고, 기타의 경우 품보팀은 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통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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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하자 외 사용자 불만 처리방법 및 검토/처리내용

구 분 처리방법 검토 / 처리내용

규격 및 기술 

자료 미흡

형상관리책임기관에 규격/기술 자료 

미흡내용 통보

품보팀은 규격 및 기술 자료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업체와 협조한다. 

개선 요구사항 소요군 개선 요구관련 부서 전파

품보팀은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대군기술

지원팀에 제출하고, 대군기술지원팀은 관련기관에 통

보한다.

계약착오사항 오류내용 계약부서 통보

품보팀은 계약 오류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대군기술지원팀은 계약 착오사항이 차기 

계약에 재발되지 않도록 방사청 계약부서와 협조한다.

사용자 

운용미흡 및 

통보착오 사항

사용자 사용법 미숙, 취급부주의 등 

운용 미흡 및 통보착오사항 제기기관 

전파

(1) �대군기술지원팀은 사용자의 사용법 미숙, 취급 

부주의, 정비부실 및 저장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

된 결함은 관련근거를 조사분석보고서 내용에 포

함하여 제기기관에서 자체 처리 할 수 있도록 통

보한다.

(2) �품보팀은 장비운용 및 정비와 관련하여 교육 및 

기술전파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서를 작성하여 

대군기술지원팀에 제출하고, 대군기술지원팀은 

이를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책임소재 

불분명 및 

결함원인 

분석불가

사유를 명확히하여 제기기관 통보

품보팀은 결함원인 분석결과의 발생 사유가 계약업체 

또는 사용자의 잘못인지 판단이 곤란한 사유를 명시

하여 대군기술지원팀에 제출하고, 대군기술지원팀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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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자처리

본 절에서는 하자로 분류된 사용자불만의 처리과정을 기술하였다.

1. 하자 처리방법

하자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38. 하자 처리방법

구 분 처리방법

신품교체 제품을 별도로 생산/구매하여 납품하거나, 품질이 보증되는 재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

정비 및 수리 하자발생 장소에서 정비, 수리 또는 구성품의 교환 등으로 하자사항을 해소하는 방법

수정납품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수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납품하는 방법

보충 하자내용이 수량부족, 일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품목을 보충하는 방법

2. 하자 조치요구서 통보 및 하자조치계획서 접수

품보팀은 결함내용이 하자로 분류되면 품질정보서비스(대군지원정보관리)를 활용하여 하자조치요구서

(하자내용 명시 및 필요한 경우 기술검토 내용 포함)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하자조치계획서를 7근무일 

이내 제출하게 하며, 하자조치계획서에는 동일한 제조방법 또는 동일로트의 제품 등과 같이 동일 하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3. 사용자불만 처리결과보고서 제출

 품보팀은 업체에서 제출한 하자조치계획이 포함된 사용자불만 처리결과보고서(이종품 혼입 등과 같이 

후속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기술검토 결과서 생략 가능)를 대군기술지원팀으로 제출한다. 대군기술지원팀은 

제출된 사용자불만처리결과를 검토 후 사용자불만 처리결과통보서(하자조치계획 포함)를 제기기관과 

방사청 사업본부(해당 계약부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4. 하자 처리결과 접수

품보팀은 업체가 하자 내용에 따라 하자 처리방법으로 하자처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품보팀에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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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하자 처리결과 접수서류

구 분 첨부 서류

신품교체
• 부대 출납관 또는 정비/보급관계관의 확인서

- 포함될 내용: 정부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된 제품으로 하자품 교체 내용

정비 및 수리 

수정납품  

보충

• 부대 지휘관 또는 정비/보급관계관의 확인서

- 포함될 내용: 하자 발생장소에서 조치한 내용

하자처리  

힘든 경우

• 하자내용, 처리불가사유서 및 입증서류 등

-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현금변제건의서를 하는 경우

-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하자처리를 거부하여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품보팀은 업체의 하자처리가 조치 예정일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최단기간 내 처리토록 업체 독려

5. 하자 처리결과 제출

품보팀은 업체의 하자처리 결과를 검토·확인 후 사용자불만처리결과보고서에 확인서(대군지원 

업무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와 후속조치 계획내용이 포함된 하자처리결과서를 대군기술지원팀으로 

제출한다. 이때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하자라고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하자처리결과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6. 품보형태 검토

품보팀은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선택품질보증형(Ⅱ형)에서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형태의 

전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결정절차에 따라 변경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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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용자불만 신고 사례

1. 외관 이상에 따른 사용자불만

•소수 제품에서의 외관 이상 현상

그림  36. 통조림 및 레토르트 파우치 외관 이상 현상

- 발생원인: 외부충격으로 발생한 핀홀(미세한 구멍)로 외부공기 유입되어 미생물 증식

- 사용자불만 원인 분류: 책임소재 불분명(2020. 6. 26. 개정판 기준)

- �식품 제조 후 유통 및 적재단계 중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통조림 또는 레토르트파우치의 

핀홀이 발생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분류

•다수 제품에서의 외관 이상 현상

그림  37. 양념소스 제품 다수 팽창 사례

- 발생원인: 제조공정간 살균부족, 밀봉 결함 등으로 인해 미생물 증식

- 사용자불만 원인 분류: 하자

- �동일로트(또는 제조일자)에서 다수 제품에서 외관 이상 발생 시에는 살균부족(살균기기 오작동 또는 

설정기준 미흡 등), 밀봉 결함(밀봉기기 오작동 등)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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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상 이상에 따른 신고사례

•포도잼 점도 이상(젤리가 아닌 묽은 형태)

그림  38. 포도잼의 점도 이상 발생 현상(흘러내림)

- 발생원인: 겔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펙틴함량 부족

- 사용자불만 원인 분류: 하자

- �펙틴은 잼 제조 시 젤리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원료로서 제품제조 시 팩틴의 함량이 적게 들어감으로 

인해 제품 젤리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하자로 분류

•자장소스 돈지(돼지기름) 응고

그림  39. 자장소스 성상 이상(백색의 이물, 변질의심 형상)

- 발생원인: 자장소스의 원료인 돈육에 포함되어 있는 돈지(돼지기름)가 낮은 온도에서 응고하여 발생

- 사용자불만 원인 분류: 통보착오(2020. 6. 26. 개정판 기준)

- �해당 사례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만 발생하며, 사용자불만 발생제품을 가열 시 응고된 돈지가 

융해되며 정상제품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요군에게 상세 설명(통보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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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 녹변, 검은색 반점

그림  40. 감자의 녹변 및 검은색 반점

- 원인: 감자의 생장 및 수확과정에 의한 자연발생

- 사용자불만 원인 분류: 기타

- �감자의 녹변은 감자의 성장과정 중 빛에 의한 솔라닌 생성, 흑색반점은 감자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제조결함으로 볼 수 없음

상기 사례와 같이 유통 간 소량 제품에 대한 제품의 이상이 발생하거나 제품 고유의 특성이지만 소비자가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기품원에서는 2018년 「식품류 사용자불만 유형별 

조치를 위한 고객안내서」를 소책자로 제작하여 소요군에 배포하였고, 2020년에는 「사용자불만 조치를 

위한 고객안내서」 리플릿을 배포하였다. 더불어 제품 취급 간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류 보관 및 

취급방법」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82 ㅣ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그림  41. 사용자 불만을 위한 고객안내서 소책자(좌), 리플릿(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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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급식류 보관 및 취급방법」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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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품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제1절 개요

본 절에서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의 목적 및 관련법규, 변경 추이, 구성, 인증혜택을 정리하였다.

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의 목적 

•군수업체의 자체 품질경영능력 제고

•다양한 구매자의 요구 충족

•품질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

•품질향상,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2. 국방분야 인증제도 관련법규

•�방위사업법(법률 제14422호) 제 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제29

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51조의2(수수료)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17호) 제71조(권한의 위탁) 제 5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28호)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방위사업청 예규 제391호(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리지침)

3.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규격 변경 추이

국방품질경영체제는 1998년 최초로 품질보증형태별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ISO 9001:2000을 반영 

및 품보형태별 내용을 통합하였으며 이후 ISO 9001 개정 내용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해왔으며, 세부내용은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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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국방품질경영체제 변경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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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품질경영체제의 구성

현재 국방품질경영체제의 적용규격은 KDS 0050-9000-4로 ISO 9001:2015에 군수분야 특성과 

정부품질보증의 권한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규격 : KDS 0050-9000-4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ISO 9001(2015) + 군수분야 특성 + 정부품질보증의 권한

- 2자 인증형태

표  40. 국방품질경영체제의 구성

구분 항목수 세부내용

KS Q ISO 

9001:2015
65 -

KSD 

0050

-

9000

-4

ISO 

항목
65 26개 항목 요구사항에 내용 보완

특수

요구

사항

27

4.4.3 품질매뉴얼

4.4.4 외주프로세스

5.4 윤리경영

7.1.5.3 내부시험

7.2.1 교육훈련

8.1.1 �제품 및 프로세스의 수락기준의 

문서화

8.1.2 품질보증활동계획서

8.1.3 형상관리 

8.1.3.1 형상식별

8.1.3.2 형상통제

8.1.3.3 형상확인

8.1.3.4 형상자료유지

8.1.4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8.4.2.1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검증

8.5.1.1 생산 프로세스 검토

8.5.1.2 특수공정에 대한 관리

8.5.1.3 작업지침서

8.5.1.4 소프트웨어 장입 프로세스 관리 

8.5.1.5 예방보전

8.5.3.1 관급재산

8.5.4.1 보관 및 재고

8.5.4.2 저장수명 제품의 관리

8.5.4.3 포장 및 표시

8.5.5.1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등의 

처리 

8.7.3 불합격품의 관리

9.2.2.1 내부심사원 자격

10.3.1 생산 프로세스 개선

계 92 요구사항 항목 추가(27) 및 보충(27) 항목 수 : 5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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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혜택

군납 계약 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업체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표  4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혜택

구분 내   용 관련 규정

경쟁입찰 계약의

낙찰자 결정 시

•기술능력분야 평가시 가점

- 일반품목 : 1.0, 급식류 : 0.7점
물품 적격심사기준(방사청 예규)

방산물자 원가산정 시

이윤 보상

•경영노력 평가시 10점 부여

* 총 원가의 1% 이윤 가산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사청 훈령)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평가 시

•기술능력분야 평가 시 가점

- 해당분야 0.4점, 타분야 0.2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방사청 예규)

양산단계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분야 평가 시 가점

- 해당분야 0.4점, 타분야 0.2점

무기체계(일반물자) 양산제안서 

평가기준(방사청 예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사업 업체선정 시

•주관기업 선정 평가 시 0.5% 가점

- 설계 및 개발분야 인증 획득기업
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방사청 훈령)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업체선정 시

•업체 선정 평가 시 1.0% 가점

- 설계 및 개발분야 인증 획득기업

DQ마크 인증심사 시 •공장심사 면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기품원)

정부 품질보증 활동 시
•시스템평가는 취약요소만 실시

•선택품보형(Ⅱ)으로 조정 대상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기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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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증업무 상세 절차

본 절에서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업무별 상세절차를 정리하였다.

1. 심사기준 및 심사팀

•심사기준

- KDS 0050-9000-4(2016.12.26.)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심사팀의 역할

- 심사팀장: 신청업체 및 심사팀원간의 업무조정과 심사진행, 시정조치결과 확인 등 심사업무를 총괄

- 심사원: 신청업체 및 주어진 심사대상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심사수행 및 시정조치결과를 확인

- 심사협력자: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팀 업무 보조

2. 인증신청 절차 및 접수

업체에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신청 절차는 표 24와 같으며, 기품원은 접수 시 표25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표  42. 인증신청 시 업체 준비사항

인증신청 방법

•신청부서: 해당지역 센터

•신청시기: 연중 신청 가능

•신청단위: 공장단위 원

인증신청업체의 

자격

•군수품을 생산 및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군납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서 기존 중앙조달 품목과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의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만, 신청업체는 동등이상의 품목을 신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6개월 이상의 실행기간이 경과하고,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1

회 이상 실시한 업체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의 

구비서류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표기사항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매뉴얼, 프로세스, 절차서 등 전자매체) 

•인증신청품목 생산 및 납품실적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자료

•품질경영시스템 연계표

•서약서

•�기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타기관 인증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품목 증빙자료 등)

※ 구비서류 양식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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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인증신청 접수 시 기품원의 임무

해당지역 

센터의 임무

•�담당 품질경영 담당직원 중에서 심사협력자를 선정 후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요구 및 

신청반려 가능하며, 적합할 경우 인증업무부서에 인증심사 의뢰 

- 인증신청서 검토결과

- 인증신청분야 및 세부품목 현황

- 기타 인증과 관련한 품질정보(사용자불만, 품질수준, 업체경영정보 등)

인증업무부서의 

임무

(심사팀 구성 

및 계획)

•��신청업체의 규모, 심사분야 및 품목 수 등 심사업무량 및 심사일수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심사기간을 설정하고 심사팀을 구성, 필요 시 외부심사원 포함할 수 있음

•��심사팀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심사원 중에서 심사를 리드할 능력을 갖춘 자 1명을 

심사팀장으로 선임

•��심사원의 자격 

- �ISO 9001 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이상) 자격보유자

인증업무주관부서가 시행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에 대한 교육이수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에 4회 이상(일수기준 10일 이상) 참관한 자

•��인증심사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협력자를 참여할 수 있음

•��심사기본계획 통보

- 심사일정을 해당업체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여 해당센터 및 업체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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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최초심사

국방품질경영체제 미인증 업체가 최초로 인증신청 시 실시하는 심사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표  44. 국방품질경영체제 최초심사 절차

서면심사

•심사내용

- 인증신청조직의 제출서류 검증

- 인증범위 확인

- 품질경영체제의 문서화한 정보 검토 

- 사업장별 상태 평가, 현장심사 준비를 위원 인증신청조직과 논의

-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의 요구사항, 특히 품질경영체제의 주요 성과 또는 중대한 측면의 

파악, 프로세스, 목표 및 운영과 관련된 인증신청조직의 상태 및 이해정도를 검토

- �사업장, 사용된 프로세스 및 장비, 수립된 관리수준(특히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 법적/규제적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와 관련된 정보 획득

-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계획 및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신청조직이 현장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수준이 입증하고 있는지 평가)

•심사장소: 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심사 중 부적합사항 발견 :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완이 요구될 

경우 추가적으로 1개월 기간 연장 가능. 정해진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적격 

결정 가능

•�서면심사결과 통보: 심사원은 서면심사 완료 후, 서면심사 결과서 작성 후 심사현장에서 

업체에 통보

현장심사

•심사내용

-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정보 및 증거

- 주요 성과목표 및 세부목표 대비 성과 모니터링, 측정, 보고 및 검토

- 품질방침에 대한 경영책임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프로세스의 운영관리

•심사시기: 서면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심사일정 변경 : 업체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계획 변경이 필요 할 경우 일정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조정 시행함

최초심사 결과 

처리

•부적합사항 발견 시 : 부적합 중요도에 따라 충분히 시정되도록 조치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 

•심사결과서 작성 및 통보 :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종료회의 시 신청 업체에 통보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시정조치결과 보고서(업체)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심사팀(또는 

해당센터)에 문서로 제출

심사결과 

부적격에 대한 

업무처리

•�심사팀장은 부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유 및 내역을 첨부하여 문서로 해당센터 

및 업체에 통보

•부적격업체 대상 : 심사결과 중부적합 2건 이상 발견된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음



ㅣ 93Ⅳ. 식품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제4절 사후관리, 갱신 및 변경심사

1. 사후관리 심사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심사로, 정기 

사후관리심사와 특별 사후관리 심사로 구분한다.

표  45. 국방품질경영체제 정기 사후관리심사

심사내용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실태 및 효과

•심사결과 발견된 부적합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심사연기 

요청

•�인증업체는 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예정일 1개월 전에 심사연기 신청(연기사유 포함)

을 해당센터로 제출

•심사일정은 심사기한일 이후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센터는 연기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후관리심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사후관리

심사 생략

•�국방품질경영상 수상업체는 수상일 이후 도래하는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사후관리심사에 

한하여 2회까지 생략할 수 있다.

심사범위

•경영검토, 내부심사 계획 및 수행결과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검토

•목표달성과 관련된 품질경영체제의 효과성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진행 경과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불만의 처리 등

※ 전체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일 필요는 없으며, 적어도 위 사항을 포함

※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

표  46. 국방품질경영체제 특별 사후관리심사

심사대상

•품질경영활동 중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산요소의 중대한 변경(주요공정 및 생산시설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인증조직의 사회적 품질 이슈 또는 품질경영체제의 중대한 문제 발생으로 품질경영체제의 여러 

요소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품질경영 활동과 관련된 뇌물 공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보담당부서 등의 요청 또는 인증업무주관부서의 결정 등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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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심사

조직에서 인증유효기간 중 인증범위의 변경(인증규격 전환, 사업장 이전 또는 추가, 인증분야 추가, 

인증범위내 활동의 추가)이 필요한 경우 그 적합성과 적용성을 확인하는 심사이다.

표  47. 국방품질경영체제 정기 사후관리심사

심사연기

•�인증업체는 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예정일 1개월 전에 심사연기 신청(연기사유 포함)

을 해당센터로 제출

•심사일정은 심사기한일 이후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센터는 연기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후관리심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신청방법 •변경심사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와 통합 신청

업체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표기사항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매뉴얼, 프로세스, 절차서 등 전자매체) 

•인증신청품목 생산 및 납품실적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자료

•품질경영시스템 연계표

•서약서

•�기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타기관 인증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품목 

증빙자료 등)

3. 갱신심사

품질경영체제 전반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고, 인증범위에 대한 품질경영체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을 확인하는 심사이다.

표  48. 국방품질경영체제 정기 사후관리심사

심사시기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신청서류를 기품원의 품질경영 담당직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 내에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갱신심사 활동이 현재 보유한 인증의 만료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의 만료일 기준으로 3년간 연장되나, 인증의 만료일 이후에 완료된 경우에는 갱신심사 

완료에 따른 인증서 발급일 시점부터 만료일은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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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인증 결정 및 효력

1. 인증적격 심의

최초 인증 및 변경심사가 완료되었거나, 사후관리심사 결과 취소사유가 발견된 경우 품질경영실무 

위원회에서 적격여부 결정하는 과정이다.

표  49. 국방품질경영체제 정기 사후관리심사

품질경영실무

위원회 임무

•인증대상범위 및 대상조직(사업장), 인증분류 및 범위, 적용규격 등 인증의 적합성

•심사내용, 부적합내용 및 조직 시정조치결과 등 심사결과의 타당성

•차기 사후관리심사 주기

•인증범위 변경, 인증 취소 등 적격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의뢰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해 방사청에 인증서 발급 의뢰

인증서 재발급 

의뢰

•갱신심사 결과에 따른 재발급 의뢰

•�변경심사 결과에 따른 재발급 인증 대상범위의 심사와 변경심사를 통합하는 사후 관리 및 

갱신심사 인증서 재발급 의뢰

•조직(사업장)의 명칭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인증 효력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인증정지 

또는 취소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중부적합이 2회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 중부적합이 동일요건에서 2회 연속 발생 시

취소된 업체의 

인증신청

•�취소 결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에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 및 

심사절차는 최초인증심사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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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발급

표  50.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대상 •방사청으로부터 인증이 승인된 업체에게 인증서 발급

인증서 양식 •국문 및 영문 2종으로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인증서에는 인증범위 명시

인증서의 재발급

•인증업체의 요청이나 변경심사에 의한 재발급 

•인증범위 변경

•사업장명칭 변경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증업체에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 위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최초 발급과 같이 재발급, 이 경우 인증기간은 변경되지 않음

갱신심사에 의한 

재발급

•�인증범위 변경없이 갱신심사 결과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갱신심사 및 시정조치 완료 후 인증서를 재발급

•�인증범위 변경이 있을 경우 : 갱신심사 결과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되어 

인증이 확정된 날로 인증서를 재발급

•�인증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심사 시에는 이전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간 

연장

•�인증업체의 요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심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갱신심사(

전과정) 종료일부터 3년간 연장

※ 인증범위 변경 여부와 유효기간에 따라 발급



ㅣ 97Ⅳ. 식품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업무단계
국방기술품질원

비  고
전문센터 심사팀

그림  44.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흐름도

인증신청

시정조치

결과확인

(필요시)

심사일정 조정
심사일정확인

/용역비 제출

접수/검토

사후관리

갱신심사심사의뢰

계획수립

(팀구성,일정 등)

시정조치 요구

인증심의

(인증결정시)

심사프로그램 작성

확인심사

(문서/현장)

인증서 

발급 의뢰

심사

(문서/현장)

심사결과

보고서작성

인증서 발급

(방사청)

심사의뢰

갱신신청

인증유지

인증유지

시정조치

및

결과서 제출

신청 : 구축후 
6개월 경과시

심사일 : 
종업원 수에 따라 조정

기준 : KSD-
0050-9000

부적격 판정시
3개월내 재신청 불가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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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식품 관련 법규

제1절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위생법에서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7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

3823호로 전문 개정된 이후 9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시행령＞ 

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있다.

식품위생법은 13장 8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등, 제7장 영업, 제9장 조리사 및 

영양사,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등 행정제재, 제12

장 보칙, 제13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총칙 제3조에는 판매(판매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

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6년의 전문개정은 국민생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가공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후의 일부 개정들은 가공식품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위생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업활동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생상 유해한 식품, 병육(病肉), 화학적 합성품 및 유독기구 등의 판매금지, ② 제품 

등의 검사와 검사제품의 표시, 불합격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수입식품 등의 신고, ③ 영업상의 시설기준·

허가·허가제한·영업승계, ④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와 결격사유. 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⑥ 식품위생단체, 즉 동업자조합·식품공업협회 등의 구성·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⑦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위반시의 허가취소 

및 행정제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특정한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제조 등의 처벌)에 의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ㅣ 101Ⅴ. 식품 관련 법규

제2절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1962년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최초 

제정되었으며 1997년 「축산물가공처리법」, 2011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은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존. 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

이라 한다),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99년 1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제정 후 2001년 1월 농산물품질 

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 개정되었으나 2011년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폐지되고 다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다. 이 법에서 정한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이야기하며 

농산물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하고, 수산물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활동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산업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이 법은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농산물우수관리·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축산물 제외)의 안전성 조사 및 

농수산물(축산물 제외)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업무 등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 제외)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기준에 때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마다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신청하고, 2년마다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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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 하는 자, 판매 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해야 한다(제4장).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

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제5장). 

이러한 농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두고 각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제3조)

제4절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군수품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식품 품질경영 담당직원이 가장 많이 보는 식품관련 법규는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이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 5장 14조에 식품 등의 공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규칙 고시 제 2019-57호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명시한 것이다. 식품공전의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식품위생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식품공전에 축산물 기준이 들어있다.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식품으로 허용되는 첨가물의 특성과 용량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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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방규격/구매요구서 작성 지침

제1절 국방규격/구매요구서의 정의 및 작성 지침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 따르면 국방규격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으로 되어 있다.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형상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국방규격은 

작성관리기관에서 작성 및 검토 후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 

방위사업청 예규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국방규격은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말하며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부품/BOM목록,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등을 포함하고 그 종류는 정식 규격서와 

임시규격서로 구분된다. 정식 규격서는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규격서를 말하며, 정식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 할 때는 임시규격을 적용한다. 구매요구서는 

조달요구 품목의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등 별도의 표준 및 

규격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민수 사용품 조달 등을 위하여 국방규격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의 주요 기능, 성능 또는 필요 요구사항을 서술하여 조달에 활용하는 기술문서이다. 국방규격 및 

구매요구서의 작성은 각각 방위사업청 예규인 국방규격 작성지침과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2절 식품분야 규격 최신화 및 현실화 분임활동

현재 전투물자센터 식품분야에서는 군수품의 생산·품질기준이 되는 국방규격·구매요구서의 개선소요 

탐색 및 유사 품목(햄, 소시지 등)에 대한 요구조건의 표준화 작업 등 규격 개선 수행과 군수품 품질관리 

업무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규격최신화 및 현실화 분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임활동을 

통해 식품 품목의 국방규격 및 구매요구서에 기 적용중인 표준 및 규격, 정부간행물의 적합성(유효한 

최신판 적용 여부)을 검토하고, 단순오기 또는 네거티브 및 불합리한 규격, 오적용 규격은 적극 발굴하여 

개선의견을 국방규격 및 구매요구서 작성·관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군수품의 품질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규격에 명시된 내용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품질관리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있다

규격 최신화 및 현실화를 위한 분임활동의 기본은 규격 작성지침에 있으므로, 국방규격 및 구매요구서의 

작성지침 확인은 군수품 품질관리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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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방규격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세부방법 등 표준화된 

작성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방위사업청

나. 국방부

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라. 육·해(해병대 포함)·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마.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바. 기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3. 분류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국방규격

1) 정식규격, 임시규격

2) 기타 기술문서(도면, 품질보증용구서(QAR), 부품/BOM 목록,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

나. 국방표준서

4. 인용규격 및 참조문서

본 항에서 인용한 규격서, 표준서, 지침서들은 본 지침의 일부로 구성한다. 인용규격의 경우 

최신 본을 적용한다. 

4.1 인용규격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KS A ISO 80000-1~12 양 및 단위

KS A IEC 80000-6,13 양 및 단위

KS A 0005   제도 통칙(도면 작성의 일반코드)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도면의 크기 및 양식

KS A ISO 3098-1 제품의 기술문서(TDP) - 레터링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B ISO 129-1  제도－치수 및 공차의 표시－제1부：일반원칙

KS A  ISO 128-21 제도-표시의 일반원칙-제21부: CAD에 의한 선의 준비 

KS A ISO 5455 제도-척도

KS A ISO 5456-1 제도-투상법

KS A ISO 128-1   제도-표현의 일반원칙-제1부: 소개 및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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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7091  CAD 제도 

KS M ISO 216 필기용지와 각종 인쇄물

MIL-STD-962 Defense Standards Format and Content 

MIL-STD-129   Military marking for shipment and storage

MIL-STD-31000 Technical data packages

MIL-PRF-28000  Digital representation for communication of product data:

IGES application Subsets and IGES application protocols

ASME Y14.38a   Abbreviation And Acronyms

4.2 법령 및 기타 문서 

국가표준 기본법

산업 표준화법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표준화업무지침

민·군규격표준화업무지침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KH2  군급분류집

KH6  지정품명집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5. 국방규격·표준서 작성 및 적용원칙

5.1 국방규격 작성 전 고려사항 

국방규격을 작성하기 전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한다.

가.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격 및 적용 가능 자료

1) 재고번호, 적용 장비 등의 목록화 자료

2) 체계개발단계 최종 기술자료

3) 최신의 기술교범 및 공인된 기술자료, 객관성 있는 시방서

4) 관련 지침 및 법규 등

나. 개발시험 자료 : 화학, 물리, 기능, 환경조건, 신뢰도, 정비 유지성 등

다. �운용시험 자료 :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 요구 운용능력 충족 여부의 

확인. 단, 국내 시험시설 불비 등으로 일부 운용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제작국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성품은 장비부착시험만으로 이를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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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계(개발)시 작성 또는 적용한 각종 규격 및 기술자료(소프트웨어 포함)

마. 기술협력 생산사업일 경우 원제작사의 관련 규격서 및 기술자료 

바. 기 규격화 여부 확인

사. 필요시 견본

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여부

5.2 국방표준서 작성 전 고려사항

국방표준서를 작성하기 전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한다.

가. 국방표준서는 군사요구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나. �가능한 한 국방표준서는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방법보다는 요구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성능 요구사항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여부를 확인 한다.

5.3 국방규격·표준서 작성 시 고려사항

국방규격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규격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부록B 규격서 작성서식” 및 “부록C 규격서 세부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

나. 표준서는 “부록 E 표준서 작성서식” 및 “부록 F 표준서 세부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

다. �국방규격을 작성할 때에는 군수품의 호환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국방표준· 국방규격·KS·정부 관계기관 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라. �국방표준·KS·정부 관계기관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1) 국제표준

2) 외국 국가표준

3) 외국 정부규격 및 외국 군사규격

4) 내·외국학회 및 산업단체규격

5) 내·외국 회사규격

6) 관계문헌

마.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제조자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규격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 상품 

뒤에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경쟁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작성형식은  KS A 0001의 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군수품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및 포장 규격서

(KDC0001-P4001)에 따라 작성한다. 단, 탄약 관련 품목은 별도의 규격(국방규격서, 도면 

등)으로 제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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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타 사항

가.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서 기술문서에 비밀내용이 포함될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문서의 제목은 비밀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나. 부품번호

군수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각의 완제품, 구성품, 부품에 부품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부품번호는 일품목 일부품번호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2) �부품번호는 도번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규격화 완료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된 부품번호를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다.

3) �한 도면에 여러 개의 부품이 있는 경우 각 부품별로 도면번호 뒤에 대시(-) 및 일련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4) �민수부품(국내, 국외)이나 외국규격에 대해서는 제작사 부품번호나 KS, ISO 등 해당 

규격에서 정한 호칭번호를 사용한다. 

5) �품목의 형태(form), 기능(function), 조립 및 장착(fit) 특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부품번호를 

변경한다.

다. 단위계의 사용

단위계는 KS A ISO 80000-1에 따라 SI단위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필요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학단위(kgf, kgf/㎡ 등)도 허용한다. 기존의 인치-파운드 표준화 문서를 개정할 

때에는 SI단위계로 변환할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SI단위계로 

체계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인치-파운드단위계 환산표 복잡한 자료나 최초의 자료에 명시된 수치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잡하지 않은 자료는 인치-파운드단위계 환산표 작성이 

필요하다. 기본자료는 SI단위계의 수치를 그대로 유지 하도록 하며 인치-파운드단위계 

수치에 대해서는 환산표를 참조하도록 한다. 환산표는 기술적인 형태에 대해 기본 

자료를 참조시켜야 하며, 대응하는 값을 정확히 선정하여 SI단위계의 대응값 만을 

열거하도록 한다.

2) �인치-파운드단위계 각주 측정단위가 몇 가지 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문서에 

대하여는 주기 또는 각주를 사용하여 인치-파운드계 변환 치수를 명시할 수 있다.

3) 단위표시의 혼용

규격 및 국방표준서에는 SI단위와 인치-파운드 단위가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가능한 지양하도록 한다. 하지만 인치-파운드 단위를 사용하는 외국의 자료를 한국화한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한 SI 단위를 그에 상응하는 인치-파운드 단위로의 

변환을 표나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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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구매요구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표준화 업무지침」제20조에 따라 구매요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세부방법 등 표준화된 작성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부

3.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4. 육·해(해병대 포함)·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 

기술센터”라 한다)

6. 기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제3조(적용법규 및 인용규격) 이 지침에 대해서는「산업표준화법」,「방위사업관리규정」,「표준화 

업무지침」,「한글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KH2 군급분류집, KH6 지정품명집,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등이 적용되고 인용한 규격서, 표준서, 지침서 등은 이 지침의 일부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인용규격의 경우 최신 본을 적용한다.

제4조(구매요구서 작성 원칙) 구매요구서는 획득하고자 하는 품목의 기본적인 사양과 

요구성능을 포함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구매요구서는 최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제원 및 요구성능은 최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요구서는 제품의 특성, 군수지원의 효율성, 경제적 조달, 국내의 기술수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제5조(구매요구서 작성 일반사항) ① 구매요구서 항목은 “1. 적용범위 및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3. 제원 및 요구성능”,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5. 포장 및 표시”, “6. 기타사항” 

으로 구성되며 불필요한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② 구매요구서 관련 용어, 세부 작성 서식, 작성법 및 작성사례 등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른다. 

제6조(구매요구서 작성 시 고려사항) ① 구매요구서 작성 전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요구사항

2. 시장조사를 통해, 상용품 개조여부 확인

가. 개조가 불필요한 경우

1) 상용규격(KS, 단체규격, 업체규격 등)이 있는 경우, 상용규격 적용

2) 상용규격이 없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

나. 전면 개조 또는 신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방규격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측면에서 

비경제적인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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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여부 확인

② 구매요구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요구서는  별표 2. 구매요구서 작성 서식 및 별표 3. 구매요구서 세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

2. �구매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군수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표준, KS, 정부 

관계기관 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3. �국방표준, KS, 정부 관계기관의 규격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순으로 인용할 수 

있다.

가. 국제표준

나. 외국 국가표준

다. 외국 정부규격 및 외국 군사규격

라. 국내·외 학회 및 산업단체규격

마. 국내·외 회사규격

바. 관련문헌

4. �특정 제조사(국가)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매요구서에 기술할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조사(국가) 특정 상품 뒤에 “또는 동등 이상의 것”

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품질과 성능의 요구조건을 기재하여 경쟁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5. �포장 및 표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및 “시중에서 유통되는 동일모델의 

포장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기타 사항) ① 구매요구서에 비밀내용이 포함될 경우,「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문서의 제목은 비밀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구매요구서의 

관리번호는 방위사업정책국에서 부여하며,  “ PRD  군급번호-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단위계의 사용은「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및 KS A ISO 80000-1∼13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305호, 2016. 03.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청 예규 제305호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식으로 작성된 구매요구서는 

유지하되 새로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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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5호, 2017. 01. 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409호, 2018. 01. 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 2018. 11.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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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구매요구서 작성 사례

구  매  요  구  서 

장류(醬類)
관리번호 : PRD 8950-7011

재고번호 : 8950371801281 등 8품목

제정일자 : 2010. 3. 12.

개정일자 : 2020. 5. 14.

작성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방사청)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 급식용 장류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장류는 종류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장류의 분류

구분 품 명 재고번호 구분 품 명 재고번호

1 된장

0000000000000

(밀쌀)
5 청국장 0000000000000

0000000000000

(개량메주된장)

2 고추장 0000000000000 6 한식간장 0000000000000

3 춘장 0000000000000 7 양조간장 0000000000000

4 쌈장 0000000000000 8 혼합간장 0000000000000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0000-0000	     식품 검사기준 

KDS 0000-0000	     국방부 표지 

KS H 2108    	     춘장

KS H 2118     	     간장 

KS H 2119     	     된장	     

KS H 2120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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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H 2157              고춧가루

KS T 1006              골판지 상자 형식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2.3 기타 정부문서 및 간행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 검사기준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장류 품목의 규격은 아래 표 2에 따른다.

 표 2. 장류의 적용규격

품 명 적용규격 품 명 적용규격

된장 KS H 2119(된장) 청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추장 KS H 2120(고추장) 한식간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춘장 KS H 2108(춘장) 양조간장 KS H 2118(간장)

쌈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혼합간장 KS H 2118(간장)

3.2 제원

3.2.1 원재료의 제원은 아래 표 3에 따른다.

표 3. 원재료의 제원

구분 세부내용

대두(콩)

농산물 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수입산은 당사국 간 계약규격에 따른다. 단, 된장, 

청국장용 대두(콩)은 국내산을 사용하되 농산물 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소맥(밀) 농산물 검사기준 2등급 이상 (밀쌀은 도정수율 00%이하로 한 것)

찹쌀 농산물 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소맥(밀) 농산물 검사기준 2등급 이상 (밀쌀은 도정수율 81% 이하로 한 것)

탈지대두 (%) 장유용으로 조단백 00이상, 수분 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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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밀가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등급 이상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식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제소금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단, 된장, 청국장용 식염은 국내산을 사용하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제소금 또는 

천일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종곡 잡균이 없는 순수한 우량곡

고춧가루
꼭지 제거, 씨 포함 분쇄한 것으로 KS H 2157(고춧가루) 고춧가루의 품질 기준 (단, 

캡사이신 제외)에 적합한 것

혼합양념

(%)

관세청 분류 기준 수입 통관품으로 고춧가루 40, 마늘 및 양파 00～00, 식염 00(±0), 

정제수 00(±0)를 혼합한 것으로 수분 00～00, 염분 00～00인 것

(혼합양념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고춧가루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대체 시 고춧가루의 사용비율은 00로 한다.)

물엿, 카라멜, 

주정, 기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마늘 이물, 유해물질 및 불가식부가 제거되고 품질, 선도가 양호한 것

혼합간장용 

양조간장

원액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양조간장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혼합간장용 

산분해간장원액

(w/v%)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산분해간장으로 총질소 함량 0.0이상인 것

개량메주

된장
알콩메주를 사용하여 숙성시킨 완성품

3.2.2 완제품의 제원은 아래 표 4를 따른다. 

표 4. 완제품의 제원

품 명 재료비율(%)

된 장

(개량메주된장)

대두(국내산) 00, 개량메주된장(국내산) 00, 밀가루 00, 식염(국내산) 00, 종곡 0.00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 함량은 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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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재료비율(%)

된장

(밀쌀)

대두(국내산) 00, 밀쌀 00, 밀가루 00, 식염(국내산) 00, 종곡 0.00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 함량은 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 0.0, 혼합양념 0.0, 물엿 00, 찹쌀 0.0, 밀가루 00.0, 식염 0.0, 종곡 

0.00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 함량은 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춘  장 대두 00, 밀쌀 00, 식염 00, 카라멜 00, 종곡 0.0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쌈  장
된장 00, 고춧가루 0, 혼합양념 0, 물엿 00, 마늘 0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L-글루타민산나트륨 함량은 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청국장 찐 대두(국내산) 00, 식염(국내산) 0, 보통 고춧가루 0, 마늘 0

한식간장
한식메주 00.0, 식염 00, 정수, 기타

(기타 재료는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업체 고유의 배합비율에 따른다.)

양조간장
탈지대두 00.00, 소맥 00.00, 식염 00.00, 과당 0, 종곡 0.00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혼합간장

양조간장 원액 00(총질소함 : 0.0 기준), 산분해간장 원액 00(총질소함량 0.0), 과당 

0.0, 카라멜 0.0 (나머지 : 정수 및 기타)

* 단, 양조간장 및 산분해간장 원액에 대해서는 총질소 함량이 각각 0.0, 0.0 보다 

높은 농축액을 사용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배합비는 업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다.

3.2.3 제조방법

3.2.3.1 된장은 개량식으로 제조한다.

3.2.3.2 간장은 완제품 정치 시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여과한다.

3.2.3.3 �쌈장, 혼합간장에 사용되는 된장, 양조간장원액은 본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2.4 완제품의 요구성능

3.2.4.1 된장의 요구성능 KS H 2119(된장)의 2종으로 아래 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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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된장의 요구성능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이 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 분

(%)
00이하

조지방

(%)
0.0이상

조단백질

(%)
00.0이상

아미노산성 질소

(mg/100g)
000이상

보존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 적용 타르색소 검출되지 않을 것

3.2.4.2 고추장의 요구성능은 KS H 2120(고추장)으로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6. 고추장의 요구성능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내용물이 균질하며 이미·이취가 없을 것

이 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 분

(%)
00이하

조단백질

(%)
0.0이상

아미노산성질소

(mg%)
000이상

보존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 적용 타르색소 검출되지 않을 것

3.2.4.2.1 �재료비율 변경에 따른 품질 및 위생기준(조단백, 아미노산성 질소 등)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부서)검토 후 추후 개정 논의

3.2.4.3 춘장의 요구성능 KS H 2108(춘장)으로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7. 춘장의 요구성능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이 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 분

(%)
00이하

조단백질

(%)
0.0이상

아미노산성질소

(mg%)
000이상

보존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 적용 타르색소 검출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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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쌈장의 요구성능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8. 쌈장의 요구성능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이 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 분

(%)
00이하

조단백질

(%)
0이상

조지방

(%)
0.5이상

아미노산성질소

(mg%)
000이상

보존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 적용 타르색소 검출되지 않을 것

3.2.4.5 청국장의 요구성능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표 9. 청국장의 요구성능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이 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 분

(%)

조단백질

(%)

조지방 0이상
아미노산성질소

(mg%)
00.0이상

보존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 적용 타르색소 검출되지 않을 것

3.2.4.6 한식간장의 요구성능은 아래 표 10에 따른다.

표 10. 한식간장의 요구성능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이 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총질소

(w/v%)
0.0이상

염화나트륨

(w/v%)
00(±0)

수소이온농도

(pH)
0.0～0.0

순추출물

(w/v%)
00이상

일반세균

(CFU/mℓ)
00 이하

보존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 적용
타르색소 검출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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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양조간장의 요구성능은 KS H 2118(간장)의 양조간장 품질기준의 “표준”품으로 아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양조간장의 요구성능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이 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총질소

(w/v%)
0.0이상

순추출물

(w/v%)
00이상

수소이온농도

(pH)
0.0∼0.0

아미노산성 질소

(mg/100g)
음 성

보존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 적용 타르색소 검출되지 않을 것

3.2.4.8 혼합간장의 요구성능은 KS H 2118(간장)의 혼합간장 품질기준의 “표준”품으로 아래 표 12에 

따른다.

표 12. 혼합간장의 요구성능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을 것

이 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총질소

(w/v%)
0.0이상

순추출물

(w/v%)
00이상

수소이온농도

(pH)
0.0～0.0

보존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 

적용
타르색소 검출되지 않을 것

3.3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과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공급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공급자)는 품질 

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1 �본 구매요구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적극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 발급의 증빙자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에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방법

품질검사 시험방법은 KDS 0000-0000(식품 검사기준) 규격 00-0, 0 조미식품(Ⅰ, Ⅱ)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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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 및 표시

5.1 소포장은 아래 표 13에 따른다.

표 13. 소포장

품 명 재료 내용량 방법

된장 PP용기 또는 시중상용포장재질
0kg이상, 

0kg이상

Cap-sealing 후 

뚜껑을 덮는다.

고추장

PP용기 또는 시중상용포장재질

0.0kg이상, 

0.0kg이상,

0kg이상

Cap-sealing 후 

뚜껑을 덮는다.

PE복합용기(튜브형)

PP 또는 시중 상용 재질 마개(원터치형)
0.0kg이상

Cap-sealing 후 

뚜껑을 덮는다.

춘장 PP용기 또는 시중상용포장재질
0.0kg이상, 

0kg이상

Cap-sealing 후 

뚜껑을 덮는다.

(탈산소제 포함)

쌈장 PP용기 또는 시중상용포장재질

0.0kg이상, 

0kg이상,

0kg이상

Cap-sealing 후 

뚜껑을 덮는다

청국장
PP용기 또는 시중상용포장재질 0kg이상

Cap-sealing 후 

뚜껑을 덮는다

PE 또는 동등이상 플라스틱 필름 0.0kg이상 -

한식간장 PE 또는 PET병, 뚜껑: 이중마개
000mℓ이상∼

000mℓ이상
이중마개로 밀봉한다.

양조간장 PE 또는 PET병, 뚜껑: 이중마개 0.0ℓ이상 이중마개로 밀봉한다.

혼합간장 PE 또는 PET병, 뚜껑: 이중마개 0.0ℓ이상 이중마개로 밀봉한다.

5.2 외부포장의 재료 및 상자 형식은 아래 표 14에 따른다.

 표 14.외부포장

품 명 재료 및 상자형식

된장, 고추장, 춘장, 쌈장, 

양조간장, 혼합간장, 한식간장

KS T 1061(외부포장 양면골판지 상자 2종) 2중 양면골판지 상자로 

형식은 홈판형 0201 KS T 1006(골판지 상자 형식)으로 한다.

청국장  양면골판지 상자 2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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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부포장의 단위 포장 수량 및 포장방법은 아래 표 15, 16에 따른다.

 표 15. 단위포장(단위)

품명

구분
된장 고추장 춘장 쌈장

단위

포장수량

3kg이상×0개,

5kg이상×0개

1.5kg이상×0개,

0.5kg이상×0 개

5kg이상×0개

3kg이상×0 개,

0.5kg×00개

3kg이상×0개,

1kg이상×00개,

0.5kg이상×00개

품명

구분
양조간장 혼합간장 한식간장 청국장

단위

포장수량
1.8ℓ이상×0개 1.8ℓ이상×0개

단위포장

 00개∼00개

1kg이상×0개, 0.5kg

이상×00개

표 16. 외부포장 (방법)

품목

된장, 고추장, 춘장, 

쌈장, 양조간장, 

혼합간장, 한식간장

재료 

및 형식

2중 양면골판지 상자 2종이상 KS T 1061(외부포장 

양면골판지상자 2종)

형식은 홈판형 0201 KS T 1006(골판지 상자 형식)

포장방법

상자 봉함 부분을 폭 50mm KS T 1046(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로 봉한 후 KS T 1039(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결속 한다.

청국장

재료 

및 형식
양면골판지 상자 2종 이상

포장방법
검출되지 않을 것 상자 봉함부분을 폭 00mm이상 PP

테이프 KS T 1046(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로 봉한다.

5.4 대용량 포장

5.4.1 대용량 포장은 된장, 고추장, 쌈장에 적용한다. 

5.4.1.1 재료는 주석도금공관(두께 0.00mm이상, 내부락카코팅)으로 한다.

5.4.1.2 내용량은 00kg이상, 00kg이상(단, 된장 00kg 제외)으로 한단.

5.4.1.3 �대용량 포장 방법은 공관내부에 식품포장용 PE주머니를 깔고 내용물을 넣은 후 봉하고 두껑을 

닫는다. 관 외부를 KS T 1039(폴리프로필렌 밴드)로 상부면이 ╊형이 되도록 결속한다.

5.5 표시

식품위생법 표시기준 및 시중 유통품 표시방법을 따른다. 단, 외부포장 및 대용량 포장의 전,후면에는 KDS 

0000-0000(국방부표지)를 추가한다.

5.5.1 �국방부 표지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 표기항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 크기는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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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이상의 것에 준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납품기일 경과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납품기일의 연장 또는 지체상금의 

면제를 요구하지 못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공급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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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합동위생점검 및 모니터링단

제1절 합동위생점검

합동위생점검은 군납 중앙조달, 부대조달 식육포장처리업체, 수산물 반가공품 제조업체 및 우유생산업체에 

대해 식품위생감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 소요군과 

기품원이 합동으로 불시 실시하는 위생점검으로 매년 3회(전반기, 하절기, 후반기) 실시하고 있다. 

합동위생점검의 목적은 군납 식품 업체에 대하여 식품 위생 관련 기관과 불시 관·군 합동 위생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 식자재 납품 사전 차단 및 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합동위생점검은 2004

년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식품위생감시기관과 합동으로 군 식품 위생점검 수행을 검토하라는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로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품 및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하였고, 국방부 요청에 의해 2013년부터 우유 등의 유제품,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로 점검대상이 확대되었다.

연간 1회를 주기로 실시하던 합동위생점검은 2011년 12월 국방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전 군 

급양관계관 회의에서 안전한 식품 납품을 위해 연간 2회로 주기를 강화하였다. 2014년부터는 전군 

급양관계관 회의에서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당해년도에 신규로 군납에 참가하거나 직전 1

년간 지적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 하절기 특별 합동위생점검을 지시하여 현재까지 연간 3회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후반기부터는 점검대상을 축산물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004. 9. 8.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감사원 → 국방부)

- 식품위생감시기관과 합동위생점검 수행 검토

•2005. 5~6월 식약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위생점검 지원 협조

•2007. 2. 16. 합동 불시점검 계획 수립 추진(국방부 → 국방기술품질원)

•2007. 4. 23.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 협조

•2011. 12. 1. 전군 급양관계관 회의(국방부)

- 점검주기 확대 : 연 1회 → 연 2회 (전·후반기)

•2012. 9. 7. 수산물 반가공 사업장 관군 합동위생점검 요청(육본)

•2013. 2. 5. 우유 생산업체 추가점검 요청(육본)

•2013. 8. 19.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추가점검 협조(국방부)

•2013. 12. 3. 조달청 계약품목 포함 합동위생점검 요청(국방부)

•2014. 12. 17. 전군 급양관계관 회의(국방부)

- 점검주기 확대 : 연 2회 → 연 3회 (하절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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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합동점검 협조

•2017. 9. 위생관리 우수업체 합동위생점검 주기 완화

- HACCP 인증업체 중, 2년간 지적사항 없을 경우 점검주기 완화(매년→3년)

•2018. 9. 위생관리 우수업체 합동위생점검 주기 완화

- 전회(1회) 위반사항이 없는 HACCP인증 업체는 2년 점검 생략

합동위생점검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동위생점검 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기품원과 소요군에서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점검한다.

하지만, 매년 3회 실시하는 합동위생점검으로 인해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과다, 잦은 점검으로 인한 

업체 효율성 저하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합동위생점검 계획 수립 시 마다 HACCP 인증업체는 

연속 2회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에 대해, HACCP 미인증 업체는 연속 6회 지적사항이 없을 시 위생관리 

우수업체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는 합동위생점검에 대해 점검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자율성은 확보하고 

합동위생점검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위생점검 실시 결과에 위반업체는 각 기관에서 행정처분 및 추후 계약 입찰 시 감점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군납 식품업체의 위생 및 품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였고, 사전 식품사고 

예방을 통해 후속 처리비용이 들지 않는 경제적 효과, 미디어를 통한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

표  51. 합동위생점검

구 분 내 용

점검기관
•�국방기술품질원(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림수산물품질관리원, 

소요군

점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제조 및 농축수산물(가공·반가공)업종에 대한 식품위생 관련사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소요군 및 국방기술품질원 : 계약요구조건 및 규격 준수여부

* 소요군: 부대조달 부식에 한해 합동위생점검 실시

점검형태 •불시 합동위생점검

점검주기 •연 3회 (전반기, 하절기, 후반기)

기대효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계약시 감점반영 등을 통해 군납 식품업체의 위생 및 품질에 

대한 경각심 고취

•사전에 식품사고를 예방하여 양질의 제품을 군에 보급

기타사항

•위생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자율성 확보를 위해 격년제 지속 실시

- HACCP 인증업체 중, 전년도 지적사항(현지시정 포함)이 없는 우수업체

- HACCP 미인증업체(일반업체) 중,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이 없는 우수업체



126 ㅣ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그림  45. 합동위생점검 수행전 간담회(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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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합동위생점검 미디어 자료(국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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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2014년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여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2기 

활동부터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급식뿐만 아니라 

피복류에 대해서도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장병들의 군 생활을 어머니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장병복지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 사안을 발굴하는 활동으로, 각 군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식품 및 피복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군에 납품되는 제품의 제조공정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여러 언론매체 

및 개인 SNS를 통해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대국민 불신해소 및 군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기반 

조성 등의 홍보효과를 얻고 있다.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선별기준은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장병 또는 입대 예정인 아들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및 각 기관 모니터링 활동경험, 영양사, 온라인 홍보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서류전형에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 시 관련경력, 가치관, 신뢰성, 참여의지 등 4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모니터링단 

구성원을 선출한다.

선출된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매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4~5차에 걸쳐 육·해·공군, 

해병대를 방문하여 각 군의 급식운용 및 피복류 사용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였으며, 군납 식품 및 피복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공정 견학, 국방관련 학회 및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군수품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이를 토대로 각종 신문 및 라디오 등의 언론기관 활동 및 개인 SNS 포스팅 활동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군 급식 및 피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활동한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로 총 

19건(2014년 3건,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5건, 2019년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잔반 없는 군 장병 급식을 위한 권장메뉴 추천, 군 장병 급식 선호도 및 배식 

방법 개선 등 13건이 군 정책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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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구 분 내 용

목적
•�어어머니의 시각으로 장병 복지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급식의 질적 향상 및 피복의 

안전성 홍보

경위

•2013년 “급식류 업체 선정 및 관리에 어머니평가위원단 참여” 추진

•2014년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편성 및 운영(방위사업청)

* 정부 3.0 과제” 채택 : 방위사업청 국민행정서비스 최우수과제로 선정

•2015년 제2기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운영(기품원)

*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기품원 운영 추진 지시(방위사업청장)

•2016년 제3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운영

* 대상 분야 확대: 식품 → 피복 추가

•2017년 제4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운영

•2018년 제5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운영

•2019년 제6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운영

•2020년 제7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운영

선별기준

•서류전형(우선순위)

- 수도권 거주 장병(입대 예정) 어머니

- 학교급식·기관 모니터링 활동 경험자, 영양사, 온라인 홍보활동 가능자

- 대한어머니회 등 관련기관 추천자

* 모집정원의 1.5~2.0내외 선별

• 면접전형

- 평가항목: 관련경력, 가치관, 신뢰성, 참여의지 등 4항목

- 질의 내용 : 지원동기, 활동계획, 목표, 개선 제안 사항 등

활동내용

• 부대방문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방문하여 각 군의 급식/피복 현장 체험

- 사단급(대대) 부대 중심 방문, 독립된 소규모 대대(중대)급 부대 방문

- 부대방문에 국방부 관련자, 대외 언론기관 참석하여 대외 홍보

• 군수품 제조업체 방문

- 식품/섬유류 제조업체 방문 및 제조공정 견학

• 기타 활동

- 신문, 라디오 등 언론기관 활동 및 개인 SNS 포스팅

- 국방관련 학회 및 컨퍼런스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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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주요성과

• 언론보도

- TV방송: 국방TV, 국군방송, DAPA뉴스 등

- 일간지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방일보, 연합뉴스 등

- 라디오방송: 국방광장, 국방FM이 좋다, 국민과함께 국군과함께 등

• 개인홍보

- 블로그운용: 개인 블로그 활동, 병무청 청춘예찬 블로그 등

- 개인 SNS 운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 정책발전

- 평가활동: 조별 소규모 활동(제조업체 방문), 전력지원체계 컨퍼런스 참석 등

- 개선 제안: 분임조별 개선안 발표

• 인식전환 

- 군 급식 및 피복 부정적 이미지 탈피(조리실, 부식창고 견학, 전투복 등 착용 체험 등)

• 모니터링단 제안 군 급식 정책 반영(제1기 ~ 제6기)

구 분 계
1기

(2014년)

2기

(2015년)

3기

(2016년)

4기

(2017년)

5기

(2018년)

6기

(2019년)

계 19 3 2 4 4 5 9

반영 13 2 1 3 3 4 4

검토 1 - - - - 1 5

제한 5 1 1 1 1 1 -

기대효과

•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의 양적/질적 Up 추진

- 국방부(정책홍보과), 방사청(대변인실), 국방기술품질원(홍보협력팀) 긴밀한 홍보협업

- 정부혁신 실행과제를 채택한 행정안전부와도 홍보 네트워크 구축

•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확대

- 모니터링단 활동 공유경험 확장을 위해 개인별 블로그 신규 개설

- �홍보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의 활용방법 Study

• 대한급식신문에도 기고하여 어머니 모니터링단 홍보의 저변 확대

- 대한급식신문 : 단체급식산업과 관련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문

• 어머니 모니터링단 활동 성과보고서로 집대성하여 관련기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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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발대식(2020년)

그림  48.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식품 제조업체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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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군 급식 체험(2020년)

그림  50.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피복 점검(2020년)



식품 
품질보증활동 

표준화

제1절 식품 품질매뉴얼

제2절 품보활동 표준화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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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식품 품질보증활동 표준화

제1절 식품 품질매뉴얼 

1. 식품 품질매뉴얼의 작성배경 및 목적

신규업체 및 신규품목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품질매뉴얼을 작성하여, 

품질보증활동 준비단계에서 품질 취약성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품질보증활동 수행 단계에서는 표준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담당직원 간 일관성 있는 업무를 수행을 위함에 있다.

2. 품질매뉴얼의 작성대상 및 제·개정 및 폐지

품질메뉴얼의 작성대상 및 범위는 품보형태 III형 이상 품목 중 경쟁계약 대상 품목에 해당되며 품질 

특성 및 위험관련 품질자료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품질매뉴얼의 제정의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되고 개정이나 폐지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매뉴얼 초안 작성

[센터 품보팀]

품보계획/활동 활용

[센터 품보팀]

검토/승인 의뢰

[센터 품보팀]

매뉴얼 등록

[센터 기술팀]

매뉴얼 검토

[센터 기술팀]

매뉴얼 승인

[센터장]

그림  51. 매뉴얼 제정 절차 흐름

3. 품질매뉴얼의 열람 및 활용 방법

작성된 품질메뉴얼은 다모아 포탈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활동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다모아 게시판 부서별전파사항 게시판 품질매뉴얼 게시판

그림  52. 품질매뉴얼 게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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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매뉴얼의 템플릿

품질매뉴얼의 작성은 템플릿을 준수해야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품질매뉴얼 관리대장

•개정이력승인

•품목 제원 및 특성

•프로세스별 품질보증 대상

•암묵지(Taci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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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매뉴얼 관리대장

그림  53. 품질매뉴얼 관리대장 템플릿



ㅣ 137Ⅷ. 식품류 품질보증활동 표준화

1. 개 정 이 력 승 인

그림  54. 품질매뉴얼 개정이력대장 템플릿



138 ㅣ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2. 품목 제원 및 특성

그림  55. 품질매뉴얼 품목 및 특성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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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자재 관리

순(or 결함

기호)

원자재명

(규격번호)

관리항목

(규격치)
관리 방법 구  분

201
0000

(000000)

•완제품 성능에 영향이 미치는 원부자재(주요 기능품)

•규격불일치 사례 또는 성적서 위변조가 있는 원부자재
M

 공정관리

순(or 

결함 기호)
공정명 관리 방법 구  분

201 0000
•발생가능한 고장, 결함에 대한 핵심 공정대상 및 관리

•Line 불량, 시정조치, 사용자 불만 사례와 관련된 공정
M

 중간 부품 / 조립품

순(or 

결함 기호) 

품 명

(도면/부품번호)

관리항목

(규격치)
관리 방법 구  분

201
0000

(000000)

•발생가능한 고장, 결함에 대한 핵심 공정대상 및 관리

•기술자료에 제대로 표현이 안된 주요 확인사항

•Line 불량, 시정조치, 사용자 불만 사례와 관련된 구성품

M

 완제품 관리

순(or 결함

기호)
관리항목(규격치) 관리 방법 구  분

101 0000
•주요 항목별 발생가능한 고장, 결함에 대한 핵심 대상 및 관리

•기술자료에 제대로 표현이 안된 주요 확인사항
M

 품질경영시스템 관리

관리조항 항 목 명 확인 방법 구  분

101 0000 •DQMS 인증심사 시 지적된 취약분야 등 M

3. 프로세스별 품질보증 대상

* 필수확인항목(MGIP : M code) 

* 선택확인항목(Optional : 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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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품보활동 표준화

1. 품보활동 표준화의 목적

품질보증활동 업무 수행 중 팀별 및 담당직원 간 상이함을 방지하고 효율 증대를 위해서센터의 표준화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품보활동 표준화 관련 지침

품보활동 시 반영하여야 하는 표준화 관련 지침은 표 11-2-1과 같다.

표  53. 품보활동 표준화 관련 지침

표준화 내용 관련 지침 표준 서식

업체품질보증

계획서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보완요구/승인 프로세스」표준

「업체품질보증계획서승인통보 기안문 작성」표준
부록 별표[1]

계약특수조건 「계약특수조건 Check Sheet」 표준 적용 통보 부록 별표[2]

국방규격 「국방규격 Check Sheet」 표준 적용 통보 부록 별표[3]

구매요구서 「구매요구서 Check Sheet」 표준 적용 통보 부록 별표[4]

생산착수회의 「식품분야 생산착수회의」 표준 적용 통보 부록 별표[5]

시정조치
시정조치요구서 「제목·관련근거 작성」 표준 적용 통보

시정조치요구서 「시정조치 내용 작성」 표준 적용 통보
부록 별표[6]

•계약특수조건 Check Sheet

- 작성시점/확인: 생산착수회의 전/팀장 확인

- 용도: �생산착수회의 시 계약업체와 계약특수조건 관련 협의 시 적용, 계약이행 과정 중 수시로 

Check하여 차질 없는 업무 수행, 필요시 Check Sheet 제공

•국방규격 Check Sheet

- 작성시점/확인: 생산착수회의 전/팀장 확인

- 용도: �생산착수회의 시 계약업체와 국방규격 관련 협의 시 적용, 계약이행 과정 중 수시로 Check

하여 차질 없는 업무 수행, 필요시 계약업체에 Check Sheet 제공

•구매요구서 Check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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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점/확인: 생산착수회의 전/팀장 확인

- 용도: �생산착수회의 시 계약업체와 구매요구서 관련 협의 시 적용, 계약이행 과정 중 수시로 Check

하여 차질 없는 업무 수행, 필요시 계약업체에  Check Sheet 제공

 생산착수회의 표준화

- 작성시점/확인: 생산착수회의 전

- 용도: �생산착수회의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생산착수회의 시 계약업체와 회의 시 적용, 회의 종료 후 

생산착수회의 결과 보고 실시

그림  56. 생산착수회의 프로세스

 회의준비 및 안내공문 통보

*계약품목 이행계획 회신 요청

(기품원)

6. 최초생산품 시험대상 및 

시험수행 가능 여부

(기품원) 

7. 운용평가시의 경미한 

결함 보완 대상

(기품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규정/

절차의 설명 이해 확인서 설명 

및 서명

(기품원&계약업체)

주요 협의내용

회의록 서명

(기품원&계약업체)

2. 계약업체의

개략적인 품질계획

(계약업체) 

5. 납기 등 계약요구조건의

이행가능 여부

(기품원)

8. 특수생산/검사

장비 운용사항

(기품원) 

그 외 확인/협의 내용

(기품원&계약업체)

생산착수회의 실시

(기품원&계약업체)

 회의준비 및 안내공문 통보

*계약품목 이행계획 회신 요청

(기품원)

계약품목 이행계획 회신

(계약업체) 

생산착수회의 실시

(기품원&계약업체)

4. 기술자료 묶음의

확보 여부

(기품원)

9. 정부 품보활동 의뢰 및 

로트구성 계획 

(기품원) 

10. 업체품보활동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 및

제출 시기 등

(기품원)

【회의준비 단계】

【회의실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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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표준화

- 작성시점/확인: 시정조치사항 발생할 경우

- 용도: 품보업무 수행 간 시정조치 발생 시 표준화 준용하여 업무 실시

- 제목: 계약품목 + 확인결과 + 시정조치요구

예시) 다목적방탄복 계약요구조건 확인결과 시정조치요구

	 다목적방탄복 업체품질보증계획서 확인결과 시정조치요구

	 다목적방탄복 제품확인감사 의뢰서 확인결과 시정조치요구

	 다목적방탄복 제품확인감사 결과 시정조치요구

	 다목적방탄복 검사준비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다목적방탄복 프로세스검토 결과 시정조치요구 

	 다목적방탄복 최초생산품 제품확인감사 결과 시정조치요구

	 다목적방탄복 시험분석 결과 시정조치요구

	 다목적방탄복 품질경영시스템 평가결과 시정조치요구

- 관련근거: 아래의 예시를 준용하여 작성

예시) 1. 관련근거

	 가. 계약서 2018-81-3-5486('17.12.20.) 다목적방탄판(대)

	 나. 국방규격(KDS 8970-1006, '18.7.10.) 식량, 전투용, I형

		  품질보증요구서(930007503) 신호기

		  구매요구서(PRD 8415-4108, '18.5.10.) 방사선보호의

		  도면번호(970000951, ’17. 3.10.) 제어장치

	 다.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17.12.12.) 제18조 업체 품질보증  

	 라. ** KB18-1009-01('18.10. 9.) 공수훈련지상장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삼양제18-599호(‘18.10.10.) 침수성보호의 완제품 감사의뢰 ~~ 이하 근거 작성

- 내용작성: 아래의 예시를 준용하여 작성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미제출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의 경우

계약특수조건 내용 + 계약 위배내용 + 조치결과, 발생원인, 재발방지 대책 제출 요구

예시) �계약특수조건 제6조(감독 및 검사) ⑤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계약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하오니 시정조치 결과,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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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수정/보완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의 경우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내용 + 규정 위배내용 + 조치결과, 발생원인, 재발방지 대책 제출 요구

예시)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14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에 따르면 업체품질 

보증계획서에 하도급 계획이 포함되어 제출되어야 하나, 하도급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하오니 시정조치결과,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확인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의 경우

국방규격/구매요구서 내용 + 규격 불일치 내용 + 조치결과, 발생원인 재발방지 대책 제출 요구

예시)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14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에 따르면 업체품질 

보증계획서에 하도급 계획이 포함되어 제출되어야 하나, 하도급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하오니 시정조치결과,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경영시스템/프로세스 검토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의 경우

품질경영시스템/프로세스 검토 내용 + 불일치 내용 + 조치결과, 발생원인 재발방지 대책 제출 요구

예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  7.5.3 식별 및 추적성에 따르면 제품실현의 모든 단계에서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 상태를 식별하여야 하나, 다목적방탄복의 측정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식별 자료가 없어 시정조치 요구하오니 시정조치 결과,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대외 기술지원

제1절 업체 생산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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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대외 기술지원

제1절 업체 생산능력 확인 

1.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및 대상범위

업체 생산능력 확인 업무는 방위사업청 예규 제 215호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또는 전투긴요 품목

-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

- �기타 무기체계계약부장·장비물자계약부장(이하 “각 계약부장”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장(생산 

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 및 각 군 군수사령관(정비품목에 한함,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2.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 절차

방위사업청은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입찰공고 시 대상품목임을 명시하면 입찰 참가자는 

해당 서류를 방위사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제출된 서류 검토 한 후 기품원에게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하면 기품원은 실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확인결과가 적용되게 된다.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방위사업청]

생산능력 확인 결과 적용

[방위사업청]

입찰공고 및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명시

[방위사업청]

제출 서류 검토 및 생산능력 

확인 실사 및 결과 통보

[국방기술품질원]

생산 보유 현황 및  

증명 서류 제출

[입찰참가 신청자]

제출 서류 검토 후  

생산능력 확인 요청

[방위사업청]

그림  57. 업체 생상능력 확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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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업체 생산능력 확인 관련 문서

문서 제목 표준 서식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

부록 별표[5]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생산·정비능력 보유 현황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기  타

제1절 하도급

제2절 선납후검

제3절 공동수급체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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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기타

제1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정의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의 용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이란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 (

부분 하도급),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

완제품 하도급)로서 하청, 임가공과는 동의어로 사용됨」으로 정의되어 있다. 식품류 중앙조달 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완제품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2. 완제품 하도급

대부분의 식품류 중앙조달 제조계약은 아래와 같은 계약특수조건 조항에 따라, 완제품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품질보증활동 준비단계에서 계약업체에게 완제품 하도급 금지 사항을 알리고 불법 

완제품 하도급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56조(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7조 하도급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하도급(임가공) 생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행위를 불법하도급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당해 물품 제조시설에 대한 임대차를 할 수 

없다.

계약특수조건의 하도급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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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원자재) 하도급

계약업체가 원자재 하도급의 계획이 있다면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14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 ②.1.생산계획」에 따라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생산계획」에 하도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도급 계획은 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를 명시하고 품질보증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품질보증 담당자는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선납후검

1. 선납후검의 정의

선납후검이란 군의 긴급소요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기품원의 제품 합격 판정 이전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련 규정은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의 제36조(선납후검)에 명시되어 있다.

2. 선납후검 절차

선납후검 지시가 통보받고 기간 내에 행할 수 없는 확인항목의 사후 제품확인감사를 위해 시료채취 

후 납품 조치한다. 납품할 경우 업체의 제품보증서를 제출 받고 규격불일치 되었을 경우에는 제25조 

(규격불일치품) 또는 대군지원업무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선납후검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완료 후 

해당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및 의뢰
제품보증서 접수 및 

납품 조치

생산 보유 현황 및 증명 서류 제출

[입찰참가 신청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25조(규격불일치품) 또는

대군지원업무규정에 따라 처리

일치

불일치

그림  58. 선납후검 절차

3. 선납후검의 검사조서 발급

선납후검 지시로 검사조서를 발급할 경우 “선납후검 품목”을 정부품질보증결과보고서와 검사조서에 

기록한다.



152 ㅣ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제3절 공동수급체

1.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정의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군 급식은 안정된 조달원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공동수급체 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2. 공동수급체 관련 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체 계약일 경우 추가 계약특수조건에 관련 조항이 추가된다. 품보활동 준비단계에서 해당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진행 중에는 구성원의 일부가 원활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분담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제59조(공동수급체 운영)

① �공동계약과 공동수급체 운용에 관하여는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 

12. 31.) 및 위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별첨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따른다. 공동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 

협정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본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로 선정된 자로서 방위사업청 및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를 당해품목 제조설비를 구비한 2개 업체 이상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계약물품의 제조공정 및 규격 미준수, 이물질 혼입, 

지체납품, 납품 불이행 등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 

배정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이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분담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배정물량 조정 및 기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소요군이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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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보완요구/승인 프로세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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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력

버전 구분 내   용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팀장)

승인자

(센터장)
일 자 비  고

V0 제정 작성 ’18. 10. 25.

V1 개정
목차 추가 및

규정 최신화
’18. 11. 26.

V2 개정
불필요 내용

삭제 등
‘20. 4. 1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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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보완요구/승인 프로세스」 표준화

 개요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보완요구/승인』시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프로세스 

표준화 사항임.

 내용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보완요구/승인 프로세스』표준

- 아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

- 승인 : Ⅳ형(센터장), Ⅱ형, Ⅲ형(팀장)

- 승인/보완요구 통보기한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최초 제출 : 접수 후 10 근무일 이내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수정 제출 : 접수 후 5 근무일 이내

 표준 적용 일자 : 2020. 4. 2.[목)

보완요구

(시정조치 요구)
승인

시정조치 결과

접수
승인

업체품질보증 계획서 접수

(규정 제18조)

업체품질보증 계획서 검토

(규정 제14조) 

미흡 / 충족

미흡 /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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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통보 기안문 작성」 표준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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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력

버전 구분 내   용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팀장)

승인자

(센터장)
일 자 비  고

V0 제정 작성 ’18. 10. 25.

V1 개정
목차 추가 및

규정 최신화
’18. 11. 26.

V2 개정
불필요조항 삭제

및 예시 추가
‘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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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통보 기안문 작성」표준

 개요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통보 기안문 작성 내용’이 팀별 및 담당직원 간 상이하고 다양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준화 사항임.

 내용(붙임 예시 참조)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통보 기안문 ‘제목’ 작성 표준화

- 계약품목 + 업체품질보증계획서 + 승인 통보

예시) 다목적방탄복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 통보

다목적방탄복 업체품질보증계획서(수정) 승인 통보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통보 문서 기안문 ‘1. 관련근거’ 작성 표준화

- 1. 관련근거

가. 계약서

나.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다.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 근거가 되는 업체 제출문서

예시) 1. 관련근거

가. 계약서 20188135486(2017. 12. 20.) 다목적방탄판(대)

나.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2019. 10. 24.) 제18조(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  

다. **18-1009-01(2018. 10. 9.) 공수훈련지상장비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통보 문서 기안문 ‘2항’ 작성 표준화

- 2. �위 근거로 제출된 귀사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18조(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의 요구조건에 충족되어 ’승인‘ 통보합니다.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통보 문서 기안문 ‘3항’ 작성 표준화

- 3. �본 건은 승인 통보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기품원의 재승인을 받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하며, 귀사의 

품질보증활동계획서에 대한 기품원의 승인 통보가 계약특수조건 제34조(보증)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 불일치 및 결함사항 발생시 계약업체 책임에 대한 면제 근거로 활용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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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통보 문서 기안문 ‘4항’ 작성 표준화

- 4.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23조(제품확인감사)에 따라 제품확인감사 의뢰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통보 문서 기안문 ‘5항’ 작성 표준화

- 5. 또한, 계약특수조건 제9조(하도급)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제품 하도급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작성

 표준 적용 일자 : 2020. 4.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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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승인통보 기안문 작성 예시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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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계약특수조건 Check Sheet

건빵 「계약특수조건 Check Sheet」

 계약정보 

계약번호

(일자)
품명 계약업체 계약수량(Pg) 계약금액(원) 납기

0000000000

(0000. 00. 00.)
건빵 0000 000,000pg 000,000,000

소요군 

요구납기

순번 검토항목 조항 확인결과 비고

1 계약 목적 제1조(계약의 목적) 제조

2 품질보증형태
제20조(감독 및 검사) 

②항
Ⅲ형

3 품질보증기관
제20조(감독 및 검사) 

⑤항
국방기술품질원

4
품보계획서 

제출기한
제34조(보증) ①항 계약후 15일 이내 제출

5 보증기간 제34조(보증) ③항 유통기한 종료일

6
하자 발생 시 

조치기간
제11조(관급품)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7 관급품 관련
제20조(감독 및 검사) 

⑪ 항 2
해당 없음

8

공급확약서 

또는 

구매납품계획

제26조(분할·조기 

납품 및 조기분할 

납품)

해당 없음

9

분할·조기 

납품 및 

조기분할 납품

제54조(유통기한 

및 HACCP인증제품 

표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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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검토항목 조항 확인결과 비고

10

유통기한 

및 HACCP

인증제품

제54조(유통기한 

및 HACCP인증제품 

표시)

11
감독 및 검사 

관련

제53조(감독 및 

검사관련 추가)
특이사항 없음

12 하도급 금지 제56조(하도급 금지) 특이사항 없음

13 적용규격 제52조(적용규격)

구매요구서 8920-7012(최신)

쌀은 국내산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의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 

품질원은 신규업체의 최초생산품에 한하여 생산하기 

전 공인검사 기관으로부터 건빵 시제품에 대한 

구매요구서의 충족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4
사용자 불만 

관련

제57조(사용자불만 

처리 및 하자품에 

대한 조치)

소요군 급식 전에 식별된 하자품은 해당로트 

대체납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납품(교환)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하자보수의 우선 적용

1.급식 전 발생 하자

가.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 가능.

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시, 하자 

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 및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 및  하자 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2. 급식 후 하자발생

가. �하자 발생물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등 확대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15 GMO 사용금지
제58조(GMO식품 

군내 반입 금지)
일체의 GMO 원ㆍ부재료 사용 금지 -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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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검토항목 조항 확인결과 비고

16 기타
제63조

(민사상 채무불이행)

특수조건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유통 기간은 

계약목적물의 보수, 대체납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유통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방은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17 기타
제64조

(주요조건 위반)

조달하고자 하는 또는 조달한 물품에 대하여 규격

(구매요구서 포함)불일치로 인한 하자발생 등 

계약조건 위반(주요조건 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아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찰이 제한될 수 있음

18 기타
제65조

(계약이행실태 점검)

계약 이행실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거나,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정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1. �「국가계약법」제27조, 「방위사업법」제59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생산장비 또는 설비 등이 비정상적으로 노후 또는 

불량하거나 위생관리가 불량한 상태로 생산·

포장을 하는 행위

6. 기타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포함한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1항의 점검을 할 수 있음

※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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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을
 가

진
 것

으
로

 원
산

지
는

 제
한

하
지

 않
는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9
대

두
조

직
단

백
은

 입
도

가
 0

-
00

 m
es

h(
00

%
이

상
)인

 것
으

로
 수

분
 0

0%
이

하
, 

조
단

백
질

 0
0%

 이
상

의
 성

분
 규

격
을

 갖
는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1
0

돼
지

고
기

는
 축

산
물

 등
급

판
정

 세
부

기
준

의
 제

3장
 돼

지
도

체
 등

급
판

정
에

 따
라

 

최
종

 등
급

판
정

 2
등

급
 이

상
받

은
 도

체
를

 정
육

으
로

 가
공

한
 것

을
 사

용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1
1

두
부

는
 식

품
의

 기
준

 및
 규

격
의

 두
부

류
 중

 두
부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1
2

멸
치

는
 
수

산
물

·
수

산
가

공
품

 
검

사
기

준
에

 
관

한
 
고

시
의

 
별

표
1 

수
산

물
·

수
산

가
공

품
 검

사
기

준
에

 정
한

 마
른

멸
치

 2
등

급
 이

상
의

 소
멸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1
3

멥
쌀

은
 쌀

의
 등

급
 및

 단
백

질
 함

량
 기

준
의

 쌀
 등

급
기

준
 상

등
급

 이
상

의
 쌀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계

약
특

수
조

건
 상

 

원
산

지
제

한
 

(국
내

산
사

용
)

■
 □

 □

3
.2

.1
4

마
가

린
은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2

00
2)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1
5

물
은

 먹
는

물
 관

리
법

에
 적

합
한

 용
수

를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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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3
.2

.1
6

물
엿

은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21

13
) 

보
통

감
미

 
등

급
의

 
산

당
화

 
물

엿
 
또

는
 

맥
아

물
엿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3
.2

.1
7

밀
가

루
는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2

01
2)

 중
력

 밀
가

루
의

 표
준

등
급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3
.2

.1
8

빵
가

루
는

 식
품

의
 기

준
 및

 규
격

의
 기

타
가

공
품

 또
는

 곡
류

가
공

품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단
, 
수

분
 0

0.
0%

이
하

, 
조

단
백

질
 0

.0
%

이
상

, 
조

지
방

 0
.0

%
이

상
, 
조

회
분

 0
%

 

이
하

의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3
.2

.1
9

백
설

탕
은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20
03

)의
 

가
는

 
백

설
탕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3
.2

.2
0

갈
색

설
탕

은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20
03

)의
 

갈
색

설
탕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3
.2

.2
1

식
용

소
금

은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7

10
1)

 정
제

소
금

 2
급

 이
상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하

며
, 
김

치
, 
절

임
용

의
 경

우
 천

일
염

 3
급

 이
상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3
.2

.2
2

소
시

지
는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3

10
4)

 훈
열

가
열

 소
시

지
 3

종
 프

랑
크

푸
르

트
 

소
시

지
 표

준
 이

상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3
.2

.2
3

쇠
고

기
는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에
 적

합
한

 것
으

로
 원

산
지

는
 제

한
하

지
 않

는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2
4

복
합

조
미

식
품

은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2

15
8)

 쇠
고

기
 복

합
조

미
식

품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2
5

옥
수

수
는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2

12
1)

 옥
수

수
 통

조
림

의
 홀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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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3
.2

.2
6

우
스

타
소

스
는

 식
품

의
 기

준
 및

 규
격

의
 소

스
류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2
7

중
탄

산
나

트
륨

은
 식

품
첨

가
물

의
 기

준
 및

 규
격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2
8

콩
(녹

색
콩

,흑
색

콩
), 

팥
, 파

는
 식

품
의

 기
준

 및
 규

격
의

 원
료

기
준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단
, 원

산
지

는
 제

한
하

지
 않

는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2
9

식
용

유
는

 한
국

산
업

규
격

 콩
기

름
(K

S 
H
 2

10
2)

 또
는

 옥
수

수
기

름
(K

S 
H
 2

16
2)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3
0

토
마

토
 케

첩
은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2

14
4)

 표
준

등
급

 이
상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3
1

프
레

스
 햄

은
 한

국
산

업
규

격
(K

S 
H
 3

10
3)

 표
준

 등
급

 이
상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3
2

후
추

가
루

는
 
식

품
의

 
기

준
 
및

 
규

격
의

 
향

신
료

 
가

공
품

에
 
적

합
한

 
것

으
로

 

흑
후

추
가

루
를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3
3

인
산

염
은

 식
품

첨
가

물
의

 기
준

 및
 규

격
에

 적
합

한
 

폴
리

인
산

나
트

륨
(8

0%
)과

 피
로

인
산

칼
륨

(2
0%

) 

복
합

제
제

로
서

 그
의

 함
량

이
 오

산
화

인
(P

2O
5)

으
로

 5
3-

80
%

 함
유

된
 것

이
어

야
 한

다
. 또

는
 동

등
이

상
의

 효
과

를
 갖

는
 식

품
첨

가
물

의
 기

준
 및

 규
격

에
 적

합

한
 것

이
어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2

.3
4

생
강

은
 식

품
의

 기
준

 및
 규

격
의

 식
품

원
료

 기
준

에
 적

합
한

 것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
�구

매
/제

조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3
.3

 구
성

3
.3

.1
전

투
식

량
 1

형
의

 각
 식

단
은

 표
 2

와
 같

이
 구

성
되

어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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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식
 단

구
 성

 품
 목

포
장

중
량

(g
,이

상
)

포
 장

 단
위

수
1식

 중
량

(g
, 이

상
)

1식
단

쇠
고

기
볶

음
밥

조
 미

 밥

김
 치

양
 념

 꽁
 치

볶
음

고
추

장

25
0

25
0

10
0

10
0

50

1 1 1 1 1

75
0

2식
단

김
치

볶
음

밥

흰
 밥

고
기

완
자

양
념

두
부

멸
치

조
림

25
0

25
0

10
0

10
0

50

1 1 1 1 1

75
0

3식
단

햄
볶

음
밥

팥
 밥

김
 치

양
념

소
시

지

콩
 조

 림

25
0

25
0

10
0

10
0

50

1 1 1 1 1

75
0

•
�각

 구
성

품
의

 중
량

, 

구
성

품
목

 확
인

■
 □

 □

※
�단

, 양
념

꽁
치

는
 원

료
 수

급
에

 문
제

가
 있

을
 경

우
 계

약
 당

사
자

 간
의

 합
의

에
 의

해
 양

념
정

어
리

 또
는

 

양
념

고
등

어
로

 대
체

할
 수

 있
다

.
•

�참
조

■
 □

 □

3
.4

 원
료

 

배
합

비
율

(단
위

: 
중

량
%

)

3
.4

.1
 주

식

3
.4

.1
.1

 조
미

밥
멥

 쌀
식

용
유

참
 깨

소
 금

설
 탕

김
물

00
00

00
00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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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3
.4

.1
.2

 

김
치

볶
음

밥

멥
쌀

옥
수

수
참

깨
소

금
식

용
유

돼
지

고
기

파
김

치
마

늘
당

근
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4

.1
.3

 

쇠
고

기
볶

음
밥

멥
쌀

옥
수

수
참

깨
소

금
식

용
유

쇠
고

기
파

양
파

당
근

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4

.1
.4

 햄
볶

음
밥

멥
쌀

옥
수

수
참

깨
소

금
식

용
유

프
레

스
햄

감
자

당
근

물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4

.1
.5

 흰
밥

멥
 쌀

물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4

.1
.6

 팥
밥

멥
 쌀

삶
은

팥
팥

물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4

.2
.4

 김
치

염
지

배
추

무
우

고
춧

가
루

마
늘

생
강

L-
글

루
타

민
산

나
트

륨

00
00

00
00

00
00

파
설

탕
소

금
단

, 제
조

공
정

시
 배

추
 절

임
용

으
로

 천
일

염
 3

급
을

 

전
처

리
배

추
의

 1
5%

 이
상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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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3
.4

.2
.5

 양
념

꽁
치

전
처

리
꽁

치
소

금
고

춧
가

루
단

, 제
조

공
정

시
 꽁

치
 절

임
용

으
로

 천
일

염
 3

급
을

 전
처

리
 

꽁
치

의
 1

5%
이

상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4

.2
.6

 

양
념

정
어

리

전
처

리
정

어
리

소
금

고
춧

가
루

단
, 제

조
공

정
시

 정
어

리
 절

임
용

으
로

 천
일

염
 3

급
을

 전
처

리
 

정
어

리
의

 1
5%

이
상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4

.2
.7

 

양
념

고
등

어

전
처

리
고

등
어

소
금

고
춧

가
루

단
, 제

조
공

정
시

 고
등

어
 절

임
용

으
로

 천
일

염
 3

급
을

 전
처

리
 

고
등

어
의

 1
5%

이
상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4

.2
.8

 

볶
음

고
추

장

고
추

장
물

엿
물

돼
지

고
기

식
용

유
설

탕
대

두
조

직
단

백

00
00

00
00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4

.2
.9

 멸
치

조
림

멸
치

식
용

유
참

깨
고

춧
가

루
소

금
물

설
탕

물
엿

L-
글

루
타

민
산

나
트

륨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4

.2
.1

0
 콩

조
림

흑
색

콩
간

 장
소

금
물

설
 탕

식
용

유

00
00

00
00

00
00

•
�업

체
 생

산
일

지
, 

원
재

료
 수

불
부

 확
인

■
 □

 □

3
.5

제
조

 및
 가

공

3
.5

.1
 주

식
 

제
조

공
정

3
.5

.1
.1

 수
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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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가
.

멥
쌀

을
 인

산
염

을
 녹

인
 실

온
의

 물
(원

료
쌀

 무
게

 중
량

의
 0

.3
%

 인
산

염
용

액
)

에
서

 침
지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침
지

한
 

쌀
을

 
2-

3회
 

수
세

선
별

하
여

 
협

잡
물

을
 

제
거

하
고

 
30

분
간

 
자

연
 

탈
수

시
킨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탈
수

된
 쌀

을
 수

세
미

라
고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3
.5

.1
.2

조
미

밥

가
.

참
깨

는
 이

물
질

을
 제

거
하

고
 김

은
 파

쇄
하

여
 사

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식
용

유
에

 수
세

미
, 물

을
 제

외
한

 모
든

 재
료

를
 넣

고
 볶

는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수
세

미
와

 나
.를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제

품
의

 수
분

함
량

이
 

61
.0

%
이

하
가

 되
도

록
 실

온
의

 물
을

 가
하

여
 탈

기
한

 후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라
.

밀
봉

한
 후

 두
께

 2
cm

 내
외

가
 되

도
록

 조
절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마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3
.5

.1
.3

김
치

 볶
음

밥

가
.

불
가

식
 부

위
를

 제
거

하
고

 수
세

한
 야

채
류

중
 마

늘
은

 파
쇄

한
 후

, 
나

머
지

는
 

적
당

한
 
크

기
로

 
절

단
하

고
, 

돼
지

고
기

를
 
10

m
m

³정
도

의
 
크

기
로

 
절

단
한

다
. 

옥
수

수
는

 통
조

림
을

 탈
수

한
 후

 사
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김
치

는
 1

5-
20

 m
m

정
도

의
 크

기
로

 절
단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식
용

유
에

 수
세

미
를

 제
외

한
 모

든
 재

료
를

 넣
고

 볶
는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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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라
.

수
세

미
와

 다
.를

 혼
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마
.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탈

기
한

 후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바
.

밀
봉

한
 후

 두
께

 2
cm

내
외

가
 되

도
록

 조
절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사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1
.4

쇠
고

기
 볶

음
밥

가
.

불
가

식
 

부
위

를
 

제
거

하
고

 
수

세
한

 
야

채
류

를
 

적
당

한
 

크
기

로
 

절
단

하
고

, 

쇠
고

기
를

 1
0m

m
³ 

정
도

의
 크

기
로

 절
단

한
다

. 
옥

수
수

는
 통

조
림

을
 탈

수
한

 후
 

사
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식
용

유
에

 수
세

미
를

 제
외

한
 모

든
 재

료
를

 넣
고

 볶
는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수
세

미
와

 나
.를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제

품
의

 수
분

함
량

이
 

61
.0

%
 이

하
가

 되
도

록
 실

온
의

 물
을

 가
하

여
 탈

기
한

 후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라
.

밀
봉

한
 후

 두
께

 2
cm

 내
외

가
 되

도
록

 조
절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마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1
.5

 흰
밥

가
.

수
세

미
를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제

품
의

 
수

분
함

량
이

 

63
.0

%
 이

하
가

 되
도

록
 실

온
의

 물
을

 가
하

여
 탈

기
한

 후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밀
봉

한
 후

 두
께

 2
cm

 내
외

가
 되

도
록

 조
절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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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다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1
.6

 

팥
밥

가
.

팥
은

 
수

세
 
선

별
하

여
 
협

잡
물

을
 
제

거
한

 
후

 
삶

고
 
고

형
분

과
 
액

을
 
별

도
로

 

분
리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수
세

미
와

 삶
은

 팥
을

 배
합

비
율

로
 혼

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나
.를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가
.의

 팥
물

을
 사

용
하

여
 제

품
의

 수
분

함
량

이
 6

3.
0%

 이
하

가
 되

도
록

 가
하

여
 

탈
기

한
 후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라
.

밀
봉

한
 후

 두
께

 2
cm

 내
외

가
 되

도
록

 조
절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마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1
.7

햄
볶

음
밥

가
.

전
처

리
된

 
당

근
, 

감
자

와
 
햄

을
 
1c

m
³ 

정
도

의
 
크

기
로

 
절

단
한

다
. 

옥
수

수
는

 

통
조

림
을

 탈
수

한
 후

 사
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식
용

유
에

 수
세

미
, 물

을
 제

외
한

 모
든

 재
료

를
 넣

고
 볶

는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수
세

미
와

 나
.의

 모
든

 재
료

를
 혼

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라
.

다
.를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제

품
의

 수
분

 함
량

이
 6

3%

이
하

가
 되

도
록

 실
온

의
 물

을
 가

하
여

 탈
기

한
 후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마
.

밀
봉

한
 후

 두
께

 2
cm

 내
외

가
 되

도
록

 조
절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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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바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2
 

부
식

제
조

공
정

3
.5

.2
.1

 

고
기

완
자

가
.

전
처

리
된

 돼
지

고
기

와
 양

파
, 마

늘
을

 파
쇄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전
처

리
된

 당
근

과
 감

자
는

 1
cm

³ 
정

도
의

 크
기

로
 절

단
하

여
 끓

는
 물

에
 4

-
5분

 

정
도

 데
친

 후
 옥

수
수

와
 녹

색
콩

을
 혼

합
하

여
 야

채
 고

형
분

으
로

 하
되

 옥
수

수
는

 

통
조

림
을

 탈
수

한
 후

 사
용

하
고

 녹
색

콩
은

 수
세

선
별

하
여

 협
잡

물
을

 제
거

한
 후

 

삶
아

서
 사

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고
기

 
고

형
분

 
재

료
인

 
돼

지
고

기
, 

후
추

가
루

, 
설

탕
, 

양
파

, 
소

금
, 

빵
가

루
, 

중
탄

산
나

트
륨

등
을

 혼
합

 반
죽

하
여

 구
형

 형
태

로
 지

름
 2

0m
m

 정
도

의
 크

기
가

 

되
도

록
 성

형
하

여
 1

60
-
18

0℃
 의

 식
용

유
로

 튀
긴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라
.

마
가

린
을

 녹
이

면
서

 밀
가

루
를

 혼
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마
.

라
.에

 나
머

지
 소

스
용

 재
료

인
 마

늘
, 
토

마
토

 케
첩

, 
우

스
타

소
스

, 
물

, 
갈

색
설

탕
, 

복
합

조
미

식
품

 등
을

 혼
합

하
여

 가
열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바
.

고
기

고
형

분
, 

야
채

고
형

분
, 

소
스

를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씩
 계

량
하

여
 

넣
고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사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2
.2

양
념

소
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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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가
.

양
파

, 마
늘

은
 불

가
식

 부
위

를
 제

거
하

고
 파

쇄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소
시

지
는

 2
0-

30
m

m
 정

도
의

 크
기

로
 절

단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식
용

유
에

 양
파

, 마
늘

, 소
시

지
를

 적
당

히
 볶

으
면

서
 나

머
지

 재
료

를
 모

두
 넣

어
 

혼
합

 가
열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라
.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마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2
.3

양
념

두
부

가
.

두
부

를
 3

0×
20

×
10

 m
m

 정
도

의
 크

기
로

 절
단

한
 후

 1
60

-
18

0℃
의

 식
용

유
에

 

수
분

이
 6

5-
70

%
 정

도
가

 되
도

록
 튀

긴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파
는

 3
0m

m
 정

도
의

 크
기

로
 절

단
하

고
 가

.에
 모

든
 재

료
를

 혼
합

 가
열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라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2
.4

김
치

가
.

배
추

크
기

에
 따

라
 줄

기
방

향
으

로
 한

번
 또

는
 두

 번
 절

단
하

고
 다

시
 2

-
3c

m

로
 절

단
하

여
 2

0%
 정

도
의

 염
수

에
 2

시
간

 이
상

 염
지

한
후

 깨
끗

이
 수

세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무
우

를
 채

썬
 후

 양
념

을
 넣

고
 골

고
루

 혼
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염
지

된
 배

추
를

 정
선

하
고

 나
.를

 잘
 혼

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180 ㅣ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라
.

숙
성

용
기

에
 넣

어
 밀

폐
시

킨
후

 p
H
 3

.8
-
4.

2까
지

 숙
성

시
킨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마
.

숙
성

시
킨

 김
치

를
 고

형
분

과
 액

으
로

 분
리

한
 후

 고
형

분
은

 탈
기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바
.

탈
기

된
 고

형
분

과
 액

의
 비

율
을

 8
 :

 2
 정

도
로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사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9

7±
2℃

로
 1

0-
15

분
간

 살
균

하
고

 냉
각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2
.5

양
념

꽁
치

가
.

꽁
치

는
 불

가
식

 부
위

를
 제

거
한

 후
 1

5-
20

%
 염

수
에

 2
0-

30
분

 정
도

 염
지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가
.의

 꽁
치

를
 2

0-
30

m
m

정
도

로
 비

스
듬

하
게

 절
단

하
여

 전
처

리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나
.에

 소
금

, 
고

춧
가

루
를

 배
합

비
율

로
 혼

합
하

여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라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
단

, 
꽁

치
는

 원
료

 수
급

에
 문

제
가

 있
을

 경
우

 계
약

 당
사

자
 간

의
 합

의
에

 의
해

 

정
어

리
 또

는
 고

등
어

로
 대

체
할

 수
 있

으
며

, 동
일

한
 가

공
기

준
을

 적
용

한
다

.

3
.5

.2
.6

볶
음

고
추

장

가
.

돼
지

고
기

를
 잘

게
 다

져
서

 식
용

유
에

 넣
고

 볶
은

 후
 나

머
지

 재
료

를
 배

합
비

율
로

 

혼
합

하
여

 볶
는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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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다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2
.7

 

멸
치

조
림

가
.

이
물

질
이

 
제

거
된

 
멸

치
를

 
식

용
유

에
 
볶

으
면

서
 
모

든
 
재

료
를

 
넣

고
 
혼

합
 

가
열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5

.2
.8

 

콩
조

림

가
.

흑
색

콩
은

 수
세

선
별

하
여

 협
잡

물
을

 제
거

한
 후

 사
용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나
.

설
탕

과
 가

.를
 넣

고
 충

분
히

 볶
으

면
서

 간
장

, 식
용

유
를

 넣
고

 조
린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다
.

레
토

르
트

 파
우

치
에

 일
정

량
 계

량
하

여
 넣

고
 밀

봉
한

다
.

•
�제

조
방

법
 확

인
■

 □
 □

라
.

고
압

살
균

기
에

서
 

F0
=
7.

0 
이

상
이

 
되

도
록

 
살

균
하

고
 

냉
각

, 
건

조
하

여
 

최
종

제
품

으
로

 한
다

.
•

�살
균

조
건

 확
인

■
 □

 □

3
.6

 품
질

3
.6

.1
제

품
의

 각
 종

류
는

 고
유

의
 향

미
를

 가
져

야
 하

며
 이

미
, 이

취
가

 없
어

야
 한

다
.

■
 □

 □

3
.6

.2
제

품
 

중
에

는
 

토
사

, 
머

리
카

락
, 

협
잡

물
등

 
이

물
질

이
 

있
어

서
는

 
안

되
며

 

미
생

물
이

나
 곤

충
의

 번
식

으
로

 변
질

된
 것

이
 혼

입
 되

어
서

는
 안

된
다

.
■

 □
 □



182 ㅣ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3.
6.

3

제
품

의
 일

반
성

분
 조

성
은

 다
음

과
 같

아
야

 한
다

.

구
분

품
 명

수
분

(이
하

)

조
지

방

(이
상

)

조
단

백
질

(이
상

)

조
회

분

(이
하

)

주
식

조
 미

 밥
00

00
00

-

김
치

볶
음

밥
00

00
00

-

쇠
고

기
볶

음
밥

00
00

00
-

흰
 밥

00
-

00
-

팥
 밥

00
-

00
-

햄
볶

음
밥

00
00

00
-

부
식

볶
음

고
추

장
00

00
00

00

고
기

완
자

00
00

00
00

양
념

소
시

지
00

00
00

00

양
념

두
부

00
00

00
00

김
 치

00
-

-
00

양
념

꽁
치

00
00

00
00

양
념

정
어

리
00

00
00

00

양
념

고
등

어
00

00
00

00

멸
치

조
림

00
00

00
00

콩
조

림
00

00
00

00

(단
위

: 
중

량
 %

)

  
※

 단
, -

 는
 미

량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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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은
 한

국
산

업
규

격
(K

S 
T 

10
34

)중
 이

중
 양

면
 골

판
지

 4
종

에
 

적
합

한
 것

으
로

 상
,하

 날
개

 접
선

 부
분

을
 점

착
테

이
프

로
 접

착
할

 수
 있

도
록

 

만
든

 상
자

여
야

 한
다

. 

다
. �함

정
 및

 도
서

부
대

용
은

 상
자

 외
부

에
 두

께
0.

02
m

m
 이

상
의

 폴
리

에
틸

렌
 

필
름

으
로

 포
장

 하
여

야
 한

다
. 

라
. �포

장
단

위
 및

 상
자

의
 크

기
는

 계
약

당
사

자
 간

의
 합

의
에

 의
해

 변
경

될
 수

 

있
다

.

•
육

안

•
�구

매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5.
1.

3.
2 

수
량

단
위

포
장

 
15

개
의

 
외

부
포

장
 
상

자
마

다
 
위

생
적

으
로

 
처

리
된

 
폴

리
프

로
필

렌
 

포
크

를
 

낱
개

씩
 

폴
리

에
틸

렌
(두

께
 

0.
02

m
m

이
상

)으
로

 
포

장
한

 
것

을
 

15

개
씩

넣
어

야
 한

다
.

•
육

안
■

 □
 □

5.
1.

3.
3 

방
법

외
부

포
장

 
상

자
의

 
접

착
용

 
테

이
프

는
 

폴
리

프
로

필
렌

 
점

착
테

이
프

 
폭

 

50
±

1.
5m

m
, 

두
께

 0
.0

5m
m

 이
상

의
 것

을
 사

용
하

도
록

 하
며

 접
착

은
 상

,하
 

날
개

 접
선

 부
분

 을
 “

H
”형

으
로

 튼
튼

히
 붙

이
도

록
 한

다
.

•
육

안

•
�구

매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5.
1.

3.
4 

결
속

외
부

포
장

 상
자

의
 결

속
대

는
 한

국
산

업
규

격
(K

S 
T 

10
39

) 
폴

리
프

로
필

렌
 밴

드
 

16
호

 2
급

 이
상

의
 것

을
 사

용
하

도
록

 하
며

 결
속

의
 형

태
는

 “
#”

형
이

 되
도

록
 

묶
어

야
 한

다
.

•
육

안

•
�구

매
업

체
 성

적
서

 확
인

■
 □

 □

5.
1.

3.
4 

결
속

외
부

포
장

 상
자

 내
부

 상
·

하
에

 완
충

필
름

(에
어

캡
)을

 삽
입

한
다

.
•

육
안

■
 □

 □

5.
2 

표
시

5.
2.

1 
낱

개
포

장

가
. �낱

개
포

장
재

의
 색

상
은

 무
광

택
 국

방
색

으
로

 하
여

야
 한

다
.

나
. �전

면
에

 K
D
S 

84
55

-
00

02
 중

 2
형

, 품
명

, 중
량

, 제
조

년
월

, 제
조

회
사

명
 및

 

유
효

기
간

(3
년

)을
, 
후

면
에

는
 취

식
방

법
 등

의
 기

타
 필

요
사

항
을

 비
수

용
성

 

흑
색

잉
크

로
 인

쇄
하

여
야

 한
다

.

•
�육

안

•
�표

기
사

항
 비

교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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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검

사
분

류
Y 

N
 N

/A

5.
2.

2 
단

위
포

장

단
위

포
장

상
자

의
 색

상
은

 황
토

색
으

로
 하

며
 상

자
전

면
에

 K
D
S 

84
55

-
00

02
중

 

2형
, 
전

투
식

량
, 
1식

단
, 
2식

단
, 
3식

단
, 
내

용
중

량
, 
제

조
년

월
, 
제

조
회

사
명

 및
 

유
효

기
간

(3
년

)을
, 후

면
에

는
 식

단
구

성
을

 흑
색

잉
크

로
 인

쇄
하

여
야

 한
다

.

•
육

안

•
�업

체
 품

목
제

조
 보

고
서

와
 

제
품

 표
기

사
항

 비
교

 확
인

■
 □

 □

5.
2.

3 
외

부
포

장

외
부

포
장

 상
자

 전
,후

면
에

는
 K

D
S 

84
55

-
00

02
중

 5
형

, 
로

트
번

호
, 
재

고
번

호
, 

품
명

, 
수

량
, 
제

조
년

월
, 
제

조
회

사
명

, 
유

효
기

간
(3

년
) 
및

 취
급

방
법

을
 비

수
용

성
 

흑
색

잉
크

로
 인

쇄
하

여
야

 한
다

.

•
�육

안

•
�표

기
사

항
 비

교
 확

인
■

 □
 □

5.
2.

4 
표

시
의

크
기

 

및
 내

용
,위

치

활
자

의
 크

기
, 

표
지

내
용

, 
배

치
위

치
 및

 인
쇄

요
령

 등
은

 계
약

 당
사

자
 간

의
 

합
의

에
 의

해
 변

경
될

 수
 있

으
며

, 
표

시
와

 관
련

하
여

 규
제

하
지

 않
는

 사
항

은
 

식
품

등
의

 표
시

기
준

에
 따

른
다

.

■
 □

 □

5.
2.

5
바

코
드

 표
시

방
법

 등
 일

반
사

항
은

 국
방

 표
준

 바
코

드
 운

용
지

침
서

에
 따

른
다

.
•

�육
안

•
�표

기
사

항
 비

교
 확

인
■

 □
 □

6.
 주

기

6.
1 

용
도

개
인

휴
대

 및
 운

용
이

 가
능

한
 정

상
식

량
 개

념
의

 작
전

식
량

(함
수

형
 전

투
식

량
)

으
로

, 제
품

의
 저

장
 유

효
기

간
은

 3
년

으
로

 한
다

.
•

�확
인

■
 □

 □

6.
2 

발
주

제
원

조
달

문
서

에
는

 아
래

사
항

을
 규

정
하

여
야

 한
다

.

1)
 이

 규
격

의
 명

칭
, 번

호
 및

 제
정

일
자

•
�표

준
 보

종
합

시
스

템
 확

인
■

 □
 □

2)
 최

초
 생

산
품

의
 제

출
 여

부
•

계
약

특
수

조
건

 확
인

■
 □

 □

3)
 요

구
 수

량
•

계
약

서
 확

인
■

 □
 □

4)
 요

구
하

는
 식

단
형

태
 및

 구
성

품
목

•
계

약
서

 확
인

■
 □

 □

5)
 기

타
 필

요
한

 사
항

주
)

1.
 공

인
기

관
 :

 한
국

인
정

기
구

(K
O
LA

S)
로

부
터

 해
당

 시
험

에
 대

한
 자

격
을

 인
정

받
은

 시
험

기
관

 또
는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지
정

 시
험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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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 구

매
요

구
서

 C
h

ec
k 

S
h

ee
t

「구
매

요
구

서
 C

h
ec

k 
S

h
ee

t」

[건
빵

, (
P

R
D

 8
9

20
-

70
12

)]

 계
약

정
보

 

계
약

번
호

(일
자

)
품

명
계

약
업

체
계

약
수

량
(P

G
)

계
약

금
액

(원
)

납
기

품
보

형
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0
0
. 
0
0
.)

건
빵

0
0
0
0

0
0
0
,0

0
0
 p

g
0
0
0
,0

0
0
,0

0
0

소
요

군
 요

구
납

기
Ⅲ

형

 C
h
e
c
k
 S

h
e
e
t 

1
. 
항

목
: 

구
매

요
구

서
상

의
 항

목
 입

력

2
. 
요

구
사

항
: 

구
매

요
구

서
상

 해
당

 항
목

의
 내

용
 입

력

3
. 
시

험
방

법
 및

 절
차

: 
구

매
요

구
서

의
 요

구
사

항
 3

항
목

과
 연

계
된

 구
매

요
구

서
 요

구
사

항
 4

항
목

 시
험

방
법

 및
 절

차
 입

력

4
. 
비

고
: 

착
안

사
항

, 
주

요
사

항
, 
숙

지
사

항
 등

 국
방

기
술

품
질

원
 담

당
직

원
이

 필
요

한
 내

용
 입

력

5
. 
Y
 N

 N
/A

 :
 국

방
기

술
품

질
원

 담
당

직
원

이
 구

매
요

구
서

의
 요

구
사

항
 확

인
하

여
 C

h
e
c
k
(계

약
업

체
도

 활
용

 가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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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Y
  
N
  
N
/A

1
.1

 적
용

범
위

 
이

 구
매

요
구

서
는

 군
 급

식
용

 건
빵

 제
품

에
 대

하
여

 적
용

한
다

■
  
□

  
□

1
.2

 분
류

건
빵

은
 중

류
에

 따
라

 표
1과

 같
이

 분
류

한
다

.

구
분

품
 명

재
고

번
호

비
  
고

1
건

빵
00

00
00

00
00

00
0

쌀
(생

미
분

) 
00

%

2
참

깨
건

빵
00

00
00

00
00

00
0

쌀
(생

미
분

) 
00

%

3
야

채
건

빵
00

00
00

00
00

00
0

쌀
(생

미
분

) 
00

%

■
  
□

  
□

2
.1

 일
반

사
항

아
래

 문
서

는
 규

정
된

 범
위

 내
에

서
 이

 구
매

요
구

서
와

 함
께

 적
용

되
며

, 
입

찰
공

고
일

 현
재

 

유
효

한
 최

신
판

을
 적

용
한

다
■

  
□

  
□

2
.2

 표
준

 및
 규

격

K
S 

T 
10

61
외

부
포

장
 양

면
골

판
지

상
자

 1
종

K
S 

T 
10

46
포

장
용

 폴
리

프
로

필
렌

 점
착

테
이

프

K
D
S 

84
55

-
00

02
국

방
부

 표
지

K
D
S 

00
00

-
40

01
식

품
 검

사
기

준

■
  
□

  
□

2
.3

 �기
타

 정
부

문
서

 및
 

간
행

물

농
산

물
검

사
기

준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고
시

)

축
산

물
가

공
기

준
 및

 성
분

규
격

(식
약

처
 고

시
)

축
산

물
 등

급
판

정
 세

부
기

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고
시

)

식
품

공
전

(식
약

처
 고

시
)

식
품

첨
가

물
공

전
(식

약
처

 고
시

)

■
  
□

  
□

2
.4

 우
선

순
위

이
 구

매
요

구
서

의
 내

용
과

 이
 문

서
에

서
 인

용
한

 참
고

문
서

 사
이

에
 일

관
성

이
 없

거
나

 차
이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이
 구

매
요

구
서

의
 내

용
이

 우
선

한
다

.
■

  
□

  
□

3
. 
제

원
 및

 요
구

성
능

3
.1

 적
용

규
격

식
품

공
전

 과
자

류
■

  
□

  
□

3
.2

 품
질

기
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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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Y
  
N
  
N
/A

3
.2

.1
 원

재
료

⑴
 �팽

화
미

분
, 생

미
분

 :
 정

부
양

곡
 방

출
미

 중
 식

품
가

공
용

 또
는

 농
산

물
 검

사
기

준
에

 적
합

한
 

쌀
을

 가
공

한
 것

■
  
□

  
□

⑵
 밀

가
루

 :
 K

S 
H
 2

01
2,

 중
력

 고
급

 품
질

기
준

에
 적

합
한

 것
■

  
□

  
□

⑶
 설

탕
 :

 K
S 

H
 2

00
3,

 백
설

탕
 품

질
기

준
에

 적
합

한
 것

■
  
□

  
□

⑷
 계

란
 :

 축
산

물
 등

급
판

정
기

준
 품

질
 2

등
급

 이
상

■
  
□

  
□

⑸
 탈

지
분

유
 :

 축
산

물
 가

공
기

준
 및

 성
분

규
격

의
 분

유
류

에
 적

합
한

 것
■

  
□

  
□

⑹
 �전

분
. 
글

루
텐

, 
식

염
, 
쇼

트
닝

, 
탄

산
수

소
나

트
륨

, 
탄

산
수

소
암

모
늄

, 
기

타
 :

 식
품

공
전

 및
 

식
품

첨
가

물
공

전
에

 적
합

한
 것

■
  
□

  
□

⑺
 참

깨
 :

 농
산

물
 검

사
기

준
 2

등
급

 이
상

 적
합

한
 것

■
  
□

  
□

⑻
 팜

유
 :

 식
품

공
전

 팜
유

에
 적

합
한

 것
■

  
□

  
□

⑼
 양

파
, 대

파
, 당

근
 :

 식
품

공
전

(식
품

원
료

 기
준

)에
 적

합
한

 것
■

  
□

  
□

3
.2

.2
 재

료
비

율
(%

)

⑴
 건

빵
 :

 �생
미

분
00

, 밀
가

루
00

, 전
분

00
, 글

루
텐

00
, 탈

지
분

유
00

, 설
탕

00
, 쇼

트
닝

00
, 계

란

00
, 식

염
00

, 팽
창

제
1)

00
, 기

타
2)

00

<주
>

1)
 팽

창
제

 :
 탄

산
수

소
나

트
륨

, 탄
산

수
소

암
모

늄
 혼

합
물

2)
 기

타
 :

 구
아

검
혼

합
물

, 프
로

테
아

제
 등

, 미
첨

가
시

 밀
가

루
로

 대
체

■
  
□

  
□

⑵
 참

깨
건

빵
 :

 �생
미

분
00

, 
밀

가
루

00
, 

옥
수

수
전

분
00

, 
글

루
텐

00
, 

탈
지

분
유

00
, 

설
탕

00
, 

쇼
트

닝
00

, 계
란

00
, 식

염
00

, 참
깨

00
, 검

정
깨

00
, 팜

유
00

, 기
타

00
■

  
□

  
□

⑶
 야

채
건

빵
 :

 �생
미

분
00

, 
밀

가
루

00
, 

옥
수

수
전

분
00

, 
글

루
텐

00
, 

탈
지

분
유

00
, 

설
탕

00
, 

쇼
트

닝
00

, 
계

란
00

, 
식

염
00

, 
혼

합
야

채
즙

00
(양

파
 0

0이
상

, 
대

파
 0

0이
상

, 

피
망

 0
0이

상
, 기

타
 당

근
 등

 품
목

제
조

보
고

서
에

 따
름

), 
팜

유
00

, 기
타

 0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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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Y
  
N
  
N
/A

⑷
 별

사
탕

 :
 K

S 
H
 2

00
3 

정
백

당
 0

0%
이

상
, 색

소
는

 첨
가

하
지

 않
음

■
  
□

  
□

3
.2

.3
 완

제
품

⑴
 건

빵

㈎
 개

당
 크

기
 :

 가
로

 0
.0

~
0.

0c
m

, 세
로

 0
.0

~
0.

0c
m

, 두
께

 0
.0

~
0.

0c
m

■
  
□

  
□

㈏
 품

질
 및

 위
생

기
준

■
  
□

  
□

⑵
 별

사
탕

㈎
 개

당
 중

량
 :

 0
.0

~
0.

0g

㈏
 품

질
 및

 위
생

기
준

4
.1

 검
사

의
 책

임

계
약

서
에

 달
리

 규
정

하
지

 않
는

 한
, 검

사
의

 책
임

은
 공

급
자

에
게

 있
다

. 공
급

자
는

 품
질

보
증

에
 

필
요

한
 증

빙
자

료
(제

품
보

증
서

, 최
종

제
품

검
사

 및
 시

험
성

적
서

)를
 수

요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
 �이

 구
매

요
구

서
에

서
 요

구
하

지
 않

은
 증

빙
자

료
는

 공
급

자
가

 적
극

 준
비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하
고

, 자
체

 발
급

의
 증

빙
자

료
는

 수
요

자
와

 협
의

 하
에

 제
출

할
 수

 있
다

■
  
□

  
□

4
.2

 검
사

방
법

품
질

검
사

 시
험

방
법

은
 K

D
 S

 0
00

0 
40

01
 식

품
 검

사
기

준
 규

격
 F

I-
10

 건
과

류
 검

사
기

준
을

 

적
용

한
다

■
  
□

  
□

5
.1

 단
위

포
장

⑴
 건

빵

㈎
 재

  
료

 :
 O

P
P
+
P
E
+
C
P
P
+
A
L 

증
착

 복
합

필
름

봉
지

투
습

도
 :

 0
.0

g/
m

²/
24

hr
s이

하

인
장

강
도

 :
 가

로
 0

.0
kg

/m
²이

상
, 세

로
 0

.0
kg

/m
²이

상

㈏
 내

용
량

 :
 0

0g
이

상

■
  
□

  
□

⑵
 별

사
탕

㈎
 재

  
료

 :
 투

명
 O

P
P
+
P
E
 복

합
필

름
봉

지
 또

는
 동

등
이

상

㈏
 내

용
량

 :
 0

g이
상

■
  
□

  
□

⑶
 방

법
 :

 건
빵

봉
지

에
 건

빵
과

 별
사

탕
 봉

지
를

 넣
은

 후
 열

접
착

 밀
봉

한
다

.

※
 �건

빵
봉

지
와

 별
사

탕
 봉

지
는

 급
식

 시
 찢

기
 쉽

도
록

 상
,하

단
에

 톱
니

 모
양

 또
는

 적
당

한
 

위
치

에
 V

자
 홈

을
 가

공
하

여
야

 한
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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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요
구

사
항

시
험

방
법

 및
 절

차
비

고
Y
  
N
  
N
/A

5
.2

 외
부

포
장

⑴
 재

 료
 :

 양
면

골
판

지
상

자
 1

종
 이

상
 (
K
S 

T 
10

61
)

폴
리

프
로

필
렌

 점
착

 테
이

프
 (
K
S 

T 
10

46
)

■
  
□

  
□

⑵
 수

 량
 :

 4
0봉

■
  
□

  
□

⑶
 방

 법
 :

 상
자

 봉
함

부
분

을
 폭

 5
0m

m
이

상
의

 테
이

프
로

 봉
한

다
■

  
□

  
□

5
.3

 포
장

표
시

식
품

위
생

법
 표

시
기

준
 및

 시
중

 유
통

품
 표

시
방

법
을

 따
른

다
. 단

, 외
부

포
장

 및
 대

용
량

 포
장

의
 

전
,후

면
에

는
 국

방
부

 표
지

(K
D
 S

 8
45

5-
00

02
) 
및

 ‘국
방

헬
프

콜
’홍

보
문

구
를

 추
가

한
다

※
 �국

방
부

 표
지

의
 크

기
는

 포
장

재
의

 크
기

, 표
기

항
목

 등
을

 고
려

하
여

 적
절

히
 조

정
하

고
 그

 

크
기

는
 검

사
관

과
 협

의
에

 의
한

다
.

※
 국

방
헬

프
콜

 홍
보

문
구

■
  
□

  
□

6
. 
주

기

⑴
 �계

란
은

 전
란

액
 또

는
 전

란
분

으
로

 대
체

할
 수

 있
으

나
 식

품
공

전
 “

알
 가

공
품

”규
격

에
 

적
합

하
여

야
 한

다
.

※
 전

란
분

은
 수

분
 함

량
을

 환
산

하
여

 계
란

 재
료

비
율

과
 같

아
야

 한
다

. 

⑵
 본

 문
서

에
 규

정
하

지
 않

은
 사

항
은

 식
품

위
생

법
에

 따
른

다
.

⑶
 �포

장
표

시
 사

항
 중

 국
방

헬
프

콜
 홍

보
 문

구
는

 기
존

 재
고

 소
진

 후
 적

용
한

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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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식품분야 생산착수회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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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력(A)

버전 구분 내   용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팀장)

승인자

(센터장)
일 자 비  고

V0 제정 작성 ’18. 10. 25.

V1 개정
목차 추가 및

규정 최신화
’18. 11. 26.

V2 개정
오기 수정 및

내용 명확화 등
‘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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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생산착수회의 표준화

 개요

식품분야 신규품목(초도양산품 포함) 계약업체 또는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생산착수회의 표준화 사항임.  

 생산착수회의 프로세스

 표준 적용 개정일자 : 2020.  5.  12.(화)  

 회의준비 및 안내공문 통보

*계약품목 이행계획 회신 요청

(기품원)

6. 최초생산품 시험대상 및 

시험수행 가능 여부

(기품원) 

7. 운용평가시의 경미한 

결함 보완 대상

(기품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규정/

절차의 설명 이해 확인서 설명 

및 서명

(기품원&계약업체)

주요 협의내용

회의록 서명

(기품원&계약업체)

2. 계약업체의

개략적인 품질계획

(계약업체) 

5. 납기 등 계약요구조건의

이행가능 여부

(기품원)

8. 특수생산/검사

장비 운용사항

(기품원) 

그 외 확인/협의 내용

(기품원&계약업체)

생산착수회의 실시

(기품원&계약업체)

 회의준비 및 안내공문 통보

*계약품목 이행계획 회신 요청

(기품원)

계약품목 이행계획 회신

(계약업체) 

생산착수회의 실시

(기품원&계약업체)

4. 기술자료 묶음의

확보 여부

(기품원)

9. 정부 품보활동 의뢰 및 

로트구성 계획 

(기품원) 

10. 업체품보활동계획서에

포함시킬 사항 및

제출 시기 등

(기품원)

【회의준비 단계】

【회의실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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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1. 생산착수회의 안내공문】

생산착수회의 안내공문(예시)

수신  계약업체 대표이사(필요시 계약기관 명기)

제목  ’000' 품목계약에 따른 생산착수회의 안내 및 계획 제출요청(협조)

1. 관련근거

가. 계약번호 00000000000(20  . 0. 0.) 000 

나. 기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2019. 10. 24.) 제17조(정부품질보증 준비)

2. �위 관련근거 "가"로 귀 사에서 계약된 ‘000’ 품목에 대해 생산착수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 . 00. 00.(0) 00:00 ~

나. 장소: 00000(부산 사하구 소재)

다. 참석자: 방사청 계약담당관, 기품원 품질경영 담당직원, 계약업체 군수품 관련 업무담당 등

라. 회의 내용 및 계약업체 준비사항

1) 납기 및 규격 등 계약요구조건의 이해/이행가능 여부

2) 계약업체의 개략적 품질계획 준비(계약품목의 이행계획 등)

3) 각종 인허가 관련사항(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HACCP 인증서 등)

4) 품질보증활동 준비상태 확인 및 협의, 제조시설 현장 등 안내

3. �또한 효율적인 생산착수회의를 위해 붙임 양식으로 ‘계약품목 이행계획’ 및 기품원에 ‘문의 또는 

협조사항’을 작성하여 생산착수 회의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품목 이행계획

2. 문의 또는 협조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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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2. 계약품목 이행계획】

계약품목 이행계획 

구   분 내   용

1. 원료·구입부품 확보일정 -개략적 일정 포함

2. 계약품목의 생산(종료)일정 -첫 로트의 개략적 생산 종료 일정

3. 하도급 대상 -개략적인 하도급 대상 품명(또는 공정명)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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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3. 문의 또는 협조사항】

문의 또는 협조사항

순번 문의 또는 협조사항 비고

1

2

3

4



ㅣ 201부록 6.

【덧붙임4. 생산착수회의록 양식】

1  일반사항 

1. 계약 현황

계약번호

(일자)
품명 계약업체 계약수량(EA) 계약금액(원) 납기 품보형태

계약체결 

다수일 경우

아래 양식 

추가 활용

계약체결 

다수일 경우

아래 양식 

추가 활용

●본사 소재지 : 

●공장 소재지 : 

●대  표  자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수량

(kg)*

계약금액

(총 제조부기)
단가

㈜◇◇◇ 분담비율 기준

계약수량(kg)* 계약금액*

계 0 0 - 0 0

2. 업체 품질이력(최근 3년간)

구   분 세 부 내 용

1. 사용자불만 및 품질정보 품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2. 품질보증 이력 (시정조치, 지체 등) 품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3. 기타 (언론보도, 부정당업체 지정 등)
부정당업체 지정여부 및 제재기간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접속-업체정보로 검색가능

회의 전에 품질경영 담당직원이 작성



202 ㅣ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2  생산착수회의 확인/협의 사항

1. 계약 현황

구  분 확인 / 협의  내용

설명확인/

협의여부 비고

예 아니오

1.�정부 품질보증 

절차 소개

○국방기술품질원 업무 절차 소개

【별첨 1】 품보형태별 업무프로세스

국방 Start-up 

Guide Book 

및 품질정보 

서비스 사용법 

안내

2.�계약업체의 

개략적 

품질계획

○계약이행을 위한 계략적인 품질계획 확인  

- �원료·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 하도급 

내용 및 기타

※계약업체로부터 사전 통보된 내용 확인

3.�계약요구조건의 

이해 여부

○계약서 확인-표지, 계약명세서, 통지서 등

○계약특수조건 확인

- �제조/구매여부, 품질보증형태, 보증기간 등

【별첨 2】 �계약특수조건 점검표(check sheet)

4.�납기 등 계약 

요구조건의 

이행가능 여부

○생산착수회의 결과 참조하여 예측 판단

(회의록에 명기)

5.�기술자료 

묶음의 확보 

여부 및 

기술자료 

타당성

○기술자료 확보 여부(유효성 포함)

-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

- 수반되는 KS 규격

【별첨 3】 �국방규격구매요구서 점검표 

(check sheet)

6.�최초생산품 

시험대상 및 

시험 수행  가능 

여부

○최초생산품 대상여부 (유,  무)

※최초생산품 적용대상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23조 제3항 제2호)

-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경우

- �기타 최초생산품에 대한 별도의 제품확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각 센터 품질경영실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최초생산품 대상품목명

○�최초생산품 시험수행 가능여부 확인

- 시험시설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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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운용평가시의 

경미한 결함 

보완 대상

○개발/운용시험 평가결과 확인(해당시)

○결함사항 보완내용 및 미결사항 여부(해당시)

8.�특수생산/

검사장비 

운용사항  

(교정검사 포함)

○�특수 생산장비, 검사장비 운용 및 관리방안 

여부

○계량/계측기 보유현황 및 점검 여부

○생산/검사용 치공구의 정밀, 정확도 유지 여부

※ 계측기 검교정 (유 . 무)

9.�정부 품보활동 

의뢰 및  로트 

구성 계획

○�원료, 공정에 대한 로트 구성 및 정부품보 활동 

의뢰 계획

○�완제품/포장에 로트구성 및 정부품보활동 의뢰 

계획

※1로트 구성단위 : �예, 완제품 기준 최소 00kg~ 

최대 00kg 또는 약 00kg 정도

※로트 표기방법 : �예, 생산년도-생산월-생산차수

10.�업체품질보증 

계획서에 포함 

시킬 사항 및 

제출 시기 등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작성요령 소개

가. 생산계획

○�원료·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된   국산화완료품목 의무 

사용계획 등)

○�하도급 계획(하도급 대상 및 협력업체, 하도급 품질보증 방안 등)

○�생산 및 품질보증 계획 

나.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계약품목에 대한 주요 제조시설 / 시험 및 검사장비 현황

○�품질관리 인력현황

다.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해당 품질보증형태별 KDS 0050-9000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계약품목에 대한 생산, 검사 및 시험기준서 등 포함)

라.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

○�주요생산품, 인허가현황, 연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임원 현황, E-Mail주소 등 

마. 품목별 생산능력

바. 기타 검사관련 문서(품목제조보고신고서 포함)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계약특수조건 제   조):    월    일까지

※제출된 업체품보계획서는

•계약 후 생산전에 제출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이내

•수정된 업체품보계획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검토결과(승인, 보완요구(시정조치2방법) 등)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

※�제출된 업체품보계획서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록 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센터(팀)로 그 내용을 제출



204 ㅣ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3  기타 협의사항

확인 / 협의  내용

1. 품목제조보고서 구비 여부 : □유,  □무

신고일 품명 식품(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유통기한

수기입력 수기입력 수기입력 제조일로부터           까지

품목보고번호 수기입력 행정지자체 수기입력

제조보고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미신고된 경우 업체품보계획서에 포함하여       월       일 까지 제출 예정

2. 품질보증 관련 증빙서류 관리 철저

가. 생산일지, 원료·구입부품 수입검사 대장, 원료수불부 관리대장

나.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체 의무사항)

3. 품보활동시 관련사항

가. 완제품 시험분석기관명(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  

나. 계약업체의 시료 보관기준 준수(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제28조 제2항, 별표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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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협의  내용

5. 인증여부

가. HACCP 여부 :   유,   무                               

•적용업종/가공품의 유형 :                           

나. ISO 9001, ISO 22000 여부 :   유,   무                 

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여부(미구축 업체는 수립계획을 제출) :  □유,  □무

라. 기타 인증

6. 기타

가. 계약업체 업무담당자     •정 :  (부서명)       (직급)        (성명)

•부 :  (부서명)       (직급)        (성명)

나. 품질콜센터 ☎055-751-5119 또는 5555, 서비스데스크(전산 관련 문의) ☎055-751-5467~5470

기타 강조/당부 사항

가. 청탁금지법, 계약서 특수조건 및 기품원 규정 준수【강조】반드시 준수

나. 계약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와 승인을 통해 품보활동 수행

다. 규격에 일치하는 원료·구입부품 확보 및 완제품 생산, 정부 감사 의뢰

라.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은 

시정조치 요구 및 시정을 통해 조치(재발방지 대책 포함)

마. 계약기관으로부터 승인된 하도급 또는 승인된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따른 하도급계획 준수 必

바. 원료·구입부품/완제품 확인감사 의뢰수량과 실제 의뢰수량의 일치여부 확인 후 정부품보활동 의뢰 

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는 품보증빙서류(업체품질보증계획서, 감사의뢰서 등) 양식 준수

•신규·중소·벤처 업체 지원을 위한 「국방 Start-up Guide Book 2020」 참조

(www.dtaq.re.kr 접속 → 자료실 →  발간물·단행본 → 상기 용어로 검색)

자. �승인된 업체품질보증계획서 이후 내용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제출(업체품보계획서 수정 제출 및 

승인 필요)

•원료·구입부품 확보 방안(수량, 공급처 등), 품목제조보고서, 하도급 변경/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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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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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절차의 설명 이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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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일  자 20  .   .   .(    요일)

장  소 예시. 군납주식회사 회의실      /  (        소재)

회의결과

○ 주요한 회의결과 도출된 주요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

- �생산착수회의 결과를 토대로 ‘4.납기 등 계약요구조건의 이행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

참 석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대 표 자필서명 자필서명

품질관리 이사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자필서명

기품원

0000팀

팀장/

책연원
자필서명 자필서명

기품원

0000팀
선연원 자필서명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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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업체 생산능력 확인 관련 문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

구분
기준서

번호

품명

(품목코드)
부서명

세부

내용
사유

추가확인 대상식별
담당자

(연락처)
시제품

인증 또는

인·허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보완

삭제

신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작성시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확인 

기준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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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번호 : 

품     명

(품목코드)
적용규격

생산·정비 설비 검    사    설    비

※ 필요시 검사설비의 교정기준 명시

기    술    자   격

※ 당해물품의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자격기준 명시

추     가     기      준

1. 시제품검사 사항

- 시제품검사 항목

-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검사에 필요한 예상 소요기간 등

*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은 수시로 검사요청을 할 수 있음.

2.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형식, 안전, KS인증 등

- 법적인 인허가, 등록 대상 업체 등

3. 기타사항

- 일정기간 동안 대량생산이 필요한 경우(예)

•생산·정비설비, 검사설비 수량

•기술자격 인원 수

•일일/월간 생산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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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생산·정비능력 보유 현황

품류: 품명: 품목 코드: 관리번호: 확인기준서 번호:

1. 생산·정비 설비 2. 검사 설비 3. 기술 자격

시설/

장비명

(규격/

용량)

보유수 비고

시설/

장비명

(규격/

용량)

보유수 비고
자격

종목명
등급 보유인원 비고

4. 추가 기준

기준서 내용 확인 내용

 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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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

①

품명

(품목 코드)

②

단위

③

수량

④

금액

⑤

적용규격 

또는

특수조건

⑥

업체명

(대표)

⑦

생산·

정비공장

주소

(전화번호)

생산·정비능력 확인

비고⑧

확인의뢰사항

(기준서번호)

⑨

확인

결과

※ 각 계약부장은 ① ∼ ⑧번 사항을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각 군 군수사령관 확인의뢰

※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각 군 군수사령관은 ⑨번 확인결과 난에 일치 또는 불일치 등으로 생산·

정비능력 확인결과를 명시하여 각 계약부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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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식품 검사기준

국   방   규   격
식품 검사기준

(INSPECTION CRITERIA OF FOOD)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군에서 급식하는 각종 식품의 물품구매 계약서상 적용규격(정식규격, 구매규격서, 견본구매)

중 검사 및 품질보증사항이 미비한 품목 또는 본 규격서의 검사기준을 적용토록 규제한 품목의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식품의 검사기준은 각 제품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표 1과 같이 품류별로 분류하며 기타 분류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류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표  1. 품류별 적용대상

분류기호 품   류 적 용 대 상 비   고

FI-1
통조림류/

레토르트 식품

고추참치통조림, 골뱅이통조림, 꼬리곰탕, 불고기양념(우육/돈육), 

비빔소스(육고기/해물), 사골곰탕, 쇠고기통조림, 자장소스, 잼류(포도/

딸기), 카레

살균 

또는 

멸균

FI-2 조미식품(Ⅰ) 고추장, 된장, 쌈장, 청국장

FI-3 조미식품(Ⅱ) 혼합간장, 한식간장, 식초 액상

FI-4 조미식품(Ⅲ) 고춧가루, 들깨가루, 볶음참깨, 표고버섯가루, 후춧가루

FI-5 식용유지류 고추맛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콩기름

FI-6
분말/과립형/

가공품

감자전분, 건조스프(쇠고기/크림), 건조카레, 복합조미료(쇠고기/해물), 

소맥분, 식용소금(천일염/재제염), 튀김가루, 튀김가루2형

FI-7
식육/

수산물가공품

게맛살, 돈가스, 미트볼, 불고기패티, 불고기패티2형, 비엔나소시지, 

새우패티, 생선가스, 생선묵, 소시지, 소시지2형, 치킨너겟, 치킨패티, 

치킨패티2형, 햄, 햄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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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품   류 적 용 대 상 비   고

FI-8 드레싱/소스류
냉면용조미식품, 마요네즈, 머스타드소스, 스파게티소스, 양념치킨 

소스, 요리소스, 타르타르소스, 토마토케찹, 패티소스

FI-9 면류
가락국수, 냉면, 당면, 라면(용기/봉지), 스파게티, 자장면, 즉석쌀국수, 

쫄면

FI-10 건과류 건빵, 군견건사료, 떡류, 시리얼, 핫도그빵, 햄버거식빵, 햄버거식빵2형

FI-11 음료류
오렌지쥬스, 포도쥬스, 사과쥬스, 망고쥬스, 복숭아음료, 파인애플음료, 

양파음료

FI-12 당류 물엿, 설탕

FI-13 유가공류 우유, 치즈

FI-14 기타
감자튀김, 김자반, 김치류, 냉동만두, 두부, 단무지, 순두부, 오이피클, 

조미김(8절/세절), 콩나물, 황태찜, 황태채무침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 및 자료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하되,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정부문서

2.2.1 규격, 표준 및 핸드북

표준서

한국산업표준

KS Q ISO 2859-1	�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H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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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타 정부문서, 도면, 간행물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기  타

식품 국방규격

식품 구매요구서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2.3 우선순위

본 규격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규격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필요조건

식품의 재료, 형태, 제조방법, 성능, 이화학 품질기준, 시험방법 및 포장 방법 등은 해당 제품 규격서 및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한다.

4. 이화학검사기준

로트당 1회 시험이 가능하도록 제품크기에 따라 시료를 선정하여 품목별 관련 규격에 따라 수행한다.

4.1 시료 수

각 품목별 규격 요구사항에 따르며, 시료 수는 로트당 1회시험이 가능하도록 시료를 샘플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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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방법

해당 관련 규격에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방법은 한국산업표준 시험방법 및 식품공전 

일반시험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 시험방법에 따른다.

4.3 판   정

시험 항목 중 미달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격불일치로 판정한다.

5. 육안검사 기준

제품의 육안검사 항목 및 합격 품질기준은 품류별 품질검사 기준(붙임참조)에 따른다.

6. 주   기

본 국방 규격서의 제정으로 식품의 검사기준은 품목별 규격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국방규격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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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1. 통조림류/레토르트 식품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가공한 식품을 관에 넣어 탈기 밀봉한 후 가열 살균 또는 멸균한 제품으로 고추참치통조림, 골뱅이통조림, 

꼬리곰탕, 불고기양념(우육/돈육), 비빔소스(육고기/해물), 사골곰탕, 쇠고기통조림, 자장소스, 잼류(포도/ 

딸기), 카레 등에 적용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해당 통조림의 관능검사 채점기준이 있는 품목

표 2의 103의 시료수로 채점하여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2.2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3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2에 따른다.

2.4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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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조림류/레토르트 식품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 단위포장의 팽창
보통검사

수준Ⅱ102
- �핀홀, 포장재 파손, 열봉합 불량(통조림류 제외), 권체 

불량(레토르트 식품 제외)

103 - 고유의 색택, 이미, 이취, 이물
특별검사

수준 S-1104
- �내용물 형태, 진공도(레토르트 식품 제외), 내부 발청 

(레토르트 식품 제외)

105 - 타관검사(레토르트 식품 제외)
보통검사

수준Ⅰ106
- �외상, 발청(레토르트 식품 제외), 관 찌그러짐(

레토르트 식품 제외)

107

108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보통검사

수준Ⅰ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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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2. 조미식품(Ⅰ)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곡류 등을 제국, 발효, 숙성한 후 원하는 제품에 따라 원자재를 혼합하여 제품화한 것으로 고추장, 된장, 

쌈장, 청국장 등에 적용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3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3. 조미식품(Ⅰ)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특별검사

수준 S-1
1.0

103

104

105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 캔 발청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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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3. 조미식품(Ⅱ)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함에 있어서 풍미를 돋우기 위한 것으로 단백질 및 탄수화물이 함유된 원료 또는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발효한 것으로 액체상태의 혼합간장, 한식간장, 식초 등에 적용 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4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4. 조미식품(Ⅱ)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특별검사

수준 S-1
1.0

103

104

105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 캔 발청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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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4. 조미식품(Ⅲ)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함에 있어서 풍미를 돋우기 위한 것으로 식물의 열매, 뿌리 등을 단순 분쇄 가공한 

것으로 고춧가루, 들깨가루, 볶음참깨, 표고버섯가루, 후춧가루 등에 적용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5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5. 조미식품(Ⅲ)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특별검사

수준 S-1
1.0

103

104

105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 캔 발청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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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5 식용유지류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유지를 함유한 식물 또는 동물로부터 얻은 원유나 이를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하며 고추맛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콩기름 등에 적용 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6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6. 식용유지류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특별검사

수준 S-1
1.0

103

104

105

106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 캔 발청

- 누유 여부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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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6 분말/과립형 가공품 검사기준

1. 적용대상

합성한 조미료 또는 식물의 잎, 열매, 뿌리 등을 단순 가공한 것에 타원자재를 혼합하여 분말, 과립 

형태로 가공한 것을 말하며 감자전분, 건조스프(쇠고기/크림), 건조카레, 복합조미료(쇠고기/해물), 소맥분, 

식용소금(천일염/재제염), 튀김가루, 튀김가루2형 등에 적용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7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7. 분말/과립형 가공품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103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 곰팡이 등 부패여부

특별검사

수준 S-1
1.0

104

105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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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7 식육/수산물가공품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식육가공품은 식육(식생활 습관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고기와 식용가능한 장기류 및 부산물) 및 어육을 

품목에 따라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하며 게맛살, 돈가스, 미트볼, 불고기패티, 불고기패티2

형, 비엔나소시지, 새우패티, 생선가스, 생선묵, 소시지, 소시지2형, 치킨너겟, 치킨패티, 치킨패티2형, 햄, 

햄슬라이스 등에 적용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8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8. 식육/수산물가공품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103

104

105

106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 동결상태

- 점질물 형성, 부패취 발생

- 내용물 유분리 및 부착, 케이싱 오염

- 진공풀림

특별검사

수준 S-1
1.0

107

108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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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8 드레싱/소스류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함에 있어서 식품의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장기 저장을 

위해서 가열 살균, 멸균하거나한 보존료를 첨가한 제품으로 냉면용조미식품, 마요네즈, 머스타드소스, 

스파게티소스, 양념치킨소스, 요리소스, 타르타르소스, 토마토케찹, 패티소스 등에 적용 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8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9. 드레싱/소스류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103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 유분리

특별검사

수준 S-1
1.0

104

105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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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9 면류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고 식품 첨가물 등을 혼합한 후 면발을 성형, 이를 열처리, 건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 가락국수, 냉면, 당면, 라면(용기/봉지), 스파게티, 자장면, 즉석쌀국수, 쫄면 등에 

적용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10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10. 식용유지류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103

104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 부스러지거나 흐트러진 것

- 곰팡이 발생

특별검사

수준 S-1
1.0

105

106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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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10 건과류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고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한 후 성형, 열처리, 건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 건빵, 군견 건사료, 떡류, 시리얼, 핫도그빵, 햄버거식빵, 햄버거식빵2형 등에 적용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10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11. 건과류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103

104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 부스러진 것

- 곰팡이 발생

특별검사

수준 S-1
1.0

105

106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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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11 음료류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과실,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접 또는 희석하거나, 탄산가스를 함유하여 음용할 수 

있는 음료수이며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사과주스, 망고주스, 복숭아음료, 파인애플음료, 양파음료 등에 

적용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12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12. 음료류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특별검사

수준 S-1
1.0

103

104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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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12 당류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당류는 전분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으며 물엿, 설탕 등에 적용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13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13. 당류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특별검사

수준 S-1
1.0

103

104

105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 단위포장 누액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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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13 유가공품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것으로 우유, 치즈 등에 적용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14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14. 음료류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특별검사

수준 S-1
1.0

103

104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ㅣ 237부록 9.

FI-14 기타 식품 품질검사 기준

1. 적용대상

기타 식품이라 함은 FI-1. 통조림부터 FI-13. 유가공품까지의 식품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 

표 1 품류별 적용대상에서 정하는 감자튀김, 김자반, 김치류, 냉동만두, 두부, 단무지, 순두부, 오이피클, 

조미김(8절/세절), 콩나물, 황태찜, 황태채무침 등을 말한다.

2. 육안검사 항목

2.1 샘플링 및 검사수준

KS Q ISO 2859-1의 보통검사 수준Ⅰ,Ⅱ 및 특별검사 수준 S-1에 따른다.

2.2 AQL

검사 사항의 결점내용, 검사수준 및 AQL은 표 15에 따른다.

2.3 검사제외

결점내용 중 검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검사에서 제외한다.

표  15. 기타식품 검사항목 및 검사수준

분   류
결점내용 검사수준

AQL

중결점 경결점 중결점 경결점

101

102

- 성상, 고유의 색택

- 이미, 이취, 이물

특별검사

수준 S-1
1.0

103

104

- 단위포장 중량

- 단위포장 상태 및 제조일자 누락

보통검사

수준Ⅰ
2.5

201

202

- 표기사항 누락

- 외부포장 상태

보통검사

수준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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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사용자불만 고객안내서(2018)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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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사용자불만 고객안내서(2020) 전문



ㅣ 269부록 11.



식품 품질경영업무 편람

발 행 처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

발 행 일 2020년 10월

감      수 전투물자센터장 책임연구원 이길수

총      괄 전투물자1팀장 선임연구원 나강인

전투물자3팀장 선임연구원 변지은

편      집 전투물자기술팀 선임연구원 김병순

전투물자3팀 선임연구원 정민홍

원고작성 전투물자1팀 수석연구원 최석구

전투물자1팀 선임연구원 서준호

전투물자1팀 선임연구원 이동헌

전투물자1팀 연구원 조성용

전투물자1팀 연구원 이민경

전투물자3팀 선임연구원 정민홍

전투물자3팀 연구원 계현진


